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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I

남북한 당국은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

에 관한 합의서' (이하 
'

남북기본합의서' 또는 
'

기본합의서'

로 줄임. 1991, 12. 13 제5차 낱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총

리들이 서명하고, 1992. 2. 19 발효)에 의하여 
"

남과 북은 과

학 · 기술, 교 육, 문학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

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

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어서 기본합의서 제23조에 의해서 구성된 남북고위급회

담 교류 · 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17일 
'

남북 사

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의 제3항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하 
'

부

속합의서' 라고 줄임)를 채택하였으머, 그 제9조에는 
"

남과

북은 쌍방0] 합의하여 정한 데 T다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

그리고 부속합의서 제14조에 따라 
'

사회문화 교 류 . 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외- 관련한 세부사항의 합의 · 실천은 남북

사최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맡기로 되어 있다.

위-외- 같은 기본합의서나 부속합의서는 단순한 정책의 선언

이 아니라 남과 북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이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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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국제멉상의 
'

조 의c' 인지 
'

톡수한 합의문서' 인지에 관해

서는 잉7론이 맞서고 있으나 l
)(]적인 준수 · 이헹의무기- r대르는

v-Ii!-]이라는 짐에는 이론0'W論)이 없다.

-hL<힙리서의 빌효에 즈음 
'l- 

대昏렁의 득빌딤-회5도 
"

헌·

민국 정부는 오늘 l 11CI 합의와 신오1 네용을 모든 성의외-

y·럭울 다하어 성수/히A 실%J할 것율 5 f내외01] 업숙히 선인

71-니다."라는 다짐이 포骨시어 있었다,

L>-러니- 그후 님-과 북 시-이o]}는 기본힙·의서외. 부속합의서의

이헹 . 실초<에 멸디-른 진전이 似었다. 
"

실친이 7-f따르지 않을

매 21- 익7속은 오히리 세로운 불최-의 씨잇이 될 수 있는 것"

이라는 네昏렁 닙-朴의 한 기절처림 낱과 북은 
'

힙-의서' 이전

보다도 겅섹된 관게로 뒷길음질 첬다.

1'Ls힙-의서의 실친에 펼요한 세부합의서도 작성되어 있지

曾았디-. 원·리적으)';L 분기미-다 1 최선] 일도록 되어 있] 씽-빙-

이 힙-의하번 수시로 일 수 있는 남북교류 · 호}력공동위원회는

인제부터인가 중단된 채로 그 이름마저 잊히전 싱-테이다.

하지만 남과 북이 위 
"

분단된 조5 (의 평촤적 통일을 임원

하는 온 겨레의 뜻에 띠-라 l ;0족> 최-헤를 이록하고 … 민족

공동의 이익파 빈엉을 도모하머, 펑촤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y의 )c 릭을 기合일 것을 니·짐" (이싱- 
'

기본힙-의서' 전문)

한 이싱- 남북%l-의 기본힘-의서외- 부속힙-의서의 이헹에 획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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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 헌볍과 기본합의서와의 모순

부속합의서에 남북간의 저작권 상호보호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는 낱과 북이 서로 상대

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

자의 파악, 통신 · 교섭,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그리고 분

쟁처리 등에 관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어 본의 아닌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행하여지고 북한

측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해온 사례마저 있었다.

남한의 법원은 한국 내에서도 북한(정확히는 북한에 존재

했거나 존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의 저작물은 한국 법

률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점을 거듭 판결로서 빌兎다, 즉, 낱

한에서는 재북(또는 북에서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출판을

둘러싼 소송에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의하여 북한지역에도

남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북한저작믈의 보호의 근거로

내세웠다. 즉, 헌법 제3조에 띠-라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열부

임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여전

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 
.

딪히는 어떠한 주권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1년 9월 28일 선고, 4292 행상 48호 사건 관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하여 제정 · 시행된 저작권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그 렇지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이어서 넘-북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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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까지 발효됨에 f[]-라 위와 간은 
'

이론구성' 은 더 이상
- 7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남북기본힙-의서에서 W벵-은 서

로 상대1 
- 

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머 (제].조) 상대벵-의 내

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제2조)고 히-였을 뿐만 아니라 낱

북간의 불가침 겅게선을 정함으로써 관할구%을 인정하기까

지 
-榮디-(제10조).

그칠다면 낱한의 인방적인 엉토-朴, 주권1相위론을 가지고

북한저작몰 보<의 H거로 삼기에는 법리싱- 무리가 있을 香

아니라 남북간의 기본힙-의서 또는 AL속骨의서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민이 있다.

길국 납과 북은 
'

씽-1앙이 힘-의하어 정한 조 치에 따라' 상대

방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부속힙-의서의 정신을 살리기 위

하머 조속한 시 1안에 공昏위원최를 일고 세%L힙-의서를 작

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잎'으로 닙-북저작권의 상호보호를 위한 협샹을 7:1개함에 있

어서는 다음과 릴은 북한측의 특수한 사정을 -i의해이· 한다.

:l 
. 북한에는 저작권 )iL호에 관한 단행넙이 但다. 다만 헌

l&]과 헝]W1에 한개씩의 조문이 있을 昏이다.

A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체 의 특성상 저작권의 귀속이 지.

.

본주리체제에서외. 디-론 /기. l%다. 에컨대 북한 직-가는

작기-Wrn'.l 에

� 

소 속되어 의 Ji·L · 식 량 . 주텍까지 매정1Az

l 필을 . 且旦 <(들 작품 작권 작가 아닌

7J단 · 단체 · 기관에 귀속시는 사례가 있다.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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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권(私

. 權)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 행사(이용허락,

양도, 보수금 수령)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4.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저작자의 생사, 거처%l- 출판

등 저작물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 · 주지되지 않고

었다.

5. 출판 등 저작물 이용의 통제로 저작물에 관련된 재산권,

인격권이 남한과 상이할 것이다.

6. 북한은 저작권보호에 관한 어떤 국제조약에도 가입한 바

가 없으며 WT0회원국도 아니다.

7. 북한에는 사기업으로서의 출판사 기타 저작물이용, 중개

업체가 존재할 수 없다,

里. 저작권 상호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

이상과 같은 북한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하건대, 앞으로 남

과 북이 합의해야 할 저작권 상호보호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

은 형태로 입안될 것이다.

- 9 -



(0 납과 북이 각기 자기측 국내W (저작권1%)에 의하여 상

대측(또는 그 주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1청-안

이 방안은 먼저 북今이 저작권관제 법병을 제정 · 완비하는

작업을 헤야 하는네, 그 i]법의 내용과 수준이 념-한의 그것

들파 크게 차이가 날 겅우에는 %제가 있다. 씽-l꽝의 a相힘 사

이에 저작권 旦호의 대상, )/·]위 및 징도에 불일치가 Ar기면

� 

이른바 상호주의 C'Reciprocity)률 적용히-여 낮은 수준의 보

i 또는 부분적 . l 보호만이 기-V하게 펀디-.

이 l·u-안온 남과 북이 서로 자기吟의 주권 또는 법령의 효

럭이 싱-대측 지억에까지 미71다는 헌재까지의 주장과는 다르

다. 그것은 담과 북 이느쪽도 수용할 수 없는 배타론까지 귀

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측의 저작권을 자국민의 저작

권파 동인한 l&] 위 외- 수준으로 보호해 주는 내 1긴대우

('National Treatment)와 상대寺이 자2f3긴의 저작권을 IL

호해주는 정도 이상으로 상대측 저작권을 보호혜 줄 의무가

없는 상호주의를 적정-하기로 하는 
'

양국간 협정' 헝식을 취

하는 짓이다.

卽 남과 북이 국제적 수준의 Z-1작권 보호]循제를 갖추고나

서 동일한 다)(간 저작권&약에 가입하는 방안

북한으로서는 단1핀에 션진국 수준의 저작권법령을 제정 .

시행하는 데 어리움이 있을지 모르 니. 님-북 씽·방간에 저작권

보호를 위 한 실체53L정의 호]싱-을 )1릭7할 수 있다는 조]에서 우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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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서는 간편한 방안일뿐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함께 가입해야 할 국제저작권조약으로서는 베른조약

(Berne Convention)과 세계저작권조약(Universal

Copyr ig ht Convention)을 들 수 있으L+ 남측은 이미 세

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하였고 WT0의 시행에 따라 베른조약

에도 금년 안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WT0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베른조약 가입의 의무는

없다.

w]러기에 북측이 만일 불소금보호원칙을 규정한 세계저작

권조약에만 가입한다면 그 조약이 북한에서 발효되기 전에

나온 낱북한의 저작물은 소급해서 보호해줄 의무가 없게 되

며, ]렇게 되면 지급까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던 재북 작

가(사망자 포함)의 작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묘한 결

과가 나온다, 그 렇다고 소급보호를 의무화하는 베른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북측은 다른 나라 저작물에 대한 보호대상이

훨씬 넓어짐으로써 그 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

卽 남북간의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새로 정하는 특별협정 체결 방식

국내법이 미비한 북측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남북저작권

협상을 전반적인 저쟉권 보호입법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것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및 개방화를 지향

하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러나 만일 북한이 1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박성을 인식하

- 11 -



지 못한다빈 님-북한간에만 적용팀 저작권헙정을 바리해 될

.

지도 모른다.

납북기본합의서에 피차간에 체제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

칙이 rE$촤되어 있는 만骨 우리는 느[한측에 대하여 국내71

의 제정 및 그 J잇$을 권고管 수는 있어도 47히 J { 구-히·기

는 어71다. 그러므로 북측이 끈내 잎-서의 (%과 卷의 빙안을

최피한다면 卽의 ] g-안을 이합 T 카에 일을 짓이다.
'

; 더욱이 l992년 월 11 인자 부속함의서 체댁 당시, 
"

저작

물의 5[1위 및 보호대싱- 등 구체적 사항은 세게저직·권조약

(LICC), 베各조의1 등 j[제조약과 저작권 보호의 기본정신에

띠-라 공동위 1최에서 정하기로 한다"는 3L 합의가 있었딘

짐을 );L면 남북 씽-1-2-온 비-로 이 卷의 방안을 염두에 두었던

깃 같다.
'

卽 , 안을 하 l/1, A 관 용 %1
l

의31정을 비룟하이 권리의 귀속, 네용, 보호기긴, 이용관 ,

민힝사싱-의 책임 등에 괸해서 l]]-치 저작권1;>]이나 저작권조약

을 3]안히-V이 11온 -VY-정을 미-린헤야 합으로 데단한 복주]-성

이 따론다,
l

a

!
' 

[$ 남북간의 득수상힉-애 맞는 지리·핀 E',t호 . 이용올 위한

. 4차규4을 혔1 ]]야 한다,

이런 절차규정은 앞서의 卽의 Is-안에서는 骨론이고 03이나

卽의 l'l]-인-을 댁힐 경우에도 필.TOA.다. 아직도 남북 사이에는

1
19적으KAL>- 헌<1직-P-로나 차단과 급지의 장柱]이 가료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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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즉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권리자의 확인, 교

.

섭,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등에 관해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도 보기 어려운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에서

는 국가뵤안법에 의한 금지와 처별, 예컨대 북한측과의 왕래

회합, 통신, 표현물의 수수, 금전의 교 부 등이 금지되어 있

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정부의 허가를 받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 이용상의 걸림돌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이른바 
'

반혁명죄' 를 규정

하고 있는 형법 제51조 내지 제66조가 법적인 위해요소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는 남북 쌍방이 입법조정 권고 및 섭외사법문제의 해결기능

까지도 포항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가칭 
'

남북 저작권보호위

원회' 와 같은 기구가 펄요하다. 이 기구에서는 저작권에 관

련된 일체의 조사 · 확인, 자료 제공, 저작권의 위탁관리, 중

개 · 대리 등까지도 맡되, 남북이 함께 공동위원회 형태의 단

일 중앙기구를 두거나, 낭과 북이 각각 
'

남측위원회' 와 
'

북

측위원회' 를 셜치하고 양측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설

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위오1- 같은 기구를 정부 행정기구의 하나로 하느냐 민간기

구로 하느냐에 관해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겠으나 합리적인

절충안으로(낱한의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반관반민의 저작권전문기구에서 맡는

방안도 고 려해봄직 하다.

생각컨대 남북한 사이에는 외국과의 관계보다도 더 어려운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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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징-애가 가로놓어 있기 때문에 원반적 헝태의 저작권
)ty] 제정이나 7제조약 가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러운 난제가

중첩하여 그치·멸-로 
"

.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잡정적으로

힝성되는 특수관계" (남북기본힙리서 전문)에 걸맞는 특수한

혐정이 절실히 J 잇청된디-. 남북4의 부속힙의서에 벙시핀 
'

씽-

방 힙-의에 으1힌· 조치' 애는 바로 이<J 특수한 기구외- 절차에

관한 v-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

또한 ·저작권협의기구를 지·작권행정기구로서의 저직·권보호

위원최외- 저작권의 거래이용을 매개하는 저작권중개위원회로

2원화시키는 방안도 겁토할만한 여지가 있다.

IV. 결 론

디

M'북한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힙상은 兮방이 정치적 힙

예성을 피하고 1鏡다른 대립적 입쟝을 고집힘이 없이 집근 ·

힙의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주제이다. 
'

남북간의 저직-권 보

,

호' 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실대는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이

- 이 압도처이어서 결국온 북한저직-본의 보호 무게가 실리

게 될 것이디-. 이 점은 북한으旦서 득이 될지언정 실(失)이
l

아삐,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 와 조 적으로 저작권 사용료(우{고

료
, 인셰 등)의 지급 동 겅제적 부담이 따르凉지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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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권도 보호해주는 마당에 동족간의 저작물 보호에 인

. 색할 까닦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적법한 권

리 취득과 대가 지급의 길이 열림으로써 떳떳한 저작물 이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게 될 젓이다, 그러므

로 남북간 저작毛 보호문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

회에서 다룰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에 첫번째 안건이

되기에 합당하며 우리는 그에 대비한 세부사항의 협의 · 실쳔

방안을 마런할 필요가 있다.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북측은 저작권 법제의 낙후를 인정

하고 펼요한 입법을 약속하거나, 국내법은 그 대로 두고 남북

간의 협정만 체결하려 할지 모른다. 아니면 뜻밖에도 선진국

형 입넙을 하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할 여지도 있

다. 북한은 외국인저작물의 이용도가 자본주의 체제 하의 나

라들과는 달리 국가의 출판 · 운화정책에 의하여 억제되기 때

문에 설령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큰 부담이 따

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연 북한이 어느 방안을 택할 것인지는 쉽사리 속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복잡하지 않은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을 낱북한

협정으로 수용하되 저작물 전반의 보호가 아닌 출판룰 중심

의 부분적 보호에 기울지 않을까 싶다.

우리측으로서는 저작권문제에 관한 한 최대의 융통성을 갖

고 북한을 대해야 하며,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연유한 이질

적 저작권관을 한편으로 직시하고 한편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낱한이니- 세계의 추세는 저작권을 문화발전에 이

바지하는 사적인 권리로 보는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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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촤건설의 수단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북한 형법 제113

조에 정헤놓은 지직-권침헤죄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적 Y의

침헤]p죄의 힝-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

사회주의 문화를 칩해

하는 범죄' 의 하나로 분뷰되이 있는 짓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iL호헙정의 체길을 납북간의 학술, 문

화, 에舍분야의 심도있는 교류를 실헌히-는 게기로 삽아야 한

다. 가능하면 출판분이·에 국한하지 말고 음익-, 미숩 나아가

서는 y 미디어 분야까지 보호엉%1을 넓혀나가는 젓이 바람

리하다.

보호대싱-인 저적-문의 l ]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에 근

본적인 진혜차가 드러날지도 모谷다. 그럴 경우에는 부속합

의서 체텍 당시, 앞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떼 세계저직-권조약

f[JCC), 른조약 등 7제조약과 저작권 보호의 기본정신에

띠-르기로 한 구두합의를 상기시커 출 필요가 있다.

님-한의 실정1&] 중 북한 저직-물의 자유로운 이各에 장애가

되기니- l]p한의 저작물을 보호의 데상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힝사1&1을 

어떻게 할 짓인가도 아울러 극복해야 할 파제

이다. 혹시 북한은 이 짐을 극대촤하여 0가보안법의 폐지문

제를 거<<하고 나올 지도 모르 기 문에 어기에 대한 사전

데비가 있어야 할 깃이다. 이쪽에서도 8헌·체제하의 사상과

문화의 통제를 지적하며 비교론적인 맞대응을 하는 방려을

생긱-할 수V 있으나, 우리 스스로 가 좀 더 대범하게 쌀상의

진)f을 시V%여 전힝<적인 지/블 1<일 필2기- 있지 館을끼-

,
한다. 지금파 

'

JE헌물' 5]L정을 t Y 두3서 북

한저작물의 보호롤 구제촤하는데는 논리적으로나 사실상의

- /d .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북한측 제도와의 연계적 입장

을 견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통제를 가지고 남한내의 통제

이유로 삼기 보다는 피차에 통제를 완화 내지 해소하는 쪽요

로 설득하는 것이 보다 전향적이라고 하戚다.

남북간 저작권 보호문제를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

해서는 그밖에도 여러가지 상황과 논란이 예상된다. 그에 시

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좀 더 유기적인

준비작업이 있어야 하겠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

한 준비기구 또는 연구그룹을 비공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구는 대북업무담당기관과 문화행정담당부서 그리고

저작권 전문가 등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편이 좋을 것

이다. 대북협상에 유용한 국내외의 문힌자료를 수집 · 검토하

는 일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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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동·서독 시1-[회 · 문화교류가 남북교류
에 주는 시사점

김 성 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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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동서독 교류협력단계

[ … ) ‥‥ ] ‥‥ l
l 2단계 l 1970 ( 통신 · 교통거래 l

l l 1972 l 淫或 l
l l 1975 1 稻레 冊·]渚 i

l l ‥‥ l ‥‥* l
l l 1979 l 문화교류 l

l l 1982 1 種割]璘 l
l l 1983 l 割 i
l 3割 l 1987 l 싸增별 l
l l l 稻玆별 l
l l l 淚.朔 l
l ,制 1 ,,,,0授) l 卷賴 判 l
l > 1990( 諾) l 硏 軒初 l
i l ,,,,< ,切 l .. .相軒 荊 l
l l 1990( 7 ) l 科 에偶 어淸 i

본고의 중점은 동서독 통일과정에 있어서 사회문화의 교류 
.

외- 통합 문제이지만, 독일통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우발

적 사고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동서독간 접촉의 결실인 만

큼 2차대전 이후 1989년까지의 양독간의 접근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J잘 1
w 소%꾸 

屬



나아가 사최문화의 교 %피- 통합문제는 경제교퓨외- 밀접한

관계를 깆고 있기 때문에 1989넌까지 겅제교류를 간략히 산

피 보凍다. 이과정에서 흥미스러운 사실은 단순한 무억거래

부티 시작핀 동서독간의 교류가 경제교류로 획4되어 잉·독교

7- 3단계에 이르러서야 사회문촤교류기- 본걱화 되었다는 젓

이다. 이러한 교Ad-외- 접H의 겅겨속에는 무수한 민vt교류,

겅제교규, 통신교Y- 등이 수반시兎디-.

2. 동서독간의 겅제교퓨

무익거래 위주의 동서독 Il-게는 제2차대진 이후 1990년

독일통일까지 %L단히 게속되있다. 1]M-대전 이후 시작毛

J'F역거래는 [972닌 동서독 기본조의3걸 이후에 종래의 무

익위주 이외에 새로운 각도의 협럭형내가 나타니-기 시작兎

다, 그 구 적 내용은 칫 , 산업분야에서의 힙력, 둘께, 서

j이 동독의 외촤획득에 직접 간$으로 기여하는 형식의 겨

력이옜다.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은 J >L엇보다도 장기차관 꽁여였다. 이

짓은 이조1에 거의 볼 수 없있딘 것이며, 여러 헝태의 합작내

용을 갖고 있었다. 에를 돌먼 1]IiiDt Ex por t, 국제하칭, 부

품조달, 위턱·생산, 나아가서는 합작투자 형태까지 찾아볼 수

있다.

외화픽득 분야에서는 특히 서베를린과 동독을 연결하는 교

통망 비용, 힙럭은 십층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최간집자본

구축 위주였으며 상대방이 기최비용적 입장을 취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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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의 협력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장기

목표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력파트너를 사업시행과

함께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천단계로 옮겨갔다,

이러한 협력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도시와 도 시간, 대학과

대학간의 여러 형태의 자매결연이었다, 예를 들면 Saarbr-

uec ken대학과 Lei pz ig대학, Bomm시와 Potsdam간의 자

매결연이다. 도로공사비 (포장비)는 도로연변에 설치되어 있

는 면세점, 나아가서는 서독인이나 서베를린 사람이 동독방

문시에 매일 사용해야 하는 강제 
'

동독 화폐 교 환제' 등으로

충당했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약15년간 31차의 협상

끝에 비로소 동서독 과학 장기협력, 문촤협력, 환경보호협력

협정이 체결되고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페이

스를 맞추어 새로운 협력체제의 막을 올兎다.

추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EO%- COMECGN과의

접근, EUREKA와 COMECON의 접근이다. 물론 동서독

이 각각 스스로의 협력체제속에 들어 있으나 서독은 EO호1-

EUREKA 속에서 동독은 COMECON 속에서 상당한 주도

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동서독 협력체제 속에서 동서

독 접근은 모 두들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즉 19卽년 11월 동서독 접근은 종래의 교 역을 통한 접근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적

접근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활발해진 동서독간의

접근이 동독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5 -



Ill'. 동 · 서독간 문화협정

동서독간에는 상이한 제骨 - [id兎지만 싱-호간의 분화협

력을 증진시키고 밥진시키기 위하이 진분과 15조에 이르는

Il-회.휴]정을 ].986년 5%l> 체견하었다. 이의 전분과 지-조는

다읍과 깁다,

1. 전문

<5인 il방공촤51 정부외- %일121주공촤51 사이의 7화헙정>

독일연방공화국 징부외- 독일1킨주공화국 정부는 1972닌

12월 21 인에 체짇된, 독일 J빙공화국 독일민주공촤국 사이

에 기P조약에 관한 토데 위에서, 상호간에 旻화적, 사최적

/W활에 관한 인치을 심촤시키고 보다 나은 상호이해에 기여

한다는 복적을 갖고, 펑촤정착과 긴징-완화에 기여한다는 인

시 속에서, l]]-11리드에서 결정되)1 진두/인·y협력회의에서

체걸y{ 규정들을 실행한다는 결심하에, 문촤협럭을 증진시

키고 발전시키려는 희1깅에 따라 이 헙정을 체걸하기로 키-의

st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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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조 문

제1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역량과 범위내에서 양측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교 양,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이것

들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력을 해당기관이나 관청, 단체들 사이에서, 또한 역 협

력이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적질서에 비례하고 조약의 실

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관계되는 각 조 직체들과,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젼다.

협력은 그때 그때마다 쌍방이 자국의 법률규정과 조촤시키

면서, 이 협정에서 거론된 협정당사국들의 의무에 관한 전문

에서 완성한다.

협정당사국들을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서로 승인한다.

제2조

협정당사국들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고등교

육,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와 학문분야에서의 협력

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경험의 교 환, 학문상의 정보, 그리고 회의나 회담에의

침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들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

- 2F -



표단을 파건한다.

A 강연이나 연구 1길 학7]읍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학자들을

교 毛한다.

[-i. 학/)吾의 교 환, 특히 대학 나1들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1하리는 W]은 학자들을 교 은1-한다.

4.. 전문문헌, 강의자료, 전시자료 및 교 수지도 등을 교 횐·한

다.

제2항 및 제3힝·에서 에기된 활동듭의 실천을 위해서는 장

학骨이 지급될 수 있다.

저]3조

헙징당사국들은 조형미舍, 언극, 영화, 음약, 문학, 언어

- 성, 박물학 및 기님骨보호 등의 분야나 이외- 인접한 분이·

에서의 협럭을 촉진시킨다.

험정닝-사국들은 다음의 내- - 들을 징·러한다.

]. 분화나 예술 등 상이한 영익에 있어서 가지기3의 동기

에 띠-리-, 에술가들 1굇 분촤창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들

이 서로 71촉하고 교7/-한디-.

2. 분최-나 예술분야에 있어 양측의 헹사骨비 및 다양한 행

시-개최에 전):d-기·들이 Y]-이한다.

3. 분최-딘-체나 에(단체들 사이에 있어 출관물이나 정보자

且들울 교 환한다.

4. 갖가지 종류의 헹사개최를 통한 에술활동 1或 문화활동을

교<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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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상영, 중요한 영화제나 국제적인 영화잡지분야에서

해당기관들사이에 협조외- 활동 등을 포함하여 영화분야

에 있어서 각단체들, 기업 및 조직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시한다.

6. 박물학분야에서의 협력, 전시회의 교 류 및 유물(유물대

여)의 대여를 허용한다.

7, 고고 학적인 기념물보호를 포함한 기념물 보호단체들 사

이의 협력을 촉진한다.

제4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들 사

이에 협의된 예술가들 및 악단들의 상업적인 초청공연을 장

려한다.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영촤부문에

서의 상업적 협력 및 제작활동을 포함하여 예술과 문화의 보

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상업적 관계를 촉진시킨다,

제5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상업적인 문헌교류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물의 보급 및

수입을 叫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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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쪽이나, 씽-l-8-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의이 되는 출핀-을을 긴-헹한다.

3. 인가에 데한 양측의 위다%위骨 확대한다.

4.. 서적 박람최 개최에 칭-이한다.

저]6조

협정딩-사국들은 도 서관분이·에서의 
'

협력을 촉진시 J다.

이 점에 있어서 그둘은 다음 내용들에 데한 가능성을 타진

한다.

l ,

3 f제적인 출판물 i나f를 - 대한다.

. 니-잉(한 협럭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어권 2 f가들을 위해

분힌목록을 작성하는 v-지을 세우고, 그것을 개정보왼·하

는데 데한 헙럭을 힉-네한다.

헙정딩-사 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한 헙럭을 촉진시켠다,

1) 도서대출교A의 힉데

2) 첨-고서적목록 낄 그 st]-의 정보자료들의 1교촨

3) 도시판분이·에 있어서 비싱-업적 진시회의 교류

4-) 정보자료교뷰, 특히 국제관게의 전문최의에 참여 동

제 조

호]정당사국吾은 문서분야에서의 헙력을 촉진시킨다,

그 들은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

1. 자국의 ]&]률-3-정에 근거한 공개적인 문서자료의 旦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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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담당 행정기관을 통한 문서복사물의 교 류

3. 전문문헌의 교류와 문서자료에 관해 알리는 것에 대한

승인

4. 우선적으로 복사물의 형태로, 기록문서의 준비를 통한

전시

5. 정보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중요한 전문회의에 참여 등

제8조

협정당사국들은 해당 국가기관들의 중요한 회의나 회담,

토론회 축제, 기념행사(기념축제행사) 및 학술회의 등에 대

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 환한다.

협정당사국들은 기존의 이해에 기초하여 학자들, 예술창조

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오1- 같은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도

록 장려한다.
z

제9조

협정당사국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젼 부문에서 협력을 촉진

시킨다. 
'

협정당사국들은 해당기관들에 대해 이러한 목적의 협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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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l0조

힙정닝-사국들은 체-A-분이·에서의 헙력을 촉진시컨다.

제1 1조

헙정닝-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성인이나 학

-%둘을 포힘-한 칭닌들의 교류빌진을'장리한다.

제]2조

헙정당사국둘은 헙정의 이.弔을 위해서 재정적인 v-정들을

포71-하여 그떼 그때마다 년 동안의 사엽계획에 합의를 A>F

디-.

/./-릴기 떼분에. 협정의 -3-표에는 일지힘5도 불구하고 그

성격싱- 분촤사71계획속애서 포함되지 않는 니-F 조 치들에 대

l 한 성-리기- 비]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m

Z-1]13조

19719 9월 3인 /1대국 호]정을 r])응하이, 분최펍징 -C 컨-징

10 처리7-(-징에 힙-의骨으/;'t써 서메룰린까지 연징- , 적용된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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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다. 협정당사국들중 어느 한쪽

이라도 최소한 협정만기 6개월 전에 문서로 통고하지 않으

면 이 협정의 유효성은 그때마다 3년씩 연장된다.

제15조

협정을 합의하는 시점에 대해 상호통혐의 교 환이 있어야

한다는 내독간의 전제가 았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1986년 5월 6일 베를린에서 나온 고 편의 독일어초안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협력의 양국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그 자치를 인정받으리

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이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데

기여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 연방정부의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7986. 5. 7

내독성 장관(발행)

문화협정,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

부 사이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Bon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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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문화협정 체걸에 대한 내독성장관 성명

] 86닌 5윌 6 l 오늘, 독인언빙-공최3(과 독입112주공화국

사이의 분촤헙릭에 Ad-한 弔정이 체길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

게 닌 것은 분). 히 간단히-지만X 않은 과징속에서도 양독간

의 긍징적인 괸·계발전을 게속 진행시키고 깅-화시키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다.

이 헙정은 19729 ] VI 21일에 체걷된 독일언빙-공촤국괴·

독일민7공리년1 사이의 관계토대에 판한 조 익0에 근거하고 있

다. 이 문촤힙정이 제절또]으로씨 양국사이의 판계는 더A 밀

접헤 l )이다.

1 985VI 3원 1 2일 J방수상 헬무且 骨과 독일민 공회/](

) (가펑의최 의장 에리히 호네커가 공동으로 깅-조兎듯이 이

헙정으로부터 정치 풍토를 선하고 동서관게의 신뢰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의 복지를 위한 진보가 양자관게

에서 생지날 깃이다.

문촤헙정에 의헤 번-진되는 협럭은 독일핵-민들에게 기여해

야1가 한 4이다. 이 분화힙정은 양%간의 문촤교류외- 
'헙력읕

위한 일반적인 조긴들을 향상시킬 것이다. 문화협정은 협정

당사자들이 서로간에 합의한 다양한 추진계틱들을 가지고 양

독의 교류 및 협럭에 관십있는 모든 살림들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린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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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협정은 양국간의 평화운동과 정보교류가능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문화협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젓

은 절대적으로 국가간 관계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즉 교류외- 협

력이 해당 국가 관청이나 국가기구들을 제외한 일반 조직체

나 단체들, 언합체들 및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개개인들 사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개별적인 교류가 이 문화협정의 본질적인 요

소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국가적 영역을 위한 장려계획들

이 앞서 얘기한 사업계획들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비유적

으로 얘기하자면 교 류와 협력은 국가경쟁이라는 
'

바늘귀' 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체, 조직체, 그리고 관

심있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에서 시작되고, 또 그 교류를 통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문화협정이 때때로 음악이나 연극, 조형미

술, 문학, 영화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예술로서 제한되어 이

해되던 종래의 관습적인 문화개념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오

히려 문화협정은 그외-는 반대로 보 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 육이나 학문분야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문서업무나 도서관부문 박물콴분야, 기념물 보호분0%도

문화협정의 대상이 된다. 문화협정의 협정당사자들은 또한

라디오방송이나 TV방송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청소년교류,

및 체육분야의 관계도 고 려하여 장려계획을 표명해야한다.

베를린을 포함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잠재력이

니-rn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서베를란시민들을 포함시키는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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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화효]정에 -]5L정된 헹사를 것이다.

동독으로서는 헙정이 체결된 후에 수행될 일린의 기회들을

최초의 구속럭있는 익3듣로 심-고 있다. 베를린에 관린핀 일

린의 기회들을 최초의 3L속럭있는 익1징들且 삼고 있다. 배를

린에 관런된 엇띨 기회들이 이 속에 들어 있다.

잉·今은 프로이%]l 15촤-7산>fl-리재단에 데한 여러 건해들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J[}에서 출땅한다. 그러나 신친적

. 인 51촤사업에 있어서, 특히 전시회 
' 

시-엽분이·에 있어 프且이

A]l At촤%-신-괸·리재단에 내해서는 앞으로 %일민f공촤국에서

더 이상 M>l-칙되지 않을 깃이다.

57으로 인헤 그 위치가 릴旻 命겨진 VA-유산의 분제를

위해서 협정당사자돌은 기-k한 태두리 내에서 헤긴을 히군]고

헌V-. 이것-은 Fj;<이411 A;f(%-<RI-리졔딘의 존속에 해V되는

것이 아니라 아바도 양측이 //L깃을 운1래 위치로 되돌리 보낼

디-른 ·분촤-(산들에 해y피+5 4이0.

//l-래서 7J방정1L에서는 -
'h리를 

가진 자가 정리할 수 있는

l&]z]에 판한 수정법령을 미-런'榮다. 이 수정n%렁 h인언]%-

의최기- 의길한 이후 1 985년 1 뭏1 0일자로 그 효럭이 빌생

되었다. 이 수정빕렁에 따르모1, 주1쟁으旦 인해 살봇 -房(기진

문화유산들은 개개의 경)- 1헤주의윈칙에 i]긱-하여 동8의

임래 장소니. 개인에게로 되吾려 LL 추1 수 있다.

이깃과 연[린핀 헙상( 이미 시적-되었다. 이 헙상은 무엇보

다V A · 아주 밀은 분 -h-물吾을 돌 t / 판

,
다루又 있는 문서유문중에서도 <히 한지-동맴)L시인 퀴

벡, 힌-부르크, - E 례x/]l, 미-인프의 - h-計들이 V 가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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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문화협정은 우리의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양국간의 관계를 조성하고 심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문화협정은 독일에의 공동의식보

,

전을 목표로 해온 우리 독일정책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협정은 양국이 노 력하고 였는 유럽중심

부에서의 평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협정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 서로 다른 동맹체제에 속해 있는 두 국

가 사이에 대화호1- 협력 및 호혜균등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

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문화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될 것

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미리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관계자

들의 솔선수범에 달려 있으며 또한 叫실히 세계정치회1- 독일

정치의 전제상황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선린관계수립을 위한 길로

계속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조국의 국민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니-의 도구이다. 협정당

사국들의 다양한 추진계획들은 이것을 위한 좋온 전제이다.

연방정부로서는 문화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협정에서 주어진 기회가

과제로 여겨져야 하며 거기에 맞추어 이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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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동서독 통일은 독일 국민들도 에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

. 속히 이루어凉기 떼문에 통일이 省 떼까지도 동서독 사회 ·

. 4/화 통骨에 관한 구체적인 계 은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V-일 통일 실힌에 있어서 다른 7야에서보다 사회통합에 많

은 이려.완이 뒤띠·兎·다.

그- 중요한 이-Y는 동서독 사최 · 문촤 교류의 연 성에 있

디-. 1 990넌 10월 3인 독일昏일 이진 동서독은 진후 장기간

의 겅제 · 인적 교류를 실시해 왔다, 특히 1987넌에 시작된

일린의 r화협럭은 1989넌 11윌 동0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

. 에도 계속되어 통일독일에 있이서 사최 · 문화통일을 위한 31

석의 의할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사최 · E

촤의 이주1갑이 어디에서 Ii]롯 되있는가를 잘 알 수 있있다.

통원후 동서독 3민들간의 가장 힘든 통하의 하나가 서로

다른 체제에 익숙한 탓에 상내릅 이해하기 힘든 십리적 짐동
'

일다,

따라서 사최 · 분화에서의 통합은 제도적 · 제정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오巷시간이 겅과되어야 제 위치를

찾을 짓으로 보인0.

독일통일에서 본 바외- 같이 상이한 겅제 · 사회체제가 통힙·

하기 위하여서는 단계적으로 유연한 d 을 하는 짓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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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체제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

새로운 접근' 이 절실兎

다. 서독이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 사회문화체제를 변형 · 발

전시킨 것을 교 훈삼아 우리도 차분히 북한체제를 변형시킬

계획과 대안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에도 냉전의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서독 사회 ·

문화 교류의 교 훈을 새겨야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체제도 동독체제와 유사했다. 특히 북한은

동독의 높은 산엽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동독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사회체제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하여서는 동독의 사회문화체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억를 토대로 하여 낱북한 사회 · 문

화통합 시나리오를 작성,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독은 공산권내에서 가장 강한 경제국 · 기술국오로

자부하면서도 서독과의 교류를 주저하고 싫어했다. 북한 역

시 그 형태%l- 내용은 다르나 남한과의 교 류협력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후반에 들어와 동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서독에 비해 얼마나 저조한 젓인가를 통감하면서부터

비로소 1987년에 서독과 사회룬화협력 협정을 맺게 兎다.

이러한 경험을 감안하여 본다면 북한이 아무리 주체사상을

고수한다 해도 남쪽의 번영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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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닙-한은 북한의 주민에 예하여 직 · 간접으로 남한체

제의 우월성을 꾸준히 알려이· 1되겠다. 더욱이 앞으로 중2국은

남한과 가까워졌으먼 졌지 북한과 가까워 질수는 但다.

이외-같은 힌상은 이미 조 · 소관계에서 그 일먼을 잇볼 수

있다. 그리고 E 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

는 남한의 겅제틔을 중 · 소는 물론 복한도 강견너 骨3L경으

로 바라볼 수 만은 없다. 
'

결); 사회 · 문화의 3사적 진보성을 외 1할 수 없는 북한

은 동북아세아 및 남한과의 새로운 사회 · 문촤려럭 관게를

侯을 것이 에견핀디-. 7(렇디-W bi'latera'Id mu ltilatera1힌

차원에서 북한이 어떻게 남한 사회 · 문촤를 이전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할 겻이다.

세쌔, 동서독 과학기술통힘-은 근본적으로는 1987년의 사

회분촤 교-5-협징 등으로 骨景를 틸으나 동독의 사회문화체

의 힌주소는 통일 이후에 알게 戚다. 남북한의 사최 . 7촤

교류를 위한 $촉이 시직-된다먼 ]/낸-]1시 북한은 
'

과장된 체제

우위론, 위장된 평등론' 을 과시할 )이다.

J-러니- 북한의 진문가돌에 의하51:l 북한은 삔곤의 펑등촤

사최로 J:·'L든 분야에서 남한괴- 비교힌 수 없을 정도로 F 1성

을 갖고 있다51 한다. 2L러)'t로 남북한 사최 . 문최- 교류에

있어서 서서히 분야7Pl로 교V- · 힙%을 전진시커 나가야 될

깃으로 )iL인디-. 즉 장기갼에 길 J 칙과 언내를 바탕으로

남한이 닉·한으로 일방통행 침식으로 사최문촤적 가치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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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 총의를 모아야 될 것이다.

a

J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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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 스포츠교류의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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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머리말

스포츠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경쟁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과 이해를 지닌 이질적인 개인 유기체 osA有機健)

를 사회적 공동체로 융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즉 스포츠는

사회 통합과 사회 이동은 물론, 정치 · 외교적인 기능도 지니

고 있다.

고 대 그리스인들이 올림피아 제전 경기를 통해서 통일 그

리스 세계를 평화적으로 견설兎고, 고 대 로마인들이 검투사

경기를 통해서 평민과 노예 계급을 다스렸으며, 중세 봉건사

회의 각 영주들도 그들의 보호 세력인 기사도의 교 육을 바로
'

쥬스트' 호1- 
'

토나먼트' 등 스포츠에 의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꾸베르탱이 세계 평촤를 목적으로

근대 올림픽 경기를 부활시켰고, 히틀러가 
'

나치' 의 우월성

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려 했으며, 닉슨

이 오랫동안 열어붙었던 미 · 중의 정치적 장벽을 허무는데

탁구공을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는 정치 및 사회 문화적 부분과 깊은 관런성

을 지니고 있다. 냠북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1990년에 있었던
'

낱북통일축구대회' 와 1991년에 있었던 
'

세계탁구' 및 
'

세

계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 참가는 반세기 동안 반목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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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점철되어 -E 남북 관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을 Y) 아니라 상호 이해 및 71신을 증진시켜 주

C 중요한 촉매제기. 1틸 수 있었다. 비록 정치적 소용骨이에

휘말려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 만 스포츠가 납북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힝·은 적지 않은 것으로 펑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7선 남북스포츠교류의 정치적 기능을 싣피보

고, 남북-스포츠]',IA·<-에 관한 닙-북한간의 입징- 차이릅 살피본

다음, 끈으로 한민족 촤省· d, 兮일'의 기반 조성울 위한 남

북스포A교류 칠성화 t:v-안各 제시하고자 한다.

'

]['. 낱북 스포츠교%의 정치적 기능

남북 스포A 교류의 정치적 기능은 V 체제간의 극단적인

데걸구도로 Is-미임-아 순기능파 역기농 두 김래의 방힝·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기능이란 남북간의 화힙-과 교 류 · 헙력을

위해 1정적인 영향合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젓이고, 역기능

이란 어1 일방이 스포츠를 정치적 도 구로 악용하여 선린관

계를 ·저해하고 긴징·을 조성하는 등 남북관게에 부정적인 영

항을 미치는 깃을 의미한다.

북한의 모든 단체나 조 직은 사최주의리- 혁병사싱-으로 무장

되어 있고, 님-한의 겅우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반공의

식으로 긴장되어 있다, 이외- 간은 이데各로기 대결 속에서는

l - 46 -

두



어느 쪽이든 자기편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려는 속성

을 지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포츠는 이와 같은 충돌을

완화시키는 완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스포츠에는 강한 연대의식, 우애, 소속감, 친밀감 및 친교

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스포츠는 사회 ·

경제적 지위, 출신성분, 성, 교 육수준, 종교, 정치이념이 상

이한 이질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사회적 에너지를 창출하는 융합기능을 담당

한다.

냠북한간의 스포츠 교 류를 통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떠

나 동족으로서 하나됨을 뜨겹게 느 껸 경험이 있다. 1990년

9월 북경 아시안게임을 관람하던 남북한 동포들의 공동응원

은 감동적이었다, 양쪽 응원단원들은 한번도 서로 만난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랜 천구처럼 서로 억울려서 응원 뿐만 아

니라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때의 남북한 모든 관

람자들은 한 핏줄, 한 형제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통일

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북경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1990년 10월 남북한 축구선

수들은 양과 서울을 오가며 55년만에 경 · 평 축구대회 (통

일축구대회)를 재개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분단 이후 최

초로 탁구호1- 축구의 단일팀을 이루어 냈다. 
"

지바 탁구대최"

· 

에서 여자 단일팀이 중국을 꺾고 우숭했을 때, 
"

리스본 축구

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세계 최강의 알젠탄팀을 꺾고 8강

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눈물 엾이는 맞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순간들이야말로 스포츠가 아니고서는 연출

- 42r -



제의히.는 자리에서 
"

대학생듭의 조국순 헹진과 친선스포

츠 겅기는 삔족적 신뢰피- 일체갑을 회복시커 1고 남북긴-에

뎌-긱·적인 인적교류를 식-내하는 밥판을 미-린한디-"고 지적한

것도 이되- 맥을 V-이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납북한은 공

히 12 분상으로는 스포츠교7-를 
'

통일을 위한 가교요, 번족적

신뢰외. 일제갑 회복을 위한 1짠판' 으로 역선하고 있다. 그w]

니- 내면적으로 듈어기- v-먼 긱-기 잇간리는 목표를 A거 놓고

있다는 접을 부인할 수 似다. 우선 
' 

남북 스포츠IE류에 관한

님-한 의 입장과 태도를 민저 검토해 F 다음, 북한측의 실

싱-을 살피1L고자 한다.

우리의 남북 스포 교류에 한 궁극적 복적이 
'

민족 촤

해외- 신디롤 바딩-으로한 펑화적 조 국통일' 에 있음은 1- 백한

시-실이디-. %리-서 님-힌 정AL는 점진성의 원리에 입긱·히·여 3

단 추진법을 깅-조하고 있다. A-전 제1단계로서 종<1敍 교

류를 징례촤하고, 제2딘A로서는 주요 < 제겅기에 단인팀을

구성 미. J하머, 제3단계에서는 국제 체육행사를 공동주최

하는 등 
' 

신 교류 후 통합' 이리-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외- 같은 우리今의 입장은 1990년 11월 29일에 있었던 남

북제육회딥'시 님'측의 기조)산언A(에 멍백히 나타나고 있다.

7리측온 이날 최답페서 
"

남북간의 인적 욍·래를 수반하는 스

Y츠교31 분제는 국제대최 단일팀 침-가 문제에 앞서 헙의 타

짐 히-거나, 적어E'L 동시에 협의 타점되어야 한다."는 입징-이

었다. 첫 , 납북 통일축구대회 징레회-의- 제41회 세계틱·구

신수권대최 단일팀 찹가 문제를 남북스포츠교류외- 
2

국제대최

단일딤 참가의 시범 사업으로 민2-l 해걸하고 둘 , 남북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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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스포츠교류의 바탕 위에서 바르셀로나 올럼퍽 단일

팀 구성 문제를 타결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즉 스포츠

교류가 바탕이 되어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초가 북

한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민주화를 촉진하므로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론과 맥을 같이한다.

남북 스포츠교류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도 표면상으로는 남

. 한과 다를게 없다, 북한의 경우도 남북 스포츠교류를 궁극적

으로는 민족의 이질화 극복과 통합, 화해와 협력체제 구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역시

스포츠교류를 북한의 통일노선 관철을 위한 교 량적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통일노선은 남한과 판이하다. 남한이 
'

선 신뢰구

축, 후 정치통합' 의 점진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반해, 북

한은 
'

선 정치통합, 후 신뢰구축' 의 역순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그러한 통일 방안은 
'

고 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통일정책에 따

라 스포츠교류도 
'

선 단일 , 후 친선경기' 수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스포츠교류 접근이 
'

고려민주연방공촤국' 창설 방

안에 기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단일팀의 며

칭에서도 명백히 드 러나고 있다. 북한은 남북단일팀의 호칭

을 
'

고 려' 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

고 려민주연방공화국' 의 
'

고려' 를 그대로 채택 하자는 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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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한 것이다.

북한의 대화진략은 정치 · 겅제 · 스$츠 등 대상에 따라 그

빔위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헝테는 달라도 모든

회담의 전략직 기본목표는 대남전략에 귀%되고 있다. 때문

에 님-북대촤외- 4촉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그가 스포츠최답

에 찹여하건 적십지.최담에 침·어하d 공산주의적 헙상진릭1에

데한 기본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似는 깃이다.

납북체 /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 

헙싱'테도는 체 /딥-의

제의 딘%에서 주도권을 징-의-하고, 최담 진개과정애서 -(리

한 고 지를 점링한 후 회답 주1릴의 첵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진舍을 쓰고 있다. 1964넌 骨경올7]픽 칩-가 및 1988년 서

웁올림픽 개최와 관린하이 10C의 최남 중제가 이平어진 겅

7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뿐 북한축의 제의에 의헤서 1]육

최답이 성립되었다. 1979넌의 남북딕3%답과 1984.년 1,A

올릴 관련 체 최딤-, 그리고 1 990년 북경아시안게임 관린

제육최담 등 모든 체 /남이 북한斗의 제의로 이루어졌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제의는 회7]-을 통해 얻고자 하는 二(

들 나름데로의 포츠 외적 진략 색-표가 항상 내제되어 있었

다. 1 979닌의 체 - 최담< 제$최 평양 세게틱'구선수권대최
'

를 불과 3개윌 앞두고 제의된 깃으로, 0일팀 구정 윈칙을

내세워 한국팁의 찰가를 원초1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깃이있

다. . 1984.닌 l.A올W픽 단일딤 침-가를 위한 체육최딤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가선수 1:9단 출일이 吾파 2개월

1/]-에 남지 않은 시%1에서 남북체%최담을 전격 제의하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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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독으로는 LA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올 요구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 태도는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때도

.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단일팀의 구성원칙과 형식에는 전적으

로 합의하면서 막상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

합의사항 이행

보장 장치' 단계에 가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남북체육회담에 있어서 북한측은 이미 그들의 전략적 목표

가 그 결론으로 전제되어 있다. 북한측은 매우 구체적 제안

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그 내용에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

이다. 북한이 체육회담에서 전략적 관점으로 고수하고 있는

대전제는 사안에 따라 단일팀의 구성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실 
·

졀적인 낭북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히-r고

� 

있다. 이 점은 단일텀의 구성을 전반적인

스포츠교류 실현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우리측의 입장과 상반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입장 차이들은 낭북체육회담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첨예한 대림과 문제를 파생시켜 거의 모든 체육회담을

결렬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남북 스포츠교류를 성사시

킨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

통일축구' 및 
'

세계청소년

축구' 와 
'

세계탁구' 단일팀구성 과정에서도 많은 걸렴돌로 작

용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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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 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

그 y안의 누f북 스포츠교-S 1길 단일팁구성은 번족의식을

고 취하여 남북한 7천만 기레에게 1/1족의 일체감올 조 성히·는

데 기여히-였고, n, !1족의 긍지와 정체성 확립에 공힌히-있으머,

동포애를 ]찰양케하여 민족의 화헤외- 화힙-을 도모 하여 왔다.

이런번에서 달 남북 스Y 교규는 통일의 전제가 되는 q-

북 사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케하는대 기어한

다는 J])에서 앞으로도 게속 추진되어이· 曾 사업일에 틉림이

없다.

그 y]에도 불구하고 남북 스포츠교류애는 스포츠외적인 요

인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1정적 기눙들이 방해를 밤고 있다.

본 징-에서는 그와 같은 닝-헤요w인의 유헝을 살퍼보면서 남북

스포츠교류의 담빈과제 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칫째, 남북 스포츠교류가 정치적으로 잉향을 1끈지 일을 수

일다는 사실을 7리는 인정해야 한다. 7리는 가끕 스포츠가

정치롤 리드하는 것 같은 표힌을 한다. 예켠대 1988넌 서웁

올립꾀이 7진 종식의 게기가 되玆다거나, 1971년의 미 · 중

히·구겅기가 미국 닉슨대통렁의 중국방문 및 미 · 중 국교정상

화를 인도兎다는 동의 견해를 갖51 있다. 즉 갈등관게 내지

는 적대적 국가간의 외교 · 징치적 1 개선이나 화헤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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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벤트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l- 같은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 사실은 스포츠교

류가 정치적 또는 외교적 장벽을 뚫는 기능을 한다기 보다,

거꾸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치권력이 상호간의 갈등

관계를 완화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 교 량적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과 1991년에 있었던 남북 스포츠교류와 남

북단일팀 성사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붕괴 이후 외교적으로

고 립되고 대내적으로 체제붕괴의 위기상황에 놓인 처지에서

대미, 대일 수교의 도구로서 스포츠교류를 이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는 국가간의 스포츠 행사

는 그것이 정치적 의지의 결과이지, 결코 그 원인은 아닌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낱북 스포츠교류의 재개는 남북간의

정치적 변화, 특히 북한의 정치적 상황 여하에 따라 많은 변

수가 있을 젓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낭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보다 확고한 우리의 기본전

략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금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남북

스포츠 관계를 보면 회담의 제의나 중단이 항상 북한측에 의

해서 좌우되어 왔다. 우리는 항상 피동적인 입장이었고, 대

처 방안도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간의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은 일사불란한 단일체제인데 비해 우리는 체육회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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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어한다. 그 렇기 떼문에 겅우에 따리-i서는 남북회담보다 남

님-최담(부서 간의 의견조정)이 더 어럽다는 밀이 나오게 된

다.

이님과 제제의 차이에서 2는 한계성이이· 어쩔 수 似다하

더라도 기본원칙과 전략만은 하고헤야 하고 사업 내용도 좀

더 적극적이이야 된다는 겻이다. 우리의 통일원 이 교류를

통한 
'

선 촤해헙릭, 후 빈족통일' 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스

포츠교류도 그 와 같은 1객릭-으Y 추진될 사항이라고 믿는다

(
i9, 그에 대한 보다 5국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이 게1짠되고

추진되어야 할 깃이다. 에킨대, 남북 대학 체육교류, 
'

펑

잉·축전' 과 
'

한먼족 축전' 애 상호 스포츠교류 시 · 도간 빈속

놓이 교Y, 1997넌 동계-H-니버시아드데최 단일팀 구성,

2002넌 월드컵 7동개최 추진 등 남북간 촤합과 민족 동질

성 회복을 위한 비 정치성 시우]들을 보다 적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1리고 남북긴-의 빈최-에 띠-리- 밀'은 1쳰수기- 있는 깃이긴 히

지만 상쵱V 따리- 비무장 지대에 
'

님'북>동(통일)체A촌' 을

건실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헤 各 만한 사7]이라 시-묘도{

다.

세빈 , 남븍 스포츠교류의 추진을 위한 대북 접근원칙이

다. 
'

님-북기본힙-의서' 는 
"

쌍밍-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리-0

이의 관게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정적으로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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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남과 북은 엄

연히 대내외적오로 독립된 개별 국가로서의 위상과 외교관계

를 지속해 왔으며 유엔에도 제각기 가입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 스포츠교류가 그 속성상 비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교류의 실행이 상호 동등한 입

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접근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그리고 남북 스포츠교류의 성과가 민족사회 전체의 毛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미 남북관계는 다각적인 교 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명백한 입

장을 
'

남북합의서' 전문에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낱북

스포츠교류는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요로 다른 분야의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낱북 스포츠교

류의 진행도 점진적인 발전과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한다, 점

진성의 원칙은 체제불간섭에서 고려되는 예민한 문제들, 예

컨대 상대방의 체제에 위험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

수준의 고 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의 특성을 염

.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납북 스포츠교류 역시 이와 같은 원

칙들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예기치

않은 충격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크 지

만, 이에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히려 신중하고 지혜로워

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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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남북 한의학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

최 환 영
·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l l

l , . ...

l . l
l D· g* 需 叫判-R% l

,. 著. ... .... ..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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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머'리말

우리민족이 분단의 상처를 반세기동안 지녀오면서 통일한

국에 대한 강렬한 민족의지를 불러 일으켜 왔고 최근 소련의

붕괴 등 동구권과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바람은 통일을 민족

적 숙제로 안고 있는 한반도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

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북방외교노력에 의한 공산권국가들과

의 정식 외교관계수립, 상호교류, 협력증진의 성과들은 상대

적으로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아쉬

움과 미련을 강하게 하고 있다 하或다,

현재에도 국가공공기관과 민간차원에서의 짤 등 식품, 의

약품의 원조호1- 함께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

고 학계에서는 학계 나름대로의 전문분야별 학술교류사업 등

이 의사협회 등 관련분야단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었기

도 하다. 방볍 또한 남북한간의 직접 접촉, 또는 제3국에서

의 자연스런 중재에 의한 협력교류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기

도 하다.

통일후의 毛망을 일찌감치 내다보고 통일원 등에서 각종

정책을 연구하는 경향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많

은 노 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외교행

태로 둘러싸여 있는 교류 창구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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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남북한 교류는 1긴

족동릴성을 앞세워 가징- 접il이 쉬운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

의학을 세계에서 가장 7수한 의학이리-고 강조하고 있어 그

깃을 님-북교류협상무대에 내세우도록 A도하여 비단 한의힉-

교RYE만 아니라 L]-아가서는 다른 분야에 교류를 접A-시켜

남북한간의 전반적 교류픽데의 물곬을 트는 전릭·적 가치도

있다고 긱-되어 한의학의 남북한간 교 X빙-안을 나骨대로 정

리하여 보고자 한다.

Ii'. 남북 한의힉- 교류의 필요성

1. 납북교류힙상의 전략적 가치가 크 다

첫째, 한의학, 한방의且에 관한 관습은 빈족동질성에 의한

공감데를 쉼게 헝성할 수 있다. 어띤 분야보다도 한의학에

곤f한 민족정서가- 긴'디-고 보기 떼분에 한의힉-을 메개Y 骨 접

근이니- 대촤가 용이할 수 있다.

둘쩨, 한의학은 사상의학 등 우리나라 고 유의 의학으로서

.

학문자체 또는 한의학과 관린되는 연구, 교 육제도, 의且제

i 도
, 한방의료인의 전문적 역힘 등에 대하여 침에한 정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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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이데올로기 등을 초월하여 졉근할 수 있다.

셋째, 의료분야는 종합산업분야이므로 한의학 한방의료의

남북한 교 류사업온 다른 분야로의 교 류확대 기폭제가 필 수

있디-.

넷째, 북한측에서는 한의학관런 부문은 타분야에 비하여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 교류협상시 사회경제

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에게 콤플렉스를 덜 주

는 분야이다.

다섯째, 한의학은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학문적 뿌리가

같으므로 우리나라 주변국들만 가지고서도 국제화무대를 자

연스럽게 만들어 북한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남한에 비하여 모든 부문에 뒤떨어져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놓고

북한의 풍부한 한약재 생산에 따른 남북한 직교역사업을 시

작하여 자연스런 대등한 경제교류를 할 수 있고 이를 발관오

로 다른분야의 교 류확대가 가능한 분야이다.

2. 남북 한의학교류는 학술적 교 류가치가 크 다

첫째, 한의학, 한방의료의 발전과정이 남북한의 사회경제

적 배경에 의해 각각 달리 발전하여 학술적 교류부문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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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서 메우 다양하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남한은 자

A-시장겅제하에서 민간주도 · 영리위주 치료중십의료로 발전

해 왔기 문에 자료분야가 더욱 발진된 측먼이 있고 북한은

싱x>으로 부족한 자원과 북한특유의 통제겅제체제하의 닐'

은 겅제수준에 의하여 에방의Al중십으로 부득이 1알젼되었기

분에 에빙-의학의 강7]이 특성인 한의학의 특성이 그대로

살려 발전되어 왔다.

L11리-서 비록 같은 학문이리-도 유 을 달리하어 각각 발진

하여 왔기 [q)문에 서로 상효간의 교 류부문의 어지가 다양하

게 있는 분야이다.

둘쩨, 친언의 운1시립인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공동 한약재

조사 · 담사 등을 지-언스럽게 제의힐 수 있는 분야이디..

셋 , 남북한 공히 한의학 · 한방의료제도를 갖고 있읍으로

이와 관련되는 교 육제도, 의且제도, 연구기관 운엉 및 연구

분야 등 W동관십사骨 다양하게 촉1짠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W , M'부한 사최)it장제3·:V 한의학 · 한1굉-의료가 참여되

,

고 있는 부문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동 지속적 괸/유지는
l

자RE I A 한 농 후 시 dY와 된 한방

의료제도 기반구축에 기이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 기후촨겅여주1에 의한 싱-이한 한약]]1 분포

외· 그에 따른 부족한약제 싱'%Wf 등 정보교류외- 한약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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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품종개발, 대체 약물 개발 등 학문발전을 도모할 수 있

다.

3. 남북 한의학교류는 세계화 · 국제화의 기본적 기틀로서

의 가치가 크 다

첫째, 북한이 갛고 있는 특정병상에 관한 한방의且기술과

남한이 갖고 있는 자본력과 현대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

운 국제적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OR, WTC 등 국제무역협약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

에서 한의학에 관한 낱북교류협력은 장차 국제시장에서 한

약 · 한약제제 등의 유효성, 안전성기준 등을 한의약학적 논

리에 입각한 기준으로 만들어 국제화하는 등 국제경쟁력 확

보외- 우리 것을 세계화할 수 있는 국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WHO를 중심으로 동양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기반구축을 위하여 선도적 역무를 낱북한교류

에 의해 우리니-라가 주도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공

산권국가들에 대한 한의학 · 한방의료제도의 권장사업 등 우

리의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UN이 WHO를 통하여 1978년에 알마타 선언을 통

하여 이미 
'

1차뵤건의료사업' 을 각국에 권장하고 그 내용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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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국의 전통의학 · 전통의료제도 등도 포괄토록 권장하고

있어 중국의 개]$-과 할께 한의학 · 한방의且제도에 관한 국제

적 관십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l-전한 제도의 
'힘테가 

있지만 국제무데에서는 잘

일려지지 않고 있는 베트남, 인V 능의 진통의료제도외- 한방

의료가 민속의료수준을 먼치 모하고
.

는 있지만 침구학 등

자체가 갖는 우수성 때문에 먼먼히 전통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중잉-아시아지역 어러니-리-외- 동구공산권 국가 등도 우리

니·리-의 진 의且제도인 한의학 · 한방의료제도에 관심을 가지

고 있다. 최H 개최된 서운에서의 국 동잉·학술최의에 28개

국애서 데표단이 참가한 것X 이를 잘 밀-해준다 하凍다.

북한은 한의학을 동의힉-<束품旱)이라 하이 7리의 생卷·v

성과 신체구조에 및게 빌전VI IV)족의학으로서 우리의 뛰어난

낀족문촤유산임을 깅'조하고 있다.

관런제S-1 현쵱-은 다음과 긴'니-.

1. )j]骨 정제도 현촹

동의학 Is-전에 2판한 정부의 의지骨 인%11보건1&]에 毛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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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도를 하게 되고 이에 의거 보건부내에 동의학총국을 두

어 동의학치료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인원의 훈련과 과학적

인 연구를 담당하는 특별부서가 있다. 이곳에서는 한약의 생

산과 공급, 외국과의 기술교류, 의료기기의 생산과 공급까지

책임지고 있다.

2. 교육제도 현할

현재 북한에는 모 두 11개 의과대학에 동의학부가 있요며

교 육기간은 6년(1년은 예과)이며 졸업과 동시에 동의사 자

격증을 가진다, 또한 동약사(한약사)제도가 있으며 약학대

학, 의과대학 약학부에서 5년동안 교 육을 받는다. 또한 5년

제 동의약학전문대학도 있는데 이곳은 전문 동약사들을 양성

하기 위한 전문훈련기관이다,

3. 한방의료자원 현황

북한에서 동의병원(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동의과(한방

과)는 공중보건 조직하에 있으며 1986년말 현재 공중보건조

직하에서 시 · 군병원에 동의과가 설치된 공은 241개소 공장

병원, 동의사가 배치되거나 동의과가 설치된 곳이 304개소,

인민병원과 외래진찰소에서 배치돤 인원이 1, 441명, 그리고

현대의학진료와 동의진료가 함께 실시되는 각급 의료기관은

4, 851개소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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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의사수에 관한 자료는 但다. 다만 동의사수를 骨의

벙원을 증십으로 추계하면 익C 7, 000여벙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4. 북한의 의료체 헌횡-

북한은 칠저히 의사딥-당구억제를 실시하고 있고 毛·자치료

활동 외에 보건교 A- 위생, 소독, 예방접종 및 신체주]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모든 주민은 출Ar과

� 

동시에 답당(15

소 아과의사에게 인게되고 긴깅-관리骨 많도록 -되어 있으머,

성장하변 유치우1, 딕-이-소, 학교 등의 昔당 의사, 15세 이후

에는 구익딥-딩-내과의사의 첵임하에 건강관리를 빈3되는 식

으로 해서 평-셍초1깅-관리를 밤도록 체계촤 도]어있다. 따라서

에1상의학적 가치와 자료가 兮부한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보

건교육내용과 섭/(rn, 잉3, 시이요법, 체집관리 동 한방에방

의학직 측] J이 상데적으로 치료의학부문보다 발전되고 있다

고 생긱'된다.

5. 북한의 한약관린 현횡-
된

북한에서는 동약(한약>의 900여종을 약성성분, 채취, 산

지가7, 1섬제, 제형, 보약, 이기약, 이헐약 등 14개장으로

분류하여 학명, 이1명, 기원, 힙-, 적응증, 용량, 급기 동을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는 풍부한 약초를 체취해 왔으나 최근 그 양이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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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있으므로 약초의 재배를 강화하고 있다, 1980년에 -

제정된 인민보건법 제36조에서도 국가는 동약재 (한약재>의

생산 질산지를 조성하고 모든 기관, 사엄소, 조적체, 시민올

약초의 재배회1- 수집에 광범하게 참여토록 하고 있다. 약초를

생산하는 기관이나 이에 콴련된 기관들은 전국 각지에 풍부

하게 산재한 전통 동약자원의 보호-bI- 뵤급, 그리고 동약재를

계획성 있게 수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정헤

놓은 표준과 규격에 합격한 동약재만을 쓰고 있으며 포장,

운반, 저장, 사용에 편하게 과립, 분말, 주사약 등으로 개발

하여 쓰고 있다, 현재 제약회사는 전국적으로 200여개를 넘

으며 한약제제 생산량은 전체생산의 40-60%를 차지하고

있다. 동약平약의 비율은 1차 의료기관에서 60-70%를 점

유하고 있어 동약(한약)은 광범위하게 대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교류를 추구함에 앞서 북한 한의약관련제도 실태를 대

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의학, 한방의료부문에서 대체로 북

한이 갖고 있는 강점은 풍부한 한약재 재배와 생산, 그리고

예방의료차원에서의 한방의료 그리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

저]무대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북한당국의 입장을 들 수 있겠

다, 상대적으로 다른 젓을 자랑할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측으로 볼 때 그러한 강점을 이용하는

것이 교 류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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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납북 한의학교兮 접근방안

첫쩨, 3한이 한의학관린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자랑하고 싶

이하는 부문에 데한 교류이다.

실제로 경제 · 사최적 수준과 의효수준이 얼악함페도 붑구

하고 펑-%수명, 엉아사1김율 동 보긴의료지표상에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식량부족에 의한 엉잉7부족증 등을 제외하고는 남

북한 수준이 비슷히A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의료시설 등

이 힌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음에도 볼구하고 건강수준이 남북

한 비슷히-게 나니-니-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한의학 · 한방의

료를 예IA-의료로서 적3적으로 3기-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는 접이다.

서잉C의학이 예방의료에 한게를 보이고 있는 젓은 우리나라

의 국반4강증진1%에 고리되고 있는 질1칭 방을 위한 데처방

l 안에서 EL민 게 알 수 있다. 즉 술晋又 담배끊 조기진단

하여 조기치료를 위한 정기검진 등이 1 전부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이 서양의학의 애빙-의

료부 이다.

이에 비하여 한의학 · 한1%'의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에]分의학이요, 방의료이다. 한의학이 체질의학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 섭생, 양생, 호흡

법 등 자연과 조 촤를 추구하는 학문체게와 산전, 임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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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산후조리 등의 한방관리법은 출산만 하면 비만해지Z 노

화가 빨리 되는 서양의학의 산후관리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부문이 있다.

또한 임신중에도 태아관리와 산후 신생아 관리 등 모자보

건관리볍에도 한의학적 관리가 단연 우수한 부문이 있고, 사

게절 변화에 따른 체질 체력관리의 양생 · 기공훈련법 등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병퇴치를 위한 예방의학적 가치가 절

대적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치료중심으로 의료제도가 되어 이 예방의료분

야는 상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부문이지만, 북한이 열성적

으로 개발하여 한방견강증진과 자료를 평생 지역주먼의 보건

교 육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구역담당의사제를 실시하고

동의학을 대중화하여 활용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방의료부문을 국제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할텐데 자랑할 무대가 없으니 그 무대를 마련하여 남북한간

직접교류 또는 제3국 등 참여로 국제협력무대를 마련하여

북한과의 교류물곬을 트는 것이다.

둘째, 한약재 남북한간 직교역을 통한 경제적 메리트를 북

한의 콤플렉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 교류방안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3년과 1994년 수출입협회 자료에서 나타난 전

체 수입한약재 규모에서 북한산 한약재 수입부문의 점유 비

율은 다음 표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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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표J 북한산 한약재 수Y]현황

<주 : ( )안은 진체대비 %1

團

<< 上[[:고[:.,.괴/ - ,

l 종류수 l 59종 l 8종(13.5) l 68종 l 8종(11.7) l

l il· 122,025,406·,l 1,687 M/T 16,865,841,7951,,j 1,435 M/T l
노드핸yWE

주 : 한이·수출3]호]회의 
'

93. 
'

94넌도 %약제 수입자료

우리나라에서 1993닌, 1994년에 수입한 외국산 한익7제는

각각 9종, 68종으로서 급액은 각각 ].단11친7A만불, 1억6

친7백만·趾이머 이중에서 북한산 수입한약재는 고 작 1993넌,

199d넌에 긱-각 8종으로 9액으로는 전체 수입 약제骨액의

1. 9%, 1. 1%로서 극히 적은 물량이라 히-A다, 따라서 이욍-

이11된 북한산 한약재를 수입한다면 신토불이의 우리한약재를

사용해서 좋기도 하고 또한 데부분이 중국산 한익·재가 수입

의 주종으로 도]고 있는 깃울 수입선만 북한으로 (11-7 대체한

.

다7J 우리니-라 y민의 힌찍% 생신-에도 키다란 타걱을 주지
!

않으리리-고 본다.

ffl-라서 인간 23불정도의 한약수압시장에 북한의 적극적

칩-이의 권징-各 북한으且서도 X-%L한 한익1재 /쨍산을 JJ·안한

다인 충분히 교뮤협력빙'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A쩨, 친연원시림으로 )iL존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한의·지-

원에 데한 남북한 공동연구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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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관한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각종 공해와 농약 등 중급속의 오염으로 한약재의 품질저

하와 변종, 또는 대량재배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친연산 한약재가 날로 줄어가고 있는 차제에 비무장지대의

한약자원 실태조사는 실로 토종 한약재의 품종보존, 개발 및

생산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이에 관한 남북한간의

학자들의 관심이 공통적으로 높은 부문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이 분야는 장래에 한약제약산업부문과도 관련지워질 수 있

기 때문에 남북한 한의학교류를 위한 물景을 트는 전략적 부

문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한

의약학적 남북한 공동 이용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민족

적 쾌거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연구 이상의 교류가치

가 있다고 본다.

넷째, WTO 등 국제무역협약 등에 관한 공동대처를 한의

약부문에서 남북한이 필연적으로 협력해야만 되는 공동의 명

제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남북한의학 교류를 촉

진시킬 수 있다.

FDA같은 미국의 식품의약품에 관한 안전성기준 등은 세

계각국의 식품 · 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의 바로메터처럼 군림

해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 정부차원

에서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띠-r라서

� 

장차 한약 · 한약재제 · 한약재에 대한 한의약학적

품질콴리기준은 한의학의 뿌리가 같은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 F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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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럭하여 만들지 않으민 서양의익Cd적 시긱-으로 한의약관린 국

제시장에서 한익) · 한약재제가 왜곡관리 될 수 있기 떼문에

이에 관한 남북한간의 힙력을 위시하여 중국 · 대만 등과의

국제적 노 럭이 필요한 부 이다. 한익C · 한익7재제 · 한방건깅·

엉양식품은 한의익7학적 기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준의 [제적 헌장은 바로 우리의 것을 세

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공동판%]사

가 된 수1차에 W디-. 
'

이와 3련하여 특징질띵에 관한 치료기술 1길 AIDS 등 치

료한익1제의 국제적상품개1但-과 특허기준의 미-린 등은 한의의r

의 세계화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외- 관련된 한의학교

퓨는 남북한의 공동목표로서의 기-치기- 층분히 있다 하戚디-.

2. 남-A 한의학 학술교류 접ey인

누1-북 한의학에 관한 학술교퓨부문은 전문분이·벌 시긱-으로

매우 다양하게 1]근할 수 있다.

한의학 기초이론인구, 한의학 용어, 병띨 등의 통일언구,

. 남북한 통합 한약진 제작, 힌존 2서목록과 자료 및 정V旦

%, 특정한방분야에 관한 공동 학술지 정기曾간, 허준 . 이제

미-선생에 관한 님·북한 공동추모제 1꿋 기넘학술회의 공동개

최, 한방에방의且, 치료의료, 재촬의료에 관한 공동연구, 동

물셩 한이3의 데체의r꼴 개발, 남북한 올림픽출전 대표신수

와 꿈나7선수들에 대한 스포츠한의학적 체럭 · 체질관리 증

진사업에 관한 공동언구, 약추] 등 새로운 한방요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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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적 재해석에 관한 공동연구, 양생 · 기공체조 등 지역

주민의 건강사업,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사회보장

제도하에 한방의료 참여확대에 관한 공동연구, 남북한 지역

주민의 사상의학적 체질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한 한의학 학

술회의. 세미나 개최정례화, 한국한의학연구소나 북한의 동

의과학원과의 자매결연 등 교류, 한방식료학적 건강식품 관

리기준에 관한 공동연구, 남북한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보

교 류, 특정질환에 대한 임상보고서 교 환 및 정보교류 등 북

한과의 교 류부문은 생각을 얼마나 더하느냐에 따라 교류부문

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고 려될 수 있다.

다만 오늘의 남북한간의 견장된 상황안에서 교류의 물景을

트2 민족화합의 계기를 한의학 교류부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니-rn대로로 정릭하여
보았다.

아무쪼록 늘 시작이 어렴다고 생%l-되지만 한의학을 전 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족화함을 위한 교 량을 건설하는데 작

은 벽돌을 하나 얹어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 글을 상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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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 역사학자간 교류·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 고 구려사 연구흘 중심으로 -

서 길 수

(고구려연구소 소장, 서경대 교 수)

團

목 차

l l

l · . ·卷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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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혼에 중점을 둠과 아울러 자녀 등의 존부를 고 려하여 법원

이 이를 결정한다,

2)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 · 자녀 사힉의 재결합에 있

어서는 양부모 뿐만 아니라 생부모와의 사이의 결합을 인정

하며, 계친자 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계모와 계자 사이의 결

합만을 인정한다,
럼

3) 형제 · 자매 등의 가족의 재결합은 근친족 결합의 뜻으

로 해석하며, 친족결합은 부모계 8촌 이내로 한정한다. 인척

은 3촌까지의 결합을 인정한다.

4)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결합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

우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재결합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곽 평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5) 법원의 관할 등 구체적인 그 밖의 문제는 쌍방의 합의

에 따라 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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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남북 힉-자간의 접촉현等

남북 분단 이후 한국 진x%을 거치%9서 색v]었턴 납북관

계는 1972넌 남북조절위원최 회의 이후 조금씩 일리기 시작

하여 1990년대 들어서서는 상당히 빈빈헤 지고 었는 실정

이다. 그 동안 출판보도분야, 학술분야, 에술분야, 종교분

야, 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님-북이 서로 교류 · 협럭해

왔는네, [990넌부터 1995년 9월까지 6넌여 동안의 남북주

민간 접촉힌황을 보민 성사된 접축이 모 두 1, 494.건에

4, 92 <2에 달하고 있다.

히핀1, 분야1敍 남북주민간 주1촉 힌쵱-(1990·-19面.9)

l
ACL : 供1, 

r
制. 1 Irn<F終%며判[J 9敬01시 1制] . 씰

「표1.에서 보면 남북주 1간 접촉 d수로 가장 많은 것은

이산가족이지만 조]촉 인원수가 가장 많은 깃은 전체 4, 9%

멍의 %. 6%인 1, 309명 (10월말 현재로는 ], 332띵)을 차지

한 학合분이·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1]吟<1수로 볼 때도 이산가족(732건),

- /t'(j -



경제 (494건)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여, 최근 경제관계 접

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술관게 접촉이 가장 활발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술분야에 있어서 낭북주민간 접촉은 주로 국제적인 학술

회의에 함께 참석하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1990년 이

후 약 6년 동안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침가하여 교류한

것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두 61건이었다. 교 류분야

도 매우 다양하여 한국학, 지리학, 미래학, 법률, 한의학,

언어 · 철학, 언론, 물리학, 환경, 전자 · 정보 · 통신, 동북아

경제협력 등 여러분야에서 이루어 졌으며, 통일, 안보, 군축

과 같은 전략적 문제도 학술적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

참석 인원수를 보면 남한이 1, 332명인데 반해서 북한에서

는 462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34. 7%에 그兎지만, 북한은 모

두 국가에서 파견하고 남한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졀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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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94건)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여, 최근 경제관계 접

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술관계 접촉이 가장 활발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술분야에 있어서 남북주민간 접촉은 주로 국제적인 학술

회의에 함께 참석하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1990년 이

후 약 6년 동안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교류한

것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두 61견이었다. 교류분야

도 매우 다양하여 한국학, 지리학, 미래학, 법률, 한의학,

언어 · 철학, 언론, 물리학, 환경, 전자 · 정보 · 통신, 동북아

경제협력 등 여러분야에서 이루어 凍으며, 통일, 안보, 군축

과 같은 전략적 문제도 학술적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

참석 인원수를 보면 남한이 1, 332명인데 반해서 북한에서

는 462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34. 7%에 그掠지만, 북한은 모

두 국가에서 파견하고 남한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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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남북 역사학자간의 접촉헌할

61최에 길지 있있딘 남북 학지-들간의 접촉 가운데서 역사

학자들이 함께 자리를 兎던 것은 익c 10%에 가까운 6회이었

는데 이骨 좁 더 자세하게 보변 다음과 같다.

1) 차 아시아사학회 최의

일시 : 1991넌 5월 O-28일

장소 : 중국 깅림성

주최 : 길로1성 고고 학연구소 · 길림성 사회파학학회

찹석인원 : 한국 16멍, 북한 2닝

熹 고구리 유적 공동딥-사 및 학술언구에 관해 논의

2) y아시아 억사 국제회의

일시 : 1992닌 1월 18-19일

장소 : 일본 요及히-미-

36
C역사교파시 비교기구) 정성 합의

3) l" 러시아 언해주 발해유적 공동曾굳 답사J최의

인시 : 19()[j넌 5윌 27일---6월 1 3일

징-1 : 우스리스크시

주최 : 대륙언구소 · 러시아 극동역사언구소

참석인원 : 힌국 3멍, 북한 5멍

4) 고구리문촤 국제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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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3년 8월 11-14일

장소 : 중국 집안시

주최 : 중국조선사연구회

참석인원 : 한국 7명, 북한 5명

熹 무용총 등 집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 답사 및 학술

회의

5) 동북아시아 역사연구 국제 세미나

일시 : 1994년 8월1-5일

장소 : 중국 상해

주최 : 중국 상해 사범대학 · 일본 도미사카 크 리스챤

센터 · 재단법인 천원

참석인원 : 한국 11명, 북한 2명

聚 과거 일제침략 관련 5개국(러시아 포함) 학술토론

6)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원시 · 고 대문명의 재발견

일시 : 1995년 8월 3-6일

장소 : 일본 오오사까

주최 : 오오사까 경법대학

참석인원 : 한국 8명, 북한 8명

栗 남북한 학자들은 주로 고조선을 비롯한 고 대사에

관하여 발표하였는데, 북한 학자들의 논문은 거의

단군릉에 관한 것이었음.

이상에서 남북한 학자들이 참석한 여섯 번의 회의는 중국

에서 3번, 일본에서 2번, 러시아에서 1번 열렸다. 토론 주

제별로 보면 고구려 · 발해 문제가 3건으로 절반을 차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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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나 교 과서와 같은 헌실적인 문제가 2긴이玆다.

러시아에서 얼련 최의에서는 한)]과 공동으且 주최하있으

나 일본은 주로 자직이거나 중국과 공동으로 게최히-있다.

한g과 중국이 함께 주최하는 깅우는 북한 학자의 찹석을 유

도하기 위하어 양국간의 힙-의아래 공식 서류에서 한국을 제

외하기도 하였다. 즉 1993닌 8월에 얼린 고구려문촤 국제학

술회의는 우1래 한국측의 헤외민족언구소와 중국측의 중-2-조

신사인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중

7조선사연구회만 내세웠다.

당시 대최인-내서도 P가지로 발 하는 농 상딩지 복잡한

진행을 
'壺으나 

미-지박 순간까지 언%]-이 일었딘 북한이 행사

전닐 침석을 통)i(히J'1 나타나 상기와 같은 방법도 효과가 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긱-이 든다.

ly, 남북 억사학자 교류증진 방안

1) 억사학 분야에서 가장 적절한 시대와 분야 - 고 7-러시-

군제

일단 북한을 교류의 굉‥징-.A로 꿀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연구 수준이 납한에 비해 뒤일어진 분야보다는 우수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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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하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 · 발해 문제는 연구하는 학

자도 많고 연구 겯과도 많기 때문에 낱북 역사학자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적절한 분야가 될 것이다.

. 북한 전역은 고구려 영토에 속해 있었고, 특히 고구려후기

242년간은 고구려의 수도로서 중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굴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고 학적 성과도 상당히 많다,

1949년 6월 안악 i · 2 · 3호가 발굴되玆는데, 안악 3호는

그 큰 규모도 규모려니와 화려한 벽화오]- 함께 먹으로 쓴 曾

씨가 발견되어 크 게 주목을 받았다. 전쟁 후인 1951년 북한

에서는 경제개발과 관련되어 파괴의 위험에 처한 모든 유적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굴하도록 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

업으로 급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 조사는 운봉발전수와 독

로강발전소 건설과 관련되어 1959년부터 자강도 가성군 일

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평양의 대성산성과 안약궁터

에서는 1958년부터 약 4년에 걸친 대규모의 발굴이 있었다.

그 뒤로도 북한은 수 십기에 달하는 고 분과 산성들을 발굴하

였다.

이외-같은 고고학적 성과는 북한 역사학계의 자부심이기도

하기 때운에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남한 학

계로서는 남북교류를 통해서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할 연구

성과인 것이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역사적 맥락을 고조선-고구려-발해-

고 려-조선이라는 도식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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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구리를 가장 깅-조하고 y)는 점도 중요한 번수인 깃이

다.

2) 남북 학숩회의에서 주 가 틸 수 있는 고구러사의 7제들

고 구려사에서는 수일은 논의가 있겠지민 앞으로 학술교Ai

가 이Y어실 경우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깃들을 간추리

보1%(J 다음과 같다. 
'

(l) 고5'l-려의 시데구 lit제

최 의 <Y%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구러의 전 시대를

중세사최로 보고 있는 빈-먼, 남한에서는 고 데사최로 EL고 었

기 때J<이다.

(2) 고구려의 긴국 연대 문

일반적으로 고구리의 건국은 심-3(사기에 실려있는 기록에

띠-라 기원전 37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원진

277넌으로 240닌읍 더 오레 잡고 있다. 이 문제는 한<)(에서

도 기Y1진 107넌 한사군의 헌旦군에 고 구러힌이 있어 심-5:f

사기의 기록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

(3) 긴국신최-의 문제

부여의 -s-1:q신화외· 고구리의 77신화를 같이 보는 학자와

띠-로 보t<- 두 가지 -%헤가 있는데 이 분제도 남북힉-지-돌%f에

토론의 rI)상이 포1 것이다. 이 문제는 익사학자들 F 아니라

실촤롤 연-1/-하는 /L: -51-학지-들 사이에도 관심이 4다.

(시 긴-3f지>과 도싱의 AC제

51구리 긴<·'[지역을 헌1재 중<·r의 환인지익으로 보는 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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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인데,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7년이 아니고 그보다 이

전으로 올라갈 경우 자연히 고구려의 첫 수도도 다른 곳이어

야 한다. 그 외에도 장수왕이 현재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

기 이전에 한 때 수도였던 평양은 어디였는가 하는 문제도

이론이 많다,

(5) 동명왕룽 문제

북한은 고구려 시조의 무덤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고, 동

명왕릉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성역화하였다. 그러나 이 동

명왕릉의 진위문제에 대하여 남한의 학자들은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에 토론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맨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 다,

(6) 광개토호태왕릉비 문제

고 구려 문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

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금석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내

용도 풍부해 고구려사 연구의 보고이기도 하다.

(7) 고 구려의 강역 문제

북한은 고구려의 영역이 중국 북경과 가까운 요 시 변경으

로 보고 있고 대부분의 낭한 학자들은 현재의 요하 동쪽으로

보고 있다, 냠쪽의 경계 문제도 신라외- 백제회1-의 관계사%l-

관
'

련지어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8) 북한에서 발굴된 고 분에 관한 문제

북한에서 발굴된 수많은 벽화 고 분들 가운데는 상당히 커

다란 논의를 불러 일으킨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안악3호의

피장자 논의만 가지고도 국제회의가 가능할 것이다,

(9) 고구려 산성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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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역문제를 다루는 내도 중요하다. 북한에서 맘은 산성이 1뷴

굴되고 복원되고 있는데, 만주지방에 있는 산성의 조 사는 조1

혀 <하고 있다. 만주지빙-은 오히리 남한에서 더 많은 자료

吾 가지고 있는 -f일한 느L분이기도 하다.

(10) 고구려 떨밍· 후 고구리 - 7민에 A 한 문제

북한에서는 51구리 A-민들의 데딩- 투 과 이어서 세운 발

해를 3긴하여 정통성을 주장하는 잔의가 활발한 반1J, 납한

서는 일신라를 강조하여 1일-해에 대헤서 소홑히 한 측면

이 있31다.

3) 고구)]사에 관한 납박한 학술최의의 첫 주제-굉-개토호

태욍-릉비 문제

굉-개V호대왕릉비가 남북한 역시-학자들의 학술최의에서 칫

7제가 되어야 하는 이-8-를 간단히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구며사에서 가장 비중있는 제이다.

니-) 고구려의 시대구분, 동임왕릉 등괴- 같이 님북의 관점

이 판이하게 다론 문제가 아니고 공통분모가 많은 주

제이다.

다) 일-E이 억시-왜곡을 위헤 사용兎던 굉d토호데핑-름비

에 데한 남북한 학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넘-히는 기

기- 핀다.

라) 고구려사연구 주제 가운데 가장 국제적으로 많이 연

3L되고 있고, 언구자도 갹국애 고르게 분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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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3 참조) 이러한 국제회의에 북한도 자신의 정

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참여 가능

성이 높다.

마) 일본과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책으로 지 10년이 지났으나 자국의 역사인

남북한으로서는 그 런 국제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참석

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족 자존심의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남북한이 힘을 합쳐 성사시켜야 할 것이

다.

고구려 광개토호태왕비는 서기 414년, 장수왕 3년에 광개

토호태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하여 현재의 집안현에 세워진

한국최대의 석비이다. 억 비는 중원고구려비와 더불어 당대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밝혀주는 최고의 금석자료이다. 특히

한국 고 대사의 경우, 당대의 문헌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능비는

고 구려사는 물론 한국 고 대사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 구려 광개토호태왕비를 둘러싼 학계의 논

란은 남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고대사의 최대

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능비가 재발견된 이후 이에 대한 연구경향은 한국

고 대사의 발전과정을 해명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

다. 오히려 능비의 초기 연구가 19세기 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까닭에 능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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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한 자료로서 악용되어 왔디-. 이후 근 1세기동안 능

비 대한 언구는 한국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원을 딤·딩-

하였디-기 보다는 주로 고 대 한일 괸%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

쟁A<旦 부이었던 씨다.

띠-라서 헌1재에 있어서 V비에 대한 헤석과 언구는 왜곡된

한국사의 재구성 $브만 아니라 동아시아애 내한 바른 이句를

가능하게 하는 방힝·으로 진宅되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1984.넌 7]안에서 일린 징림성' 고고 학최 제3차 학술旦

론회에서 능비에 관한 언구논 f이 4펀 발표됩으로써 중국에

서의 농Ii]인구에 데한 세 장 연 旻 하다.

그리고 1985닌에는 일본 동겅과 중국 장춘에서 전후 y

치피에 길쳐 V-비에 대한 학舍토론최가 이루어져 능비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컸다. 나아가 1 989년과 1992닌에는

중국 7브<9대학 서 전후 AL 차베에 걸치 진행된 조선학 g-제

학술토론최에서도 능비에 데한 연구 논문이 딸표도]었고

] 99w3년에는 조]인-에서 고구리 문촤 국제학술토론최가 개최되

어 농비에 네한 논문도 1짠표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94넌 11월 9일에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주최로 
'

굉·개토데욍-비 연구의 제조멍' 이

라는 큰 제복하에 네 편의 언구논분 발표와 토론이 있였다.

이외- 같은 능비외- 관린한 최근의 힉-舍대최의 개최는 동아

시아의 역사를 재구성하러는 분위기의 밥증이기도 하다. 또

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들 대최가 성쵱-리에 개최된 깃을 뵤

면 능비에 대하여 중국이나 일뵨에서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일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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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각 국의 능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의 연구동향이나 학술대회의 개최는
-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물론 1994년 경기대학교 박물

,

관 주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중국 연

변의 조 선족 교 수 한 사람과 국내 연구자 세사람의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발표내용에 있어서도 연구사 검토에 그兎다, 그리고

1985년에 있었던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학술대회에도 국내전

문학자들은 참가하지 못했다. o]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능비의 당사자인 남북한 학자들은 정식 학술대회에서 제외되

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능비연구의 당사자인 한국이 주체가

되어 북한 학자는 물론 능비에 관련되는 중국이나 일본 학자

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국제 학술대회룰 개최해

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고구려 광개토호태왕비를 둘러싼 학계의 논란은 남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 대사의 최대 쟁점이 되어왔

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우기 비문 글자의 조작 · 탈락을 둘러싸고 주로 논의

가 이루어지다 보니 광개토호태왕비의 전체적인 역사상은 아

직도 확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광개토호

태왕 시대의 전체적인 역사상을 복원하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짐에서, 중국 . 일본 · 대만 · 북한의 관련학자들을

초청하여 고구러 광개토호태왕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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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납북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 이 그동안 쌓은 언구실 올

서로 나누어가지는 게기를 맞이해야 할 젓이다.

l 표 3J 고구려 광개토호네욍-비 언구자 및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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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i 구자 l 광 토호 왕 관 표 구 l 소 속 l

l
l

l l'"l]C'""'""*""""*'41·l l
l
l l 1島2, 1991 l l
l
l l 149, 1985 l l
l
l l 11988 l l
l
l l 1중 又구 를 중 旦-,,

r한국 금 문 구 1 l
l l 1劍되, 1994 1 l

l‥

l
l l 이기동 Ir광개토왕능비 연구의 현황곽 문제점」, f 한국사시민7시동국대 사학과 l

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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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에서 남북학자간의 학술교류 1길 
그 증진빙퍽c을 보았

다. 이외-같은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긱- 학술분야에서 적<]3으로 <·진하이 우리쪽에서 9저 제안

을 해 놓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배겅과 시%적 힌실

의 ]$촤에 따라서 조1-자기 테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측에

서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만]pl-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7리는 1긴저 북한의 학분적 성과에 뎨한 광1J위한 자료수

집과 연구를 헤야 하고 w 그고]한 인럭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인 대책이 있어이·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자

료 대한 과갑한 개방과 자료실의 완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닙직 보장도 중요하다.

끝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제16조에 
"

남과 북은 과학 · 기

술, 교 육, 문학, 술, 보건, 체육, 촨깅과 신문, 라디오,

탤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력을 실시한다."고 兎는데 어기에 왜 포괄적으로나

마 학술교류가 mIl-저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남북

한이 다시 김토하는 기최가 오면 반드시 십-입되었으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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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역할과 문제점

김 도 형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l IF, 화 론 문 l

,. ...崇.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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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북대화의 당위성
a

통일은 우리 민족이 결코 포기할 수 엾는 최대 과제이다.

그렇더라도 감성에 치우쳐 통일위업을 성급하게 성취하려 하

거나, 방안의 취사선택 없이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민주

적으로, 국먼적 합의에 의해 이룩해야 하고, 그 시기나 방안

은 상대가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분단의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통일방안은 우선 북한체제가

소멸되어 한국의 주권이 북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흡수통일을 섕각할 수 있고, 그 반대의 통일도 생각할. 수 있

다. 그리고 예멘과 같이 남북한이 타협에 의해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 또 체제의 통일은 유보한 채 낱북한

이 공존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실천 가능성이 높은 최선의 방

안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잘라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무력수단에 의한 통일을 피하고, 우리 민족의 희생

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세계사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방

안을 선택한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다.

여기에 남북대화의 펼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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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일을 성취하는 짓이 가장 바람직히·고, 헌실적이며, 실

천 가능한 통일방안이라는 판단아래 그동안 남북대촤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 력을 게속해 왔다.

일반국민은 물론 조국분단과 북한의 남칩진 으로 발)g한

이산가족들도 y]-북조절위원최의 7 · 4.남북공동성띵 발표 이

래 헌시짐에 이르기까지 남북대화에 지데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 언론의 적대적 논조

통일문제가 본z]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9 박

·정희대昏령의 8. 1 5신언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그메까지 남

북문제는 C f가안보외- 관런되는 중데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었

기 메문에 언론이 di(도빙-향을 31의로 결정할 수 없어 빅-내통

렁의 신언을 지지하는 데에 억접을 두었을 YE 독자 언 가치

관을 [l'Ll:2하지 旻健다.

거會러 올라기-X0, - Y 리 징부는 [9489 9월 22일 지' 인론

기관에 북한에 한 
'

7게급지조항' 을 통且兎다. 이기에서 정

부는 북한을 4한한괴로]7]단 51는 북고]로 부르도록 하고 조A림

성수싱- 등으<2 우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曾도록 지시兎다.

딩-시 북한의 인론도 마71가지었다. 한국의 국가원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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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켜 역도, 원쑤, 홉혈귀, 귀축 등으로 부르며 대남비방을

일삼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남적개심을 고 취시키는 데에

혈안이 돼 있였다.

. 이같은 상황에서 언론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데다가 여야가 똑같이

반공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언론은

독자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

었다.

그리고 언론은 북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

고 있었으며 북한 전문기자도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관한 보도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악용

하는 경우가 허다해 언론이 위축되어 있었고, 실정법상으로
a

도 낱북관계의 보도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에 저촉될 우려

가 있었다.

이같은 특수상황으로 인해 언론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60년대로 접어들자, 언론은 자체적으로 북한문제

暑 연구하는 기관을 두거나 북한전담 취재부를 구성하기 시

작했다. 동아일보가 선두주자로 나서서 한국 언론사상 최초

로 북한 및 공산권연구기관인 안보통일연구소를 구셩한 것이

그젓이다.

70년대에 들어서는 경향신문이 편집국내에 북한부를 신설

하고, 별도기구로 안보통일연구회를 설치했다, 중앙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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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그러나 1974닌 굉-복절 헹사장에서 북한에 의한 대통령 저

격사긴이 발4셍하지-, 납북관게는 7격히 넹각상태로 돌아섰

고
, 이로 인헤 남북대촤는 아무런 걷실도 1貞지 못한 채 중단

되고 
1산았다.

이에 따리- 5'f네언론은 비판적 기능을 발취해 북한을 적대

직 논조로 u%릴히 비난兎디-.

7 . 4님-북공동성명 밥표 이후 
-<L)]언론은 

북괴 대신 북한

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受는데, 저걱사건이 발d생하먼서 북

한이라는 호칭을 디-시 북괴, J-]일성집단 등으로 바兎다.

그 이t 남북데촤의 재개 가능성은 骨체로 보 이지 않았다.

그 러다가 12넌이 지난 1985넌 5월에 허어들어 다시 남북

적십자최딤-과 남북겅제최남, 남북3최최담 등 남북간의 최담

이 서울 서 열리기 시작兎다. . 그 길과, 9월 20일부터 23일

까지 남북 고 향1·%1-문탄과 예술단의 상호교류가 이뤄저 국내언

론의 취제 보도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외- 같이 정치 정세의 변촤에 따라 국내인론의 보도는 촬

성하되기도 하고, 떼로는 A체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어

야만 兎다.

그리나 남북대촤시 v-내언론이 과연 그 역할과 사명을 다

健는지를 )W<하111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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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대화시 언론의 문제점

"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낱북관계 및 통일문제의

보도 · 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 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

을 씻어내지 못했다."

지난 8월 14일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연맹 및 한국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공동의 보도 . 제작 규범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3단체가 그동안의 보도가 반통일적이였다고 스스로

자성할 정도로 국내언론은 독자적 가치관을 갖추지 못한 채
5

보도에 임해 온게 사실이다. 남븍대화 때마다 언론이 오히려

통일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 겻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 왔으며 뭣이 문제인가.

1) 가치의 혼재

고

작년 7월 8일 겸일성의 사망과 함께 국내언론은 연일 그

에 관한 기사로 채웠다, 그 런데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김일성

주석으로, 또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김일성으로 표기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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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날은 주석으로 부르고, 어느 낟에는 이름만을 적었

다.

주체시-상에 괸4서V r2키-한 인식을 갖지 旻管 채 은근히

깁일성을 미화하는 3마-지 주기도 兎다.

이같은 가치의 재상대는 납북회딤'시에도 그대로 나타나

고 있어 s f민이 혼란된 감정을 벌어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團

언론에 내재하고 있는 그같은 가치의 혼재는 남북대화에

진전을 -h-도하기 보 다는 흔란을 가중시킬 우러가 더 크 다.

2) 비진문가적 입장과 데처능럭의 부족

5 f내언론은 북한에 데한 비전문가적 입징-인 데다가 사전지

식의 부족으로 급조1한 1헌화 등에 대처할 능럭을 갖추지 못한

싱-테에서 납북대화 취재에 나섬으로서 사태를 적질히 분석하

지 못했다.

가령, 우리측은 남북대화가 통일위입을 닫성하기 위한 최

선의 방법이오, 통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아래 최

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

표인 대;d셔촤에 초 접을 맞기 낱북대촤를 최대한으로 이용하

려 든다. 따라서 남북대촤가 떼로는 동상이몽의 헌장으로 나

티-나고, 떼로는 그들의 또 다른 행동의 전초적 수단으로 이용

되기도 한다.

한국이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 처럼 대화의 물景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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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북한은 무장공비를 남파시킨 것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런데도 국내언론은 상대의 전략전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로 하여금 대화결과에 성금한 기대를 갖게 만

들어 그때마다 싣망을 안겨 주었다.

국민이 남북대화나 통일에 대해 혼란의 감정을 갖는 것도

정부가 냉전적 논리로 북한 실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국민에게 제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또

한 국내언론이 비전문적 입잠에서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

못한 데 기인한다,

3) 검증없는 사실무근

김일성 사망 이후 국내언론은 근거엾는 조 작기사를 보도함

으로써 대내, 대외적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다. 
'

김평일 망명'

보도가 그러했고 
'

김정일의 건강 악화' 보도가 그러兎다, 모

주간지는 
'

강성산총리 실각섣' 까지 보도 했다, 이거야말로 검

증되지 않은 사실무근의 보도 내용이다.

남북대화가 결렬되었을 때 국내언론은 그 원인 분석에서

걸핏하면 북한 지도부내의 알력 탓으로 돌리고, 군부의 강경

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역시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추측기사에 불과했다.

북한에 관련된 보도에서는 정보의 확인이 곤란하다. 그리

고 오보나 추측기사를 내보낸다고 해도 직접적인 항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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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서 보1도량을 늘리는 겻이 득이 된다고 셍각하는 분위기

기- 1베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관 은 언론의 신뢰를 띨어뜨리고, 그

것이 반<될 겅우 언론에 치씽적 상처를 안겨 줄 수도 있다.

4) 흥미위주의 )W도

언론사내에 LA전논리에 젓은 질은충이 상당수 투입되어 통

일이나 남북데화 보도에서 훙미위주의 기사를 취급하는 겅향

이 많다. 그로 인해 독자의 冬미暑 꿀기 위해 역숩가나 풍수

지리 언구가들이 김일성의 사]:2·일을 맞추었다 등의 보도로
'

국먼들로 하여금 미신을 신봉하게 만드는 일까지 있었다.

적십자최딤-의 취제과정에서는 파열취재와 흥미위주의 기사

· ] 를 찾다y서 담 A且다 지3 문제 7]%-兎다는a

지적도 있있다.

]/. 독일언론의 사레

제2차세게대진 이후 지구상의 분틴-국은 남북한을 비롯헤

동서독, 베트남, 님'북에IF) 등 4.개국이있지만, 이들 기-운데

3계국은 이미 통일을 성취兎고, 남북한만이 분단%1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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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통일국가들의 통일방식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

다. 그 가운데서 동서독의 경우는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과

함께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교 훈을 주고 있다.

특히 서독의 언론정책과 공정한 보도는 동서독을 통일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동서독은 1972년 12월 21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언론인

취재기회 보장에 관한 서신교환 의정서를 교 환했는데. 이에

따라 동서독은 1973년부터 각기 상주특파원을 파견해 왔다.

이때부터 서독은 공영방송, 일간지. 시사지 등 약 20명의

기자들을 동베를린에 파견했으며, 동독은 본에 6명의 특파

원을 보내 1989년까지 취재활동을 전개했다.

서독 언론인들은 동독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그 실상을

민족적인 관점에서 객관적 ·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물론

통독의 초석이 되고자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그 러나 서독의 언론이 통일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들의 노력과 함께 전파매체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서독 방송은 동독의 시청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를 고 러해 서독의 체제까지도 서슴없이 비판하고, 이념보다

객관적 · 사실적 보도를 지속했다, 그 때문에 동독인들은 동

독방송보다 서독방송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통일

의지를 갖게 되었다,

남북한에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건들이 성숙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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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정부와 3내언론이 그 같은 며진 조성을 위해 부

단의 노 럭을 속한다민 반드시 블가능한 인만은 아닐 것이

다.

따라서 ) (내언론은 우신 남북대화시에 계선되어야 할 점을

고처 나가는 짓이 순서일 것이다.

q

W. 개선되어야 할 점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개선%]}은 앞에 x]]시한 문x]]점을 고

쳐니-가는 깃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1 升에 1美가지를 
지적하자

먼,

칫째, 국내언론은 전문기자를 잉0성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협럭하이도 좋읍 일이지만, 북한관계 부서에 배치해 오랜 기

간동안 전분성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레 교 벅-

을 실시하거나, 해외출장기회의 확대, 브 리핑 횟수의 증가

등을 고 리할 필요가 있을 짓이다.

둘째, 국내언론은 님-븍대화시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학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헤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탄체들이 정부외- 헙의할 필요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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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기관의 북한관계 전문기자들이 북한방송을 청취하

거나 신문, 잡지 등의 구독으로 정보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

이다. .

셋째, 국내언론은 남북대화시 우리 정부의 전략을 사전에

노 출시켜서는 안된다, 대화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전략노출

은 결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밖에 남북대화는 우리 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며, 가장 절실한 민족적 사업임을 염두

에 두고, 선정적 보도
,

오보, 추측기사 등을 지양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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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최근 북한이 북한에 거주하는 본래의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납븍인사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2i

.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남

한이 이를 거론하는 것이 국제법상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

칙' 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가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하 이 문제를 
'

일반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셥의 원칙' 과
'

남북기본합의서상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 으로 구분하에

그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t

u. 일반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1. 일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가. 원칙의 의의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principle o f non- interven-

tion)이란 주권국가는 기본적 권리로서 그의 국내문제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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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관할권을 가지머, 이에 따라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관힐·권에 대해 침헤의 결과를 가저오는

간섭을 하지 않을 국가의 기본직 의무 즉 
'

국내문제 불간

의 의무' 를 지는 바, 이러한 일반국제법상의 윈커을 말한다.

나. 윈 의 내용

5

(1) 국내문제

(기-) 의의

-%내문제 
(domestic a ffairs)란 국가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윈 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할 수 없는 2

가의 조1속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만한다. 여기에는

대네문제 ('iutemal a fl'airs) 외- 데외문제 (external

a l'fairs)가 Y 두 포함될 수 있다.

(니-) 성걱

국네문제의 내용 또는 %(J위는 확정적 · 고 정적인 깃

이 아니 라 국기-기· 딘-독 - 임의/i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에 대해서도 국제관습5>l이나 조약이 셜립되어 이骨 극(

제보1이 7-율하게 되먼 그 사힝-은 국내문제에서 국 문

제로 전환되게 된다. 띠고]-서 국내분제는 절대적인 깃

이 아니라 시간적 · 공간적으로 1
<9동될 수 있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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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다) 내용

특별한 국제관습법 또는 조 약이 없는 한 다음 사항

은 일반적으로 국내문제에 속한다.

(i) 정치조직 : 국가의 기본적 정치조직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이다. 예컨데, 군주정체를 택할 젓인가 공

화정체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 대통령책임제를 택

할 것인가 내긱-책임제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 단원

제 국회를 택할 것인가 양원제 국회를 택할 것인가

의 문제, 지방자치제를 택할 것인가 중앙집권제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국내문제에 속한다.

(il) 관세: 어떠한 관세제도를 택하며, 어떤 물품에 대

해 어느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

내문제에 속한다. 이를 
'

관세주권' 이라고도 부른

다. 통상조약, GATT, WTO 등에서 
'

최혜국대우

조 항' 을 두는 것은 조약에 의한 국내문제의 제한

이다.

(iii) 이민: 이민에 관해서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내문제에 속한다, 이민이 아닌 일반인의

출입국에 관한 문제도 국내문제에 속한다. 통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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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c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하는 조약올 두는

겅우 이는 조약에 의한 2네문제의 제한으로 된다.

(iv) 국적 : j적에 관헤 어떤 7의를 채 하느냐는 국

내문제에 속한다. 예킨데 혈통주의, 출/g지 의,

절충 의 骨 익느 주의를 텍하느냐는 국내(제에

속한다.

(v) 인권: 일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로

보지 않는디-. 그짓은 인권에 관한 문제 2 많은 인

권에 관한 조 약으로 AY-율되고 있기 떼문이다. 만

일 인권에 관한 - A를 국내문제로 보는 입징-을

취해도 인권에 관한 국내문 는 인권에 관한 조약

에 의해 제한되게 된다.

(2) 간 섭

(가) 의의

간섭 (intervention)이린 국제넙상 권한없이 일)용

의 의사를 타방의 의사에 1반해 타방에 대해 강제하는

짓, 즉 상대방의 의사걸정이나 행동에 입·럭울 가하여

그의 볜경을 추구하는 것을 밀한다. 따라서 국제법상

권고 . 조 언 · 조정 · 의사개진 등은 깅-제가 아니므로 간

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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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격

간섭은 상대방의 의사에 강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것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의

사표시가 아니라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다) 내용

간섭의 내용은 강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인 한 제한

이 없다. 무력의 행사는 물론 그 이외에 외교관계의

단절, 통상관계의 중지 등의 방법을 시사함으로써 위

협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간섭이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간섭으로 국제법상 허용

된다.

0) 조약에 의한 간섭 : 특수조약으로 국내문제에 대

한 간섭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보호

조약에 의한 간섭은 그 예의 하나이다.

00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 권리남용은 적법한 행위

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간섭은 적법한 것으

로 인정된다. 예컨데, 재판권의 남용에 대한 간섭

은 그 예의 하나이다.

(iii)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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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宅위의 정지나 피해의 구제를 위한 간려은

적범한 간 으로 허용된다. 에컨데, 외국인을 불

법으Y 억류한 겅우 그의 구제를 위한 간섭은 적

(iv) 정통정부의 요 청에 의한 간섭 : 일국에 내란이 1살

1身한 경우에 정통정부의 요긴에 데한 간섭은 적범

한 간71으로 R.1정된다. 애6네, 정통정부의 요칭

에 띠-리· 범럭을 제공하는 것은 그 에의 하나이다.

(v) 인도를 위한 간섭 : 인도를 위한 간섭이 적IA]한 짓

인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온 인권보장의 분제는 이미 국내문 가 아

니라는 것을 거로 히-띠, 부정설은 간섭의 님'용

各 t %]-지헤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2, 일반국재법싱· 남한의 북한인%문제 간섭의 적빕성

일반국제18상 (내 제 붇간섭의 원칙은 국가외. 국가간의

기본적 1리 · 의무의 문x·]]이다. 남한은 북한을 국가%- 승인

히-지 아니兎으므로 남한파 북한간에 국네문제 불간섭의 우1칙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q-한의 렵징-에서 보11) 남한과 북한

간의 A-(계에서 북한은 1·'l가가 아니므로 남한이 북한의 국내

분제에 긴-섭하지 아니할 기본적 의Y는 성립의 여지가 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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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남북기본합의서상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

1. 남북기본합의서상 내부문제 블간섭의 원칙

가. 규 정

0) 규정의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는 
"

남과 북은 상대방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2) 규정의 취지

일반국제법상오로 볼 때 모든 국가는 
'

국내문제 불

간섭의 원칙' 에 따라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

니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 위반행위로서 국가책임이 성립되게 된다, 낱북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을 각기 국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전문에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전제로 한 일반국제

법상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은 남과 북사이에 적용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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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불간섭의 운1칙' 을 적용하기 위해 제2조의 v-정을

둔 깃이다. 따라서 동 제2조는 3내문·제' 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내부문제' 리J'1 표시한 짓이다.

니-. 해 식

(l) 남과 북

제2조에 
-E정毛 '

남과 북' 은 님-괴- 북의 정부딩-국을

의미하머 사인은 그-깃이 개인이1한 단체이吾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띠-리-서 정부기관이 아닌 신문사나 방

송국은 이 간셥의 주체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인의

헹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정부당국의 부작위가 간섭으

EA 되이 이 겅우 정부딩-국01 간섭의 주체로 되는 수는

있을 수 있다.

(2) 부문제

제2조에 
-7Y-정된 '

내부문제' 는 일1/l·핵-제)11상 
'

국내문

제' 외- 동일한 의미이머, 이의 의미는 일반국제범상
'

국내문제 불간섭의 우1칙' 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3) 간섭

제2조에 3-정된 
'

간섭' 도 일반국제법상 
'

간섭' 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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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미이다, 이의 의미도 기술한 바오1- 같다.

' 

다. 남북기본합의서와 일반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과의 관계

0) 특별법 우 원칙의 적용

일반국제법상의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과 남북기본

합의서 제2조상의 
'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 과의 관

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낱북기

본합의서 제2조에 규정된 것, 즉 국가와 국가의 관계

가 아닌 남과 북의 관계에서 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된

다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국제법상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국제
t

법상 적법한 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낱북기본함의

서에 의해 배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그대로 적

벌한 행위로 인정되게 된다.

(2)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의 적법성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도 일반

국제법상 적볍한 간섭으로 인정되는 조약에 의한 간

섭,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등의 적법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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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상 남한의 북한연권문제 간섭의 적법성

남한이 북한의 인%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일반국제빕

상 
'

국제Ii<]위반에 대한 간섭' 으로 적법한 간섭요로 된다. 북

한이 인권을 침해하는 헹우1는 다음과 같은 
'

제1但' 을 위1산

하는 행위이다.

기-. 국제인권규약 
'

[966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겅

적 · 사최적 1棄 문촤적 권리에 내한 국XI]교약(이하 양자를
C국제인권37악J이라 한다)은 인간의 기곤권 보 %·에 관해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j-제인권규약에 남한은 1990넌 4월

10일에 북한은 1981넌 9월 4일에 각각 가입兎으므료 동 3-

약은 남한과 북한에 데해 It1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북한이

4추한주민에 데해 인권을 7句하는 것은 昏 v-4% 즉 x]]러을

위반하는 행위이미, 이에 데한 남한의 간섭은 적법한 간섭으

로 인정된다.

이는 남%F기본합의서의 C5L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i·t-약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깃인 비-, 
'

f제인권6-(-

약과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럭관게는 잉·지-의 네용이 상호 저촉

되는 끼- 但으므로 양자는 긱A 국x]]법상 효력을 갖는다.
-국제인권3T약상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당사자의 의무와

g북기Sf힙-의서싱 싱데) 의 내p(분제에 긴-섭히-지 이-니해이·

할 당시·지-의 의무는 저촉되는 비- 61다. 따리-서 < f제인%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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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븍기본합의서는 각각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며 전

자에 대해 후자가 우선하는 효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닦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남한이 일반국제법상 그의 정지 또는 구제를 위

해 간섭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으로 적법적인 것

으로 안정된다.

나. 국제연합헌장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3항은 국제연합의 목적의 하나로
"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 장려

힘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제55조 C항에 
"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

중과 준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는 
"

모든

가맹국은 제55조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구

와 협력하여 공동적 또는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데 국제연합 가맹국은 모든 사람

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헌장상 의무를 지고 있으

며, 남한과 북한은 1991년에 국제연합에 가입했으므로 남한

과 북한은 국제연합헌장상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보장의 의

무를 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이 북한 주먼에 대해 인권을 첨해하는 행위는 국제연

함헌장 즉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남한의 간

섭은 
'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 으로 일반국제법상 합법적인

- IiI -

된



것으로 인정됨은 불론이다. 이러한 간론은 남북 기본힙-의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6 ;A언합헌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진

제로 한 것인 비-, 국제언힙-헌·장과 납북기<힙-의서의 효럭관

게는 양자의 내용은 상호저촉되는 비- 없으므로 양자는 피-각

국제))]상 효릭을 갖는다. 즉 국제인합힌장상 인권을 보 징-헤

이· 한 기-맴g의 의무와 님-북기- 힙-의서상 인권을 3/징-헤야

할 가%]p(의 의무외· 납북기꾄합의서싱- 상대방의 네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헤야 할 당사자의 의무는 저촉되는 바 似다.

따라서 국제연힘-헌장과 남븍기본합의서는 긱-긱- 2제55상 효

릭을 갖는다. 만일 양자의 네용이 저촉된다고 보 아도 국제언

힙-힌장 제103조의 
"

국제인힙-기-1]%국의 이 헌장에 의한 의]p

외- 기타의 국제후]정에 의한 의무가 저촉하는 겅우에는 이 헌

장에 의한 의무가 우선된다"는 규정에 따라 
-국제언합힌장이

우선적 효럭을 갖는 젓이다.

따라서 상술한 비-외. 같이 북한이 국제인합힌장상 인권보장

의 의무를 위반하는 헹위에 대헤 남한이 일반-고제7]상 그의

구제 또는 정지를 위해 간섭하는 짓은 
'

국제1W] 위반에 대한

간섭' 으로 합범적인 깃으로 인정된다.

IV. 결 론

이상의 f-1토를 통해 디-음과 같은 절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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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국제법상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은 국가와 국

가간에 적용되는 毛칙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동 원칙의

적용이 없으며, 따라서 국제법 위반행위로 되지 아니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상 
'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 에 의해

일반국제법상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의 예외로 
'

적법한

간섭' 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아니므로,
'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 은 적법한 간섭으로 인정되는 바,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에 남한이 간

섭하는 젓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냠한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구것이

남한의 정부당국이 거론하는 것은 간섭행위를 구성할 수 있

으 나 정부당국이 아닌 사면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그 것이 개

언이든 단체이든 불문하고 간섭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넷째, 남한의 정부당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경

우에도 그 거론이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의사결정에 강제적 위협으로 압력을

가하여 그의 변경을 추구하는 것인 경우에는 간섭이 되나 그

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권고, 조언, 의사개진, 항의, 비

난 등은 그 자체로서 간섭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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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

인도를 위한 간섭' 의 직)%성 여느L에 관해 견해가

나누어지 있으므로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될

떼 
'

인도를 위한 간섭' 으로 적법히.다는 주장을 피하어 
'

국제

넘 위반에 대한 간섭' 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제3조는 
'

V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v-정하]1 있으므로,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기론하는 것이 이에 저촉되는 여부는 릴

도의 ·주]V骨 요한다.



D 북한인권문제 거론의 기본합의서 제2
조(상대방 내부문제 불간섭) 저촉여부
검토

이 장 희

(외국헉대 교 수)

l l · 測 l

l 찌 l

l 부문제 불간 ) 저촉 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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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의 제기
m

최근 북한의 인권실상이 공개되자 이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정식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논랸이 되고 있다. 문제는 1992

년 2월 발효된 낱북기본합의서 제2조에서 쌍방은 상호 내부

문제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북한인권거론이 기본힙

의서 제2조 내부문제 불간섭원칙에 저촉되는가에 초점이 맞

추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법적인 기본전제, 즉 남북

관계의 체제 안정, 존중의 의미 (기본합의서 제1조)와 인권개

념에 대한 서방과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적 차이롤 염두에 두

고 논의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법적 검토가 될 것이타. 이

를 위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의 의미를 삳펴본다.

u. 남북기본합의서상 내부문제 간섭금지 (제2
죠)의 의미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UN헌장 제

. 2조 7항 국내문제 간섭급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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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내%t분제 Ontemal a l'fairs)의 의미 간십

(intervention)의 의미 3) 걸정주체자를 피-익·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보통 국제1%상 내부문제란 국제문제외. 대비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1'2서 원칙>1으로 제

1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 런데 핵3사최가 긴1필화,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적 규율의 데상은 확내q고, 국q내분제

는 반비레적으로 축소되는 겅힝·이있다. 과거 일반적으로 국

내문제로 보아왔던 힌법체제, 관세, 3 f적, 이민에 있어서도

에컨대 0ATT, EC 조 약, 국적It의 저촉에 관한 어느 종류

의 문제에 관한 조약, 이민조약 骨이 체질됴]어 있는 한에 L[]-

라서 상기에서 남북한간에 무잇이 내부문제이고, 또 간섭이

되는지 그 구체적 상촹에 따라 복>-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

래서 내부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씽-방 사이에 획·정해

이< 히-고, 또 어떠한 깃이 간섭인지릅 힘의해야 한다. 또 이

의 판단은 I
i-가 하는지에 데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Il[. 인권의 개념에 대한 동서간의 기본시각 차이

그리면 인권에 데한 동 · 서의 시자은 어떻게 다른기-7 서3L

에서는 인권의 기능에 데한 접근방법이 국가와의 관게에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 (anthropocentri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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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그래서 인권은 서구 시민혁명에서 추구兎던 개인

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서방국은 인
'

권보호를 오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한 국가내에서 안

정의 중요요소 나아가 세계평화에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

다. 서방의 인권보호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의해 있을 수 있

한편 동구의 인권은 사회중심적 (sociocentric) 접근방법

으로 다루어 사회, 경제, 운화적 권리, 즉 탄체적 인권에 중

점을 둔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인권보호21- 세계평화증진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각국의 국내상황의 질을 고 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권보호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로 인해 동서 양진영은 인권의 다른 분야에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

첫째,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서구에서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아,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침해를 보호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반면 동구에서는 개인의 권리. 자유의 내용과

그 이행의 목표와 한계는 사회주의국가의 기능과 조 직의 기

본원칙인 公私이해호1- 결합과 조화의 설명을 통해서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결권과 관련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시각은 자결권과

세계평화증진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자결에 관

한 민족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며, 자결권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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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는 다른 모든 권리들의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길권의 보호는 다른 모든 기본권 보호의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 자결권은 1겐족적 자결권과 사최적 자걸권으로 구분한

다, 민족자짇권은 모든 민족들이 그 들의 정치적 존재의 틀을

자유-計게 궐정할 권리이고, 사최적 자걸권은 이 틀안에 사는

사랍들의 / %2촬의 사최, 경Al]적 질을 결정할 권리이다. 불간

섭의 원칙은 위 양지-에 모두 용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시지-의 자걸권에서 인권보효가 국내문제라는 건해의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인권과 各간십의 원칙에 데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

이다. 사회주의 1·r가들은 인권의 존중을 순수한 국내(x]]로

간주한다. 21래서 s-가도, 국제기구도 타국가의 인권상황에

입헤서는 안된다. 그 들은 5 (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란 바

람직스럽지 않온 종류의 간섭을 피하는 보장책이라고 )g긱-한

다. 보통 동서간의 견해차이는 불간섭원칙 대한 에외블 인

정 (간섭의 합볍성 연정)하는 정도에 의하여 구]健될 수 있다.

서방국가에서는 2 의 극단적 기11시각이 있다. 즉 하나는

간섭의 <적과 수단을 H거로 하여 허용한 에외인데 그 에가

인도적 간섭이다. 다谷 하나는 에외를 극V로 제한하고 불간

섭의 윈 을 사신상 절데적인 깃으로 보는 입징-이다.

다谷 한편 사최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란 국가의 국내문제

이고 다른 2 (기-니- 국제기/7L는 이에 간섭힐 수 없다는 것이

괴L제71의 기뵌원칙이라고 )% 한다. 단지 이기에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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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한다. 하나의 예외는 개인이 소를 제기할 국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수락하는 국가에게 허용된다,

다른 하나의 예외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위반이 국

내적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국제범죄에 이르렀을 때, UN은

인권문제를 토의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권능이 있다m

만약 제3국이 상기조건이 성숙되기 전에 개입한다면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사회주의학자는 경고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학자들은 불간섭의 예외는 개인의 국제

법적 인격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

로부터 연유한다고 연역해 다. 즉 사회주의자들은 원칙적

으로 인권은 국내적 사항이지만 안권의 중대한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때만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인

권침해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회주의자들

은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인권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5

펑등 중심의 단체적 인권을 중시한다.

조(내부문제 불간섭)의 저촉 검토

북한 인권문제 거론의 저촉문제는 기본합의서 제1조와 제

2조를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 141 -



1. 북한 인귄문제거론과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외-의 저촉

어부

남북기본합의서 제]조는 님-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

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기서 닙'북은 
'

체제' 의 의)-]]를

싱-이하게 보고 있다. 체제란 정치적 실체를 의미하머, 종래

까지 납북은 상대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단체로 보

아온 깃에서 최소한 국가에 준하는 
'

분단체 자걱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싱·호체제의 인정 · 존중은 남북한간의 상호

성과 동등성을 시사한다.

합의서의 전문에서 남과 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과계가 아닌 특수관계입을 고 려할 , 제1조싱'의 남북한의

관계는 데외적으로는 립 주권2f기-간의 관게이나 민 네

부적으로는 평촤직 통일로 이행키 위해 짐7적 특수관계릅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 제1조의 첫째의 관

게는 특수관계의 제도화이다. 둘째는 힙-의서 제1조는 단똑

대표권 포기를 함축한다. 즉 대외적으로 납북한의 일방이

자기만이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유일 힙법정부라는 주장을

할 7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북한은 상대의 坤제를 인

정하Z 존중健으므로 각자의 법질서내에서 상다1방을 차별하

는 켜 도를 정미해야 한다.

지난 1992넌 3월 9일 제].차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잉C측대

표의 공식발언을 보떤, 북한은 제]조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힙-의서에서 납파 북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

사상과 제

도' 를 강요하지 않으머, 싱-대방의 
'

사상과 제도' 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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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한다고 함

으로써 
'

체제' 를 사상과 제도로 보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남한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진정

한 남북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쌍방은 상대방의 
'

체제보1- 법질

서 존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남한

은 체제의 의미를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도와

이의 바탕이 되는 법질서로 이해했다,

분명한 것은 쌍방은 최소한 정치적, 이념적 기본입장을 부

정하지는 않고 통일지향적 평화공존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인권과 같은 핵심적인 이념투쟁의 대상에 대해

서도 상호의 기본시갹의 차별성을 잠정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서구의 시각의 인권개 과 잣

대로 북한의 인권실상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합의서

제1조와 저촉문제가 있다.

2. 북한 인 문제거론과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내부문제

불간섭)의 저촉 검토

물론 인권문제는 국제법상 국내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국제

문제라는 것은 많은 국제법 규약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그 리

고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UN헌장 제2조 7항과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저]3국이나 국제기구가

제3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합법적 간섭을 하려면 국제법에 근

거하거나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이 합법적 간섭

에는 조약에 의한 간섭,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국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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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인도를 위한

간섭 등이 포함핀다. 이중에 M한인권거론의 합엽적 간섭의

근거로 원용가능성이 였는 젓各 국제닙 위반이다, 그러민 여

기서 북한의 자국민 인권헹위칩해가 과언 국제넙 위반을 하

었는지, 그리54 또 님-한이 남북데촤에서 북한의 인권칩헤행

위 거론이 남북기본합의서 제 조의 지촉인지를 검토해 보지·.

첫째, 북한은 
'

L)'N의 최원국이므로 UN헌장상 제'1조 3항

파 x]]p조상 인권존중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 19819 9

월 4일 북한은 1966넌의 겅제%, 사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3-약(AV-익1)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r

제인권 3 f제규약CB5-f약)에는 가입'榮지만, 그 짐차규법인 B
-d-익C 선비의정서에는 가 J하지 않았다. 그래서 UN헌징-상

인귄조항< 선인적 성격이며 ]/]적 구속력은 없고, B고(-익·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릭을 갖지 않는다. 띠-라서 북한

의 자국민에 데한 인권침해 헹위는 도딕적으로는 비난의

싱-이 되지만 2&제)A]의 직접직인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납한이 님-북대최.에서 북한인권 기론의 기(힙-의서 제

2조외-의 V제이다. 남북한이 모 %L LJN회원으로서 국제적 차

윈에서는 주권2'f가간의 관계이지만, 남북한의 상立괸%는 특

수꾄%이고 이를 i-iL율하는 법적기초가 남북기본합의서이다.

인빈-직으로 규율의 대인적 ]&]위가 상이한 조 익7 상호간의

효럭 순위는 
'

특빌)ty 우신의

� 

우(칙' 이 적용된디-. 따라서 남북

한의 싱-호곡1계의 정립은 일반빕인 UN힌장드t다 특빌법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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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다. 더구나 이는 분단국가에서 통일지

향적 잠정적 특수관계관리를 위하여서도 더욱 유익하다, 그

러므로 보편적 인권개념익나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남북관

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즉, 인권개념에서도 동서

의 차별성이 남북관계에서는 인정되어야 하고, 국내문제 불

간섭원힉에서 인권문제가 국내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이 무시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이는 기본합의서 제1조의 
'

상호체

제의 인정, 존중' 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남북한간에는 아직

도 이념적 차별성이 있음울 상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방의 시각에서 인권의 개념과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잣대로 북한을 재단하는 젓은 낭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옳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문제

는 국내문제이고, 인권문제를 사인이 아닌 공적 성격을 지닌

남한 정부당국이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거론은 기본합의서

제2조에 저촉이 된다고 본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북한인권거론의 법적 저촉여부외에도 남

북대화의 전략면에서도 고 려해야 한다. 미국이 현재 중국의

인권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듯이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역

시 인권이 남북정책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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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에도 미<i'f 키-터 통렁의 인권정책이 공산권을

-7L-1뜨리는데 큰 일조를 兎다. 그러나 분d-핵-인 동서독의 정

우에는 이깃이 다르게 나타났다. 1피국과 서독은 의도적인

지는 모르戚으나, 인권에 관한 한은 익할분담을 兎딘 짓이

다. 다시 말헤, 미국은 동독의 인권 (human r ig hts)을 거

론하어 소린과 체제 위성을 릴리려51 兎지만, 서 의 진우

에는 동독을 지-3하지 않고 체제t쟁을 피하기 위헤 120주

(human con trACts)만을 집중적으< 거론하여 3-겅을 지-Y-

로 이 毛-레하는 여M자유화를 주장兎다.

이러한 동서독의 경험에서 볼 떼,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인

권문제에 관한 한은 주1천C-A-, 국제사최 (UN) 그리고 민간단

체와 역할분9을 하는 정첵도 수버해 볼 만하다12 )g각된다.

그리고 7리도 남북간의 이의공동체 헝성이 제1차 목표라

면, 북한의 체제를 건f리는 그 들의 인권칩해 상황은 신중히

우최적으로 거론되야 할 깃이다. 위에서 보旻이 인권애 대한

서방이의 기분으로 남북관게에서 인권문제거론은 길국 체제

C-젱을 유1분한다. 지큐 단 에 보다 시급한 것은 휴전선의

자유왕래를 통한 인적교류를 tI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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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주민의 자유왕래시 제기될 주요한
민법적 문제와 남북한간 민사사법공조

방안

양 창 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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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서 설(문제의 내용)
된

1. 민법이란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 중

에서 상법과 같이 특별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벌률생활에 대한 법으로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민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소유권, 계약, 불법행위외- 같이

주로 재산에 관한 것, 혼인과 친자관계호1- 같이 가족에 관한

것, 나아가 재산상속에 관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2. 남과 북의 주면은 그 동안 40년 이상에 걸쳐서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생활하여 왔다. 따라서 법생활도 서로 다

른 내용을 가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법의 기본원리, 구체적

내용, 집행 등 모든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런데 민법이 규율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이다. 그러므

로 일방의 민법을 타방에 강요하는 것은 다른 법에서보다 唱

씬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0년 이상에 걸쳐서 행하여

져 온 일상생활은 이제 거의 되돌이킬 수 없는 관성을 지녔

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다가 그에 반하는 내

용의 규범을 적용하면 그만큼 심리적인 반발이 클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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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3. 남북주민의 자유욍-레시 제기된 주요한 민11]상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7어 볼 수 있다.

칫 , 앞으로 발 하는 민사분쟁에 데하여 어느 나라의 법

에 의하어 십판할 짓인가.
q

둘째, 가렁 이중혼인관계와 같이 이1]] 발셍한 데립적인 넙

률관게를 어질게 해짐할 것이가.

셋째, 분$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어 실효있게 해짇할 수

있을 깃인가.

4. 이들 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깃들

을 생각하어 볼 수 있다.

(1) 우리는 남북이 합의하여 남북 주민 간의 민사분쟁에

적용할 범을 )値개로 바린하고 또 이를 다룰 )健도의 심

판기관을 두는 방식도 / %2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힙-의를 도출하는 드는 노·릭이 나 시간 등을 고 려하여

본다3, 이러한 빙-리온 비卷싣적이라고 생각된다.

3-러므로 이하에서는 남북이 긱-자 자신의 1%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깃을 1제로 하기旦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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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잠정적인 조치로서, 남과 북의 주민이 상대방의

법원 기타 사법기관(검찰을 포함한다)에 법적 구제를
' 

요청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을 남과

북이 각각 두고, 그 기관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만 상대방의 사법기관이 이를 조사 · 심판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생각하여 볼 만하다.

5. 남북이 각자 자신의 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

제로 하는 경우에, 우리는 앞서 본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하여 접근할 것이다.

0) 민족의 화해호1- 통일을 추구한다.

w

종국적으로 통일을 위한 쌍방의 노 력을 북돋우어야
5

하며 오히려 적대감이 증가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조국의 국가체제

도 아울러 고 려되어야 한다.

(2> 기본적으로 섭외사건으로 다룬다,

북한권력의 공법상의 지위와는 무관하게, 민사문제희

처리에서는 일단 북한을 별도의 국가라고 보는 입장에

서 출발하여도 무방하다.

(3) 기본적으로 현상존중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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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40닌 이상에 길친 분단 및 왕래단절에 비추

어, 분단 이진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의제도]어야 한다.

(4) 기본>으로 싱-호 의외- 국네거질서 보호의 임장을 취

한다.

국제간의 민사분쟁해걸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싱-호

주의가 채댁되고 있다. 즉 외국이 우리 k'번에게 주는

VB-적 EL호의 범위에서만 우리도 외국민을 보호한다

는 것이다(민사소송1Al 제203조 제4호, 국제먼사사법

공조법 제]]조 제]호 등 참조). 그리고 아울러 외5(

의 법률이 우리의 강헹1WISJ-니- 
'

선량한 풍속 기타 사최

주1서' 에 반하는 것인 겅우에는, CI- 법률을 l내애서

판省하는 긴과가 되는 깃은 부인된다(섭외사법 제 조
,

민사소송1% 제203조 제3호, 국제민시-사1&]공조)11 제11

조 x]]2호 등 침조).

이짓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리로서, 특히 빈

사문제의 해결에 %f한 한 북한과의 관게에서도 이 원

칙에서 1%어나거나 이를 제한할 이3-는 없다. 문제는

헌제의 북한범이 띨빈·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깆'추고 있

느냐 또는 적어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 럭할 성의가 있

느 니· 하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북한1%이 이러한 전제

를 충족하는 짓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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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앞으로 발생할 민사분쟁에 대하여 적용할 법

1.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 또는 준국제사법의 법리에 의한다.

(1) 가령 냠은 외국인이 관련되어 있는 민사사건이 그 법

원에 접수되었을 때 적용할 법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

로서 섭외사법 (1962년 법률 제966호)을 가지고 있

다. 낱북 간의 민사분쟁에 대하여도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할 젓이다.

(2) 북의 주민이 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

권리를

취득하는 데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취

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2. 그러나 개별적인 민사문제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특별

법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0) 가령 남한에 사는 갑이 북한에서 북한주면인 을이 운

전하는 자동차에 치어 다쳤다고 해 보자. 또는 북한

에 사는 갑이 납한에서 남한주민인 을이 운전하는 자

동차에 치어 다쳤다고 해 보자. 이로부터 다음과 같

은 민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개인 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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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의 문제로 다루지 아니

하고(또는 그 와 아울리) 국가 차원의 보상문제로 다

-計 수도 있다(가질 한미행정힙정에 의하여 미군의 교

통시.됴 에 대M이 한ap징부기- 배싱'히-는 싯괴- 毛이).

그렇다띤 다음괴-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03 A-l-은 어느 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반큽의 보싱-울 청구曾 수 있는가.

임 보상기관各 을에 하여' 구상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1J, 이 3L상권은 어리한 빙'IA]으로 - 정

되머 T 실호1림 수 있는기-.

이러한 분제듣은 특1緩볍에 의하여 벌도로 x·[-율될

수밖에 없다.

(2) 또한 혼인 · 잉C자 등과 같은 사람의 신분행위에 대하

여는 아]J]-도 징-레의 骨원을 고려하이 미리 특1핀5[1을

반둘어 그 성립이니- 헤소 동애 데하이 남북 간에 통

일직오1 해짐을 주는 깃이 c]-<힐 깃이디-.

가렁 혼인은 공동셍활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2

로 남북의 남너가 주거블 1쇤겅하는 것을 허용하여 같

이 사는 깃읍 허용하지 않으변, 적어도 사실상으로

. p/ . 1은 성 립할 수 없게 %)1다. 뒤히어 띰하면, 혼인의

성림을 인정하는 4에는 주거의 변경이 진제조조1이

린다는 것이다. 이[j]한 JJ 등에 데하여 당사자에게

획-실한 %9적 지위를 보 장하는 조 치가 필요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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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미 발생한 대림적인 법률관계의 해결
I

1. 기본적으로 재산법분야에서는 분단 전의 법률관계에 기

한 毛리주장을 일체 불허하여야 한다, 이오]-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토지소유권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0) 남의 주민이 북의 토지에 대하여 또는 북의 주민이

남의 토지에 대하여, 분단 이전의 소유권 기타 권리

(및 그에 기한 권리행사)에 기하여 권리행사하는 것

은 일체 부인할 것이다. 
.

(2) 그렇다면 종전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인정할 것인가. 역시 부인할 것이다, 다만 종전의 권

리자 기타 연고자에게 일정한 이익 (가령 국유토지의

수불하권 등)을 주는 것은 생각하여 볼 수 있다,

2. 혼인 등의 쳔족관계는 어려운 문제를 불러 얼으킨다.

0) 우선 문제되는 것을 중혼관계의 처리이다.

가령 남의 주먼 갑이 북에서 을과 혼인상태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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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남에서 1-M피. 다시 촌인힌· 겅우(또는 그 익의 겅

우, 즉 북의 주민이 남에서 혼인싱-내에 있있는데 <

에서 다시 흔인한 깅우)를 어릴게 처리할 것인가. 앞

으로 남북주민이 자-7 
- 

래할 에, 이러한 관계룰 중

혼으로 다루어, )ji]"婚에 데하여는 이혼시-유기- W생하

고 後'婚에 데하여는 혼인취소시·F가 밥)g한다고 하는

깃 (아마도 이것이 힌제의 넙률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

결1%-)%이다,)은 이러모로 니-당하지 않다고 )r각된다�.

이 역시 전혼의 느L骨을 부정하고, 후혼만이 A-효한

짓으로 다룰 깃이다. 다만 전표의 부정은 전혼에 의

한 骨)%지-의 1려적 지위 (적출지-로서의 지위)에는 엉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점에서만 에외를 인정

힐 것이디-. 그L러드tjt 기-령 싱-속에서)L 전<드의 매%A

임을 이유로 하는 상속권의 주장은 일체 인정되지 않

는다. 이상에 대히-여C 법骨.의 제정이 필요하다.

(W 한펀 친잉·자 관계를 포함하여 이산가족의 친족관게도

그대로 141적으로 인징되어야 할 것이디-.

(3) 싱-속에 관하여도 어려운 분제가 있다.

앞서 본 대로 후혼이 성립한 겅우에는 전혼의 베우

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 러나 다시

혼인하지 아니한 배우자 및 진혼으로 인한 직계비속

기타 잔류친족의 싱-속권 (대(상속 포함)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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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권리는 일정한 단기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

이다.
· 

이상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IV. 남 · 북한간 민사사법공조 방안

1. 민사사법공조의 내용

0) 재판서류의 송달

된

(2) 증인 · 감정인의 신문, 감정인 촉탁, 증거물의 인도,

검증의 실시 기타 증거조사

(3) 한편 일방의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기타 화해조서 등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은

외국판결의 승인 · 길행에 관하여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477조의 예에 의할 것이다.

2. 민사사법공조는 
'

선의에 입각한 성실한 협조의 원칙' 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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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사1%]공조의 절차

(1) 긱-급 ]%원 . - l%원칭-구(Y리의 법원행정처 등) -· 긱-

측 담딩기관(외무부 또는 통일원 남북최담사무국 기

타) - 상대방측 딤디기관 . - . · 상데방측 법원창구 . . -·

상대방측 각급 뱁원

(2) 기타는 「j-제민시-사법공조법'J (1991년 법률 제4.342

호)울 비-탕으로 할 짓이다.

V. 어 론(餘論)

1. 북에 대하어 북의 ]Al에 데한 정보공개를 촉구하여야 한

디-. 서로 싱-대방의 법을 안다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접입

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삔시·법, 특히 거래1)]과 친족h[]의 분야에서만이라도 남

북 간에 l
;9통인 (소위 VM·einheitlichun g )을 이룩하거나 적

어도 서로 근접 (소위 An g leichun g )시키는 노 럭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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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분단시 동서독간의 입출국 절차선례가
남북한간 자유왕래에 시사하는 교훈

7

싱 익 섭

(동국대 교수>

l

목 차

,. ...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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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머리말

1990년 10월 3일 자유오1- 평화속에 동서독이 통일을 달성

함으로써, 20세기에는 절대로 이루어毛 수 없다던 꿈을 게

르만얀들이 기적적으로 만들어 냈다. 1989년 가을까지만 해

도 독일통일 문제는 철저한 급기사항에 속해 있었는데, 과연

구동독에서의 
'

아래로부터의 혁명' 을 바탕으로 한 통일달성

의 원동력은 무엇이玆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서독의 재통일을 20세기의 기적으로 평

가하고 있으나, 분단부터 통일까지의 전개과정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낭만적인 기적이 아니라 독일민족의 땀과

고통으로 얼룩진 결과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단과 대림, 그리고 철저한 냉전구조하에서도 동서

독 주먼들간의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IdentItit)을 상실

하지 않으려는 노 력은 매우 중요한 재통일의 원동력이었다.

나아가 교류문제 중에서도 인적교류외- 자유왕래를 위한 통행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함으로써 작은 만남을 큰 정치로 풀어나

가는 지혜를 보았다. 교통조약이라고 불리우는 통행협정은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반년전인 1972년 5월 26일 체

결되었는데, 이 협정은 1949년 독일분단 이후 두 독일간에

체겯된 최초의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협정이었다. 이로부터

분단후 처음으로 서독 국민들이 동독에 살고있는 친지초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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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 을 여헹할 수 있 도]옜고, 동독국빈은 특벌한 가족

상의 사유가 있을 때 -서독친척을 7성-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촤해분위기가 조 성될 수 있었던 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K]-안하여 과거 분단시

骨서독간의 상효 방 t절차를 거울심-아, 앞으로 
- 

북간 자유

욍-래를 대비한다는 치-윈에서 시사%]이 무엇인지 점1]해 본

다. 특히 인적교류의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깅'조시고,

이산가족의 상봉 . 북한주먼의 접촉이나 납박교역의 추진 등

어떤 형네로건 교류가 촬성최· 되는 국민으로 접어들먼서 가

장 침예한 사안으로 등장할 릴이 분명한 비-, 우리 나름대로

의 분떵한 31장정리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

한 짓이다.

l[. 독일의 분단과 통일

] . 분단과 대립

독일의 분단싱-쵱-은 동시독긴- 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

승3들의 대 독릴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1%-았다. 1945년

부터 1949년까지 국가수립을 위한 준비탄게에서부더 서독은

나름대로 재통일을 위한 정첵을 시작하玆으며, 이 단계에서

차후 고 리해야 할 현신적인 전제조건들이 조성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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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전국이며 피점령국인 독일은 점령국의 의지에 따라 좌

우되兎다.

전승국 연합체계가 냉전구조의 심화로 양극화됨으로써 4

개 점령지간의 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玆으며, 3개

서방 전승국들의 협력활등과 이로 인한 소련과의 적대관계

형성은 결국 서쪽과 동쪽 점령지간의 상호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0년대 중반부터 동독과 소련측에 의해

시도된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을 목표로 한 2개국가 방안은

서독과 서방측에 의해 거부되兎으며, 이후 1969넌까지 동독

을 국제법적으로 고 립시키는 할슈타인 원칙 (HaIlstein-

Doktrin)이 지속되었다.

1969년 브란트의 2개국가론을 수용하는 
'

동방정책'

(0stpolitik>의 표명으로 양독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를 초월

하는 제도화된 들을 갖춘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었다. 1970

년 카셀(kassel) 정상회답에서 브란트(W, Brandt)는 20개

항의 독일정책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자유왕래와 조 약을 통

한 제도화된 협력을 토대로 양독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은 슈·미트(H. Schmidt)는
'

독일정책' 에 있어서 모스크바와 협상과 접촉을 통한 동독과

의 화해를 모 색兎다, 그는 재임 초기에 호녜커 (E. Honec-

ker) 정부를 무시하는 소극적 독일정책을 견지했으나, 1979

년 이후 동서독 진영간에 위기가 다시 격화되자 슈미트 수상

은 비로소 브란트가 이룩해 놓았던 독일정책의 성과물들을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책울 개발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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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骨어선 기민딩(ClJU)의 콜(H. Kohl) 정부는 무잇

보다도 독일문제를 영토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2일인

을 위헤 자유와 자필권올 4취해야 하는 괴.업으로 간주兎다.

이러한 콜정부의 접근방법은 이전 사민당-자민당(SPD-.

F!']P)간 )정의 그것과 비교할 우선>으로 서구걸속을

강조健고, 체제경$을 의식하여 독인문제를 놀 미혜결인 깃

으로 간주兎다는 접에서 특이하다. 
'

그러나 동시에 동독과의

실제직인 헙럭관개도 /L내로 지속시兎으며, 이를 더욱 십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상호접근체제로의 전환

동서독간의 대결국면을 상호접근체제로 전환시키게 된 계

기는 무잇보다V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첵이었다. 그리고 그

의 구체적 결과가 19729 체걸된 동서독 기본관게조약

(Grund1agenver·trag)으로 나타났다. 기본조약의 효릭이

일샘하%/[1서 양독(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두 국민 상호간 데

촤를 보디· 간 1하게 하는 빙-범을 2//-준히 모섹헤 왔다. 즉,

1972년 기본조약 체긴 이후 양독관계는 그 분단의 아픔을

덜고 삔족의 동길성을 최복허-러는 노리으로 언제나 동독의

친지뱅-분과 여헹의 지-유를 갖게 되었던 깃이다. 또한 분촤교

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법위 吟데로 분단의 비극을 최소촤해

가는데 성공竟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눈여겨 骨 것이 독인은 두 정부, 드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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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가, 두 국먼을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발전을 모 색했다는 것이

다. 즉, 서로가 실절적인 동반자가 되어 규범적 · 인도적 문

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노 력을 기울임으로써 분단

.

국간의 경계선이라는 장애를 사실상 제거하였다. 특히 기본

조 약 체결이 통일의 실질적인 요건인 인간 상호간의 동족의

식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외적인 장애요인인 국제환경. 즉 유

럽의 분단상황이 극복되면 쉽게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

하여 가는데 독일인들 스스로가 공헌하는 項정적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기본조약체결 이후 양독은 꾸준히 상호 협정과 화해의 움

직임을 통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을 해소해 나갔다. 양독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양독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역시

상호간의 교 역 활성화였다, 양독은 그 들의 관계가 외국과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 역에서 수입이나 수

출대신 공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서독은 동독

경제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는데, 이는 동독의 경

제향상이 동독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양독

국민간의 유대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였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양독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 치가 계속 취해지고 조 약이나 협

정의 형식으로 표출되玆는데, 1981년 동서독간 이주를 위한

협정이 체省되었고, 1984년까지 4백만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화나 우편, 스포츠,

문화분야에서도 이질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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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촤협력 헙정 등 晋입없는 접촉을 통해 민족동추BI을 최

복하는 체제접근의 노 력이 지속되었다.

Il[. 동서독 분단시 상호 인적교류

1. 인적교류를 위한 헙정

제2차세계데진 骨전직후 서1·g-점弔 s3개국은 서독지익으로

부터 베를린 통헹에 관한 소린과의 조 약처리를 소홀히 하여

이후 지우1스런 민간교통에 엄칭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항공

로 이용에 관한 힙-의사힝-이 지켜진 깃과는 달리 육상통헴은

동可정부의 방해로 어려운을 71었으머, 특히 소련도 이를 처

옴부터 정치적 압럭수단으로 이용하었던 짓이다,

이를 감인·하어 세계언힙- 3개국은 자유통행을 위한 지속적

협상을 벋이受으며, ].960년대초 소 1과의 회담을 통해 베를

린 진입로의 조약상 보징-을 l%-이-내려는 노 력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있으나, 미 · 소간의 최담은 1962년 5월 길론없이 Y

산되고 n불았다. 치얼한 넹진제제하에서 1960닌대 날에 들이

서는 베를린 욍-복통宅이 더욱 어렵게 되玆다. 특히 동독정%L

의 방해는 서방 3데국이 아니라 오히리 서독언방기관의 서

베를린내 상설화 빈·대처럼 서독정부에 대하여 강촤됨으로써,

동서독간의 교류에 큰 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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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6월 동독정부는 베를린 왕복교통 뿐만 아니라

동 · 서독 왕복교통 전반에 대해 여행교통에 대한 여권 및

사증소지 의무화, 동독 도로 이용에 관한 공과금의 부과,

최소 의무환전액의 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1960년말부터

베를린 왕복교통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내독간 여

행교통의 악화를 우려하여 서독 정부는 1968년 사증비용을

지불하고, 하노버 (Hannover)-베를런(Berlin)간 항공교통

에 대한 국가보조급을 지불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환에서도 31회의 오랜 회담을 거친후

1971년 
'

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베를린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 (Transitabkommen)이 가서명되었

고
, 1972년 4대국 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드디어 동독지역을 통과하는 서독곽 베를린간의 교통이 처음

으로 조약화되는 개가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통과교통에 대

한 지장이 많이 없어졌으며, 여행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

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여행이 수월

해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배제되었다.

1970년 11월 동서독 통행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드

디어 1972년 10월 효력을 발휘하게된 통행협정은 교통의 종

류, 실질적인 개선문제, 향후 공동협력 등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동서독간 견해의 차이를 노 정하였다, 즉, 동독

정부는 4대 전승국과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서독과 국가간

협정체결을 도모한 반면,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간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

해 국제법적 협정형식을 의도하는 등 갹각 상이한 정치적 목

- 16F -

w



표를 설정하있다.

통-행협징 (Verkehrsabkorrlmen)은 동서독간의 특수한 법

률관게로 인하여 힝-공 교 통을 제외한 도로교통, 철도교통,

수로교통(교촨11통) 및 동서독을 통과하는 제3국毛 교통(통

파교통) 을 대상으로 이루어兎다. 7선 협정의 기본 원칙으로

서 국제 VIA에 입기-하여 상호주의 1길 배칙3지의 원칙을 토

대로 동서독 교통이 상호 엉토를 통해 최대로 가능한 1%위

내에서 보 징-되고 용이해 졀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

고, 교통사고나 제닌·시 싱·호구조, 교 통장애시 상호정보 교 촨

에 관한 규정을 아정하었다. 이외에도 기존 q-겅兮과소의 1쳰

겅은 (v(간 교통성의 동의하애 이루어지는 짓을 원칙으로

하고, 네륙선빅-교통, 해상교통, 연혜힝-헹에 데해서는 허가를

조 5으로 후]정을 체길히-있다.

구체직2.l 부문1敍 내용은 크게 보 l 철도교통, 내륙선박교

통, 차량교통, 해상교통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통헹헙정의

적용-괴- 해석에 tE한 긴헤치-를 해毛히-기 위히-여 헙정 당)%1-2f

간의 공동위원최로서 통행위원최를 5-L성하었으며, 통행힙정

의 서베를린 적용을 신인하있다. 특히 3겅을 통과하는 여객

교兮은 국제여객운송1%j을 침조旦록 하어 효력읍 1杜생토록 하

였다. 한 l 동서 은 상호주의 원칙에 IT]고]- 여객이나 촤물교

昏에 대한 허가절치-를 폐지하는 차량교통 毛촬회-에 대한 骨

의와 힘-께, 항구 1길 기타 해상교통에서의 최헤국 대우에도

합의하있다.

통헹헙정에 이어 기타사안에 관한 추가적인 
'唱약과 

겨정

이 이루어졌는데, 차량교통사고 처리문제에 관한 추가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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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6월 동독정부는 베를린 왕복교통 뿐만 아니라

동 · 서독 왕복교통 전반에 대해 여행교통에 대한 여권 및

사증소지 의무화, 동독 도로 이용에 관한 공과금의 부과,

최소 의무환전액의 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1960년말부터

베를란 왕복교통이 더욱 어렵게 되玆다. 이러한 내독간 여

행교통의 악화를 우려하여 서독 정부는 1968년 사증비용을

지불하고, 하노버 (Hannover)-베를란(Berlin)간 항공교통

에 대한 국가보조급을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31회의 오랜 회담을 거친후

1971년 
'

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베를린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 (Transitabkommen)이 가서명되였

고, 1972년 4대국 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드 디어 동독지역을 통과하는 서독과 베를린간의 교통이 처음

으로 조약화되는 개가를 이루였다. 이에 따라 통과교통어1 대

한 지장이 많이 없어掠으며, 여행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

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여행이 수월

해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배제되었다.

1970년 11월 동서독 통행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드

디어 1972년 10월 효력을 발휘하게된 통행협정은 교통의 종

류, 실질적인 개선문제, 향후 공동협력 등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동서독간 견해의 차이를 노 정하였다. 즉, 동독

. 정부는 4대 전승국과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서독과 국가간

협정체결을 도모한 반면,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간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

해 국제법적 협정형식을 의도하는 등 각각 상이한 정치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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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였A

통헹힙정 (Verkehrsabkommen)은 동서독간의 특수한 Ad

暑관계로 인하어 항공 교통을 제외한 도로교통, 철도교통,

수로교통(교;l-교통) 및 동서독을 통과하는 제3g헹 교 통(통

과교통)을 대상으로 이루어差다. A-선 협정의 기본 원칙으로

서 국제 관 에 입각하어 싱-%주의 및 배척骨지의 윈칙을 토

데로 동서% 교통이 상호 엉旦를 통句 최데로 가능한 11]위

네에서 보 장되고 용이헤 질 수 있도록 노릭한다는 데 합의하

고, 교통사고나 제난시 상호구조, 교통장애시 싱-호징보 교 환

에 관한 규정을 칙-정하있다. 이외 도 기존 국겅통괴-소의 빈

겅은 양3(간 교통성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젓을 원칙으로

하고, 내륙선뱍교통, 해상교통, 연해항헹에 내헤서는 허가를

조 건으로 겨정을 길하玆다.

3'L체>R.l ) {
L A쵸1칠 내용은 크 게 보1/7 칠도교통, 내륙신박교

통, 차량교통, 혜상교통으로 이루어破다. 또한 동宅헙정의

적용과 해석에 괸-한 곈해차블 해절하기 위하여 험정 당사국

간의 -牙동위원회로서 헹위윈최릍 구성하었으머, 통행헙정

의 서베吾린 적용을 선언하있다. 특히 국경을 통과하는 이객

교 통은 국제여객 송11]을 A·조토록 하여 효력을 1짠)2토록 하

였다. 한 l 동서독은 싱-호주의 우{칙에 따라 여객이나 최-물교

동에 데한 허기-절차를 지하는 차寺교통 윈판촤에 데한 힙-

의와 함쎄, 힝·구 및 기타 해싱·교통에서의 최헤국 대우에도

힙-의하있다.

통헹호]정에 이어 기타사안에 관한 추기-적인 효]약과 호]징

이 이루어졌는내, 차링·교통사고 처리문제에 관한 추가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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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차량세 면제협정 ('79. 10),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

용료 일괄금지불 의정서 ('79.10) 등이 그젓이다. 차량교통

사고 처리문제에 관한 추가협약은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변

제에 대해 합의이고, 차량세 면제협정은 상호간 세금면제 협

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성되었던 서독의 동독차량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동독과 체결한 협정

이다.

여행교통의 촉진을 위하여 통행협정 제6조 1항에 의거 작

성된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용료 일괄금지불 의정서에 따라

서독정부는 1980년부터 2989년간에 연간 5, 000만 마르크

(DM)의 일꽐금액을 동독에게 지불하게 되었고, 동독측은

1980년 10월부터 서독 승용차에 대해 개별적연 도로사용료

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의정서는 장

기적으로 여행교통의 안정화에 기여했음은 물론 특히 베를

린 국경 부근의 여행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

였다.

지급까지 보았듯이 통행협정 체결 이전의 통행문제는 주로

연함국 공동관리 위원회의 겯정에 따라 항공교통분야를 중

심으로 한 제한된 철도교통분야의 운행, 그리고 일정한 도로

. 교통분야호1- 선박교통분야에서 이루어졌다. 1945년 이후

1960년대까지의 이러한 상황은 통행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70년대부터 동서독의 주도하에 이용가능한 최선의 다양한

교통수탄들이 동원되었으며, 동시에 자유왕래를 위한 추가

적인 후속조치도 마련되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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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적교류의 내용과 질차

(]) 여헹 및 빙-문교류

8일의 어행이나 방문에 관한 사안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동과 동독지역 서 서독지억으로의 이骨에 있어 양측의 견

해치-이로 인헤 차별성이 니-타났다. 상데적으로 서독에서 동

2지어으로의 이동이 그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즉, 1950

닌대 昏%관계기관의 감시외- 방헤에로 불구하고 활발히 전개

되던 것이 1961 년 베를린 징-미의 실치로 인하어 집-시 毛·진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1961년 동독측이 입국히가서를 대폭

]칭급曾으로써 교류제한이 완촤되는 등, 서독지역에서 동독지

억으로의 여헹이니. 방문은 어려웁이 있기는 健으나 분단이후

항상 기·능하었다.

동독의 제한조치는 여러 
'헝 

로 이루어졌는데, 처읍 1년에

는 인적교류가 가저올 파2효과를 우려하여 한빈에 4.주간

체류기간을 징하고 그것도 동독지억에 친칙이 있는 겅우에만

허용하는 조 치를 취하였으며, 1968년에는 동독여권려을 개

정하어 동독방문 서독인들에 데해 이권을 소 지하고 입국비자

를 1원-도록 兎다. 또한 1964,닌 부터 Is-문자들에게 의무적으

로 51JM씩 부과하던 최소의무촨진액도 1968넌에는 1 0

I]M, 1 984년에-L ADM까지 인싱-하는 조치롤 취兎다.

이외. 같은 상쵱-은 1972닌 10월 통행조약의 체절곽 더불어

기적인 진환짐을 맞는다. 이 조약의 발효 이후 그 부속문

서의 서신교환을 통해 이제까지 동독지역에 친척이 있는 겅

우에만 허용하던 이행과 방문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겅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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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 차량세 면제협정 ('79. 10),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

용료 일괄금지불 의정서 ('79.IO) 등이 그것이다. 차량교롱

사고 처리문제에 관한 추가협약은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변

제에 대해 합의이고, 차량세 면제협정은 상호간 세급면제 협

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성되었던 서독의 동독차량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동독과 체결한 협정

이다.

여행교통의 촉진을 위하여 통행협정 제6조 1항에 의거 작

성된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용료 일괄급지불 의정서에 따라

서독정부는 1%0년부터 1989년간에 연간 5, 000만 마르크

(DM)의 일괄금액을 동독에게 지불하게 되었고, 동독측은

1980년 10월부터 서독 승용차에 대해 개별적인 도로사용료

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이외- 같은 의정서는 장

기적으로 여행교통의 안정화에 기여했음은 물론 특히 베를

린 국경 부근의 여행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

였디-.

지금까지 보았듯이 통행협정 체결 이전의 통행문제는 주로

연합국 공동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공교통분야를 중
' 

심으로 한 제한된 철도교통분야의 운행, 그리고 일정한 도로

.

교통분야와 선박교통분야에서 이루어졌다. 1945년 이후

1960년대까지의 이러한 兮황은 통행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70년대부터 동서독의 주도하에 이용가능한 최선의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동원되었요며, 동시에 자유왕래를 위한 추가

적인 후속조치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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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교류의 내용과 절차

0) 어헹 및 방문교류

독일의 여행이나 방문에 판한 사안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동과 동독지역에서 서8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잉<측의 견

헤차이로 인해 차1敍성이 나티-났다. 상데적으로 서독에서 동

%지억으로의 이동이 그 가능성이 <는았틴 것이다. 즉, 1 950

년대 동독관계기관의 갑시와 방해에토 불구하고 촬1짠히 진개

되던 깃이 1961년 베를린 장벅의 설치로 인하어 짐-시 완전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1961년 동독측이 입국허가서를 대폭

빌-급함으로써 교 류제한이 완촤되는 등, 서독지역에서 동%지

역으로의 어헹이나 rs-문은 어리움이 있기는 兎으나 분단이후

힝-싱- 기-능하였다.

동%의 제한조치는 이러 헝131]로 이루어差는데, 처읍 1닌에

는 인적교류가 가져올 파骨효과를 우%]하어 한빈에 4주간

체류기간을 정하v 그깃도 동독지역에 친척이 있는 겅7에만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1968넌에는 동독여권법을 게

정하여 동독방문 서독인들에 대해 여권을 소 지하고 입국비자

를 받V록 
-壺다. 

또한 ].964년 부터 방문자들에 의무직으

로 51'dM 부과하딘 최소의무환진액도 1968년에는 10

DM, 1 984.넌에는 25DM까지 인싱-햐는 조 치를 취했다.

이외- 같은 상촹은 1972넌 10월 통헹조약의 체결고]- 더붑어

기적인 조1촨접을 맞는다. 이 조 약의 발효 이후 그 부속문

서의 서신교촨을 통헤 이제까지 昏독지역에 친척이 있는 경

우에만 허용하던 여헹과 방문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겅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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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하고, 1984년에는 총 여행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동독기콴에 의해 상업 · 문

화 · 체육 · 종교적인 이유로 초청을 받는 경우도 방문이 가능

· 해졌다,

한편 방문프로그램에 명시된 장소에만 체류가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단체관광 여행이 허용되고, 국경 부근의 56개 도

시왁 마을의 서독 주민들이 동독의 54개 국경도시와 하루

체류를 조건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평균 45만명 정도가 이를 이용하였다,

서베를린 주민들도 4대국 협정과 1972년 6월의 여행 · 방

문 용이화외- 조건개선에 관한 서베를린 정부1와 동독정부간의

합의 등에 의해 인도적인 이유, 가사사유, 종교 · 문화적인

관광목적으로 1년에 45일 범위 내에서 동독과 동베를린을 방

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긴급한 경 · 조 사의 경우에는 45일

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도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행과 방문의 조치에도 블구하고 동독정부에 의한

제한조치가 항상 잔존하고 있었다, 통행조약 이후에도 동독

정부는 개별적으로 서독시민과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과 동베

를린 입국 거절을 강화하였는 바, 국경통과소나 입국 허가절
' 

차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동독

의 입국금지 조치는 동서독간 조약상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

. 에 조 약위반의 사안은 아니었고, 다만 동독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서독정부는 이오1- 같은 사례가 증가하자 1977년 전년도 보

다 입국금지 건수가 많아졌음을 공개하였고, 동독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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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데응하어 입국허가서 밥급의 급지조치에 대한 기준을 처

음으로 공> IA표兎다. 그 내용을 보민 첫째, 과거의 L요경

히과 반국가적 촬동의 위험이 있는 과거 동 시민으로 서독

으로 합법이주한 사람이나, 서독에 진인척이 있으머 출국신

청을 한 동독시민을 만나기 위해 HI국하는 서독인 등 毛칙적

으로 兮독이 입)t을 원하지 않는 1]단에 데해 입국허가가 급

지되었다. 두번쎄 기준은 동독을 탈주하리는 - 식-적이 분명한

동 · 서독 시빈간의 약혼을 위한 H]국도 금지되었다. 그리고

세빈 는 정치인 · 지식인 듕 동%의 관계기관이 윈하지 않

는 특정인에 대한 입)f금지기- 또T추 기준이 시있다.

동%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여헹하기 위해서는 1946넌

가을 이후 모든 여헹객들은 서 지여 방문을 위해 처읍에는

1린의 점宅정권이, 후에는 y독이 발헹한 여권을 소지해야

兎다. o}에 따리- 1 9539 6우1 동% lvl중봉기 이전까지 극소

수만이 서독지역의 친구외- 친지방문이 가능했다. 다만 서베

를린으로의 방旻은 자-f스러兎디-. 1957년에는 여권법의 게

정과 헹정적인 조 치가 취혜지 학/W, 동독칭소6단체 단린들

의 서% 어헹이 급지되었고, 다시 1961넌 8월 베를린 장벅

이 설치딘 이후에는 단지 공공목직의 이헹만이 히용되었다.

이외- 같은 제한조치는 1964년 1 1월부터 일부 왼-화되어 J

v·f수링자에 대해 연간 4주간 서%의 친인칙을 빙-문曾 수 있

도록 허용되있다. 이들 ]-9분객은 y독촤 5마르크에 데한 서

독최- 5 D'M 만의 환전이 히- - 되이 서독언방징부와 정1L,

지빙-자치단체는 1앙 자 1인딩- 100 DM의 환엉급으로 제정

적 지원을 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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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여행은 1972년 통행조약 발

표이후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취해져 연금생활자는 1년에 30

일 한도 내에서 여러번 서독과 서베를린의 방문이 가능해졌

. 고, 특히 연금생활자 이외의 동독주민들도 출생, 세례, 견진

성사, 성찬식, 유아세례, 결혼, 결혼기념일, 60세 · 65세 ·

70세 · 75세 및 그 이후의 생일, 위독한 자의 질병문안과 임

종 등 긴금한 가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얻어 서독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였다, 1984년 8월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친척 뿐 아니라 아는 사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방

문기간도 60일 범위 내로 연장되었다.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동독측의 제한과는

별도로 서독정부는 각종의 재정적 지원과 여행의 편의제공

및 안내를 실시하였다. 재정적 지원은 1972년 제정된 동독

방문객 지원조치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해 동독지역으로부터

오는 동독주민들의 여행을 장려하고 접촉증대%l- 상호 이해증

진을 통한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조 치는 환영금(현급)의 지원, 여행경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독 여행도중 사망시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4

재정지원의 대상은 독일 국적을 소지한 동독 거주 주민으

- 

로 서독을 방문중연 자로 하였다, 환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

었는데, 중복지급의 방지를 위하여 동독 주민들의 여행 목적

지에 소재한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지급되었다. 여행경비

지원은 여행중인 동독주민중 노 령연금수령자, 상이용사로서

연금수령자, 재해보험에 의한 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추가여행 또는 귀환여.행을 하는 곳에서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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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은 동독정부가 1일헹하는 동독시민입을 증)칭하는

신분증1겅서 소지자에 대헤 서독이나 서베를린 지역 이 시

모든 급성릴벙, 사고시, 과기 만성지병의 급작스런 악촤치

료, 건깅-의 악촤 1푹 
고 통의 겅감을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지

원으로서 신청양식의 작% · 서핑으로 지급v]었다. 서독 이행

중 시-lu-지-에 대혜서는 그 처리를 시-밍-지의 지빙-헹정기관이

어11 방t)t]으로 겅비를 지윈할 것인가룰 결정하이 비용을 진

엑 지운1하었다. 
'

재정지원과 아울E-1 여헹시의 핀의제공도 이루어졌는 비-,

기차릅 이용한 겅우 동독 )-g-문%은 서독의 기차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적%자 몽시-센6-1나 교회 봉사탄체에 의해 어

안내와 여행중 발T셍한 짙벙의 구骨조치를 받을 수 있었

다. 또한 에기치 않은 상왹-1但-셍1으로 여헹경비가 %어 이동이

불가능한 겅우 교최나 적1]자사가 여행경비외- 제반의 펀의를

공하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동독주]$안내센터를 설치하

여 서독을 빙-분하는 동독인들을 위한 관련정보외- 펀의를 XI]

공하였다.

인적교류외- 관 1하이 통과교통(서독-서베를린간>에 띠-른

동서%간의 쟁조] 또한 만만치 않았다. 동독으로부터 서독으

로의 탄주로가 박히자 통괴·교통거정에 의한 합의핀 통과로가
1탐주에 필이 이- . . 되모CI시 Y제기- 니-다났다. 이를 두고 서독

측은 
"

탈출지윈"이라고 표힌한 반면, 동독은 
"

인신매매"라고

비난하었다. 특히 서독)여원이 인도주의적 · 종교적 · 정치적

근거의 탈출을 용안하 )(서, 동독정부는 기뵨 조 약과 통과교

통헙정 위반이라고 강럭하게 힝·의하었다. 탈주 및 달주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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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독법률에 따르면 
'

공화국 도주' 로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옜는데, 서독은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던 것이

다. 동독은 통과로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통과로에

대한 방해를 강조하게 되었다. 결국 1970년대말 선의의 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동서독은 얻마씩 양보하게 된다.

한편 이미 1960년대부터 최소의무환전제도(Mindestum-

talISCh)가 있었는 바, 1970넌대 계속 증액되다가 1980년

에는 어린이에 대한 면제조치가 취해졌다, 의무환전제도가

여행객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자 서독은 은행차관제공 등으로

상쇄하려 . 노 력하였으며, 동독도 성의를 보이긴 했으L+ 통독

직전까지 폐지하지는 않았다. 반면 개인이 지불하던 사증비

용과 도로사용료 등은 통과교통일괄급(Transitpauscha)e)

형식으로 서독정부가 부담하면서 곧바로 철페되었다.

(2) 이주(탈출)에 따른 통행절차

동서독간의 국경에 대한 통제는 서독측과 동독측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서독측은 국경지역에 제한구역이나 통

제시설 없이 다만 주의 표지판만 세워놓아 서독측 주민들은
團

아무런 제한없이 동독측에서 설치해 놓은 통제시설까지 갈
- 

수 있였다. 따라서 내독간 국경은 서독측 주민에 있어서는

열려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반면 동독측 국경은 광범위

하게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엄중한 경계를 榮다. 1961닌에는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더불어 비교적 자유로왔던 베를린 주

민간의 왕래마저 차단함으로써 내독간 국경지역에 차단시설

이 완벽하게 구축되었다, 동독이 국경을 통제하고 탈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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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짓은 동독측이 서%에 대해 늘 정통성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고, 많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희망하는데 대

해 내직 통 와 사회주의의 토대률 상실하지 않으리는 의지

의 표멍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벅 설치 (1961), 지뢰 등의

매신 (1971), 총기사용 허용(]982)등 동독측의 지속적인 탈

주 빙-지책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의 피난과 출국은 게속되었

다. 이일게 하여 1開0넌부터 1980닌말까지 동독에서 서독으

로 유입된 인구는 490만띵이었뎐 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유입된 인구는 47민·멍이었다.

이처럼 동독읕· 탈출하여 서 지역으로 넘어오는 유입인구

의 수용을 위한 기본윈칙이 미·련되기 이전에 각 점렁지일로

피난닌骨의 탈骨사-8-외- 수용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린하기 시

직-하었다. 이에따라 서독정부는 기본법 (GO-crundgesetz)

제 [1조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x]]16조 구 동독지억 주

빈 또한 서독의 2](적을 소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1칭-기

에 서독으로 피난오는 구 동독주민의 수용여느L에 관한 국내

)p] 제징의 필요성이 예두되어 19509 
'

긴급수용법' (Natau-

fnahm(>-gesetz)을 제정하었다. 이피-같은 조치는 잉·독긴-

정치직인 St·제를 고 리하이 동독지억으로부너 지나친 피난민

유입을 직질히-711 兮제히·고, 각지역 주정부의 겅제적 여건에

띠-리- 피난141을 習-리적으로 배 · 합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제제

에 조속히 동촤弔1 수 있도록 지핀하기 위함이었다.

한미-디로 분단초기의 이산가족 힙-류지- 차원으로부터 동독

측의 2 (경차탄에 의한 탈출과 힙·법이주에 이르기까지 이주자

문제는 게속되었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이외에도 생명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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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접 국경탈출을 시도한 경우, 정치범의 경우 서독이 값

을 지불하고 이주시킨 경우(Freigekaufte)가 있는가 하면
' 

서독방문 후 아예 머물러 버린자들도 있效다. 어쨌든 이러한

. 피난 · 이주민 물결은 동독의 전체주의적 구조에 위험요소가

되었는 바, 그 만큼 동독정부의 방해 또한 집요했다고 할 수

있디-.

그러나 서독정부는 자유왕래 이상으로 이들 이주먼들을 적

극 수용하였는 바, 우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룰 위하여 긴급수용법의 법적인 근거를

이용하였고, 이 법의 실제 운영에 있헉서는 동독의 자존심을

고 려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소부터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한 구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발전헉 가능했던 것은 동독과의 현격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취했던 민족문제와 국적문저]

에 대한 견해 때문이었다. 이미 서독기본법 (제16조)에서 과

거 분단이전 독일제국의 독일인은 국적자로 인정하는 법적

정통성을 언큽했듯이, 동독에 살던 이주자 yb.,si.-dIe.>

나 소련 · 폴란드 등 동구권의 난민(Aussiedler)이 서독으로
'

넘어올 경우 다른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

. 차없이 서독주민처럼 기본법상 보장된 모든 권리를 당연히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젓이다. 특히 여러가지 복잡한 규정

으로 체류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랑들의 체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했으나, 그 들을 동독으로 강제송환하지 않았

고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체류하면서 피난민

담당관청이 아닌 사회보장청이나 종교계통의 구호기관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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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틱-시켜 간접지윈토록 하었다.

동독으로부터 서叫으로의 이주는 1960년대 먈까지는 합1첩

적 of주가 거의 없이 언금해딩- 언렁층에게만 보징-되었고,

19709대 들어외-서도 체로 연금수렁지·들만이 이주가 가능

兎디·.

따라서 1950닌부터 1961년 국경이 봉쇄되기까지 260만띵

이 동독을 탈출한 것을 제외하민, 1게릅린 장벅 설치에 따라

이주민의 수가 힌격하게 줄어 19706 밀까지 281, 000멍이

서독으로 유입되었는데 이중 W%기- 정식 허가를 받은 짓이

었다. 그 후 허기-비율이 상승하이 1971닌부터 1979넌 말까

지 이주자 131, 000멍중 65%인 85, 000멍이 정시 허가를

빌-았다. 1980닌데 들어서는 1988넌 말까지 총 204, 000떡의

이주1긴중 74%인 150, 000멍이 출국신칭의 허가를 닐아 서

으로 이주하있다. 특히 1984년데에는 처음으로 35, 000명

애 달하는 서독행 대규모 이주가 허가되어 젊은층들의 출국

허가가 증가하였다. 결국 1989넌 베를린징-이의 괴와 함께

이주민의 수가 급걱히 증가하어 동독 진체주의 체제가 붕고]

되는 시초로 작용하고, 통일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갔다.

T. 남북한간 자유왕래에의 시사점

1. 건장완화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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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인권침해에 관해 서독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면

서 동독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동독측에 의한 인권침해는 자유왕래 및 이주의 권리에 대하

여 언급한 국제인권협약 제12조에 대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독측은 국경지역에 탈출 방지장치

와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국경탈출자에 대해 총기사용 및 사

살행위를 하였다. 또한 동독으로부터 합법 · 비합범적으로 이

주하려는 국민들에 대해 정치적 형사처벌을 가했다.

동독 형법은 제인3조의 불범적인 월경을 통한 공화국 도

주죄를 포함하여, 이주허가신청익 기각된 주민의 침묵시위에

대해 제214조의 국가 · 사회생활 침해죄를 적용하고, 이주신

청자들이 서방측 인권단체나 언론기관들과 접촉을 하고 자신

의 신상명세나 기타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동독주재 서독 상

주대표부를 방문하여 이주를 호소한 경우에 대해 제219조의

불멸적인 외부인사 접촉죄를 부파하였다. 이외에도 이주신

이 기각된 자가 재차 다른 공공기관에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

한 경우에는 제220조의 공공기관 비방 중상죄를, 자신의 이

주 희망의사를 다른 자료나 함께 서방측 언론에 공개했을 경
'

우에는 제99조의 국가반역적얀 정보 . 자료유출죄를 적용하

- 는 등 서독과의 접촉이나 왕래 · 이주의사에 대해 다양한 방

법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형법 외에도 이주와 자유왕래를 방해하기 위하여 행정적 ·

직업상의 제재를 가하였는데, 비밀경찰 「슈타지」(Stasi)에

의한 회유으1- 협박, 행정절차를 처리하여 주지 않거나 각종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지를 꺾었다. 나아가 서독으로 탈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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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나 힙-법이주한 자, 동독 정치범이었다가 서독으로 석방

된 사람들과 그 가족의 재상봉을 거부하거나 고 의로 지체시

키는 등의 방볍도 동원하었으며, 동서독간 방문시 인적 접촉

을 제한하기도 하있다.

서%은 이에 대해 동서독 기본조익5 체결시 제 조에 인권의

보호 v-징을 v-입하도록 히-있고, 1973넌 7월 서독인방헌]相

재환소는 동서독간의 욍-래에 관한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포함

하어 기본조약체결에 IT]-리- 존중해야'할 기본>인 인권문제를

언%히-기도 하었다. 이러한 방닙요로 동독과의 협상을 통한

인권문 의 해긷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인 노럭

을 통하여 동독의 인권문제를 해걸하)]는 노럭을 겅주하있

다.

이러한 점늘을 고 러曾 떼 님-북한간의 자유왕래를 위하이

진제되어야 할 사항은 무잇且디-도 인적문제의 해걸(인적교류

의 촬성최-)이다. 우선 인권문제를 이해하는 납북한간의 인식

의 차이를 극복하는 젓이 촤骨하고,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

를 언2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인권사항에 관한 자신4이 전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힌실적으로 제3국에서의 납북한

이산가족 상y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정치범을 중십

으로 한 틸'촐자가 중가할 깃8]을 에상하여 체계적이고 공

식 적인 <친- 긴징-완화·정첵울 추진하1서 자유욍-래 <1힌

을 위한 인권문제에의 4근이 이루이지야 할 )으로 E;L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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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협정과 교 류방법

' 

패전국이라는 위치와 주변상황의 약조건 속에서도 서독은

. 침묵하면서 꾸준히 재통일정책을 통해 타의에 의한 분탄을

원상태로 환원시키거나 극복하려는 노 력을 게을리하지 않았

다. 특히 냉전체제로부터 미소간의 화해무드가 진전되면서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이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에 따라 인

적인 자유왕래외- 교류 활성화에 따른 긴장완화추세 속에서

새로운 정책전환이 시도되였다, 특히 동방정책의 결과 독일

통일의 전기를 마런한 기본조약을 통하여 독일은 국제적인

화해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장기적

으로는 자겯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부여를

강조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에 정치적인 이해관

계가 오히려 작은 만남을 방해하고, 그러한 조그마한 인적교

류의 부재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북한간의 이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동서독간의 기본

조 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남북한간에 먼저 7. 4 남북공동성명

이라는 쾌거를 이루兎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남한쪽의 국제화해정책적

콴점과 초만족적인 인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권

.

위주의와 폐쇄성으로 교류 · 협력제한 기도가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정부가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성을 띨때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도 움직

일 수 있음을 동서독 관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戚다,

. 151 -

w



통헹포]징을 이꼴어 내기까지 수7]차레의 최骨을 가지면서

대화를 계속하였고, 싱-호방%과 자유왹-래를 위하여 연빙-정부

외- 지빙-자치단체는 물론 긱-종 민간단체들까지 물질적 · 정신

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 · 서독 관게릍 다시한빈 음미헤

볼 필요가 있다. 동서독간의 겅제교역량 증가를 이질김- 해소

치-원으로 승회-시킨다거나, 수입 · 수츨 또는 원조라는 말대신

동5의 자존심을 고 려하여 내36계하의 수요공급이라는 용

어를 구사하는 등 용어 하나까지Ll' 조심스럽게 접근兎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데 들어 동독에 데한 서 의 차

관지불보장 단게까지 이르먼, 통일의 빙-펀으로 서독이 그 들

체계의 우수성과 경제력을 통해 나티새는 자신감을 토데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빈족통일을 위하어 최선을 다兎음을

볼 수 있다.

남북한간에 통헹헙정을 이끌어네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속되는 휴전상태에서 y}친강대국의 이해관

계가 創혀있고, 특히 북한의 데미협상자세 등의 번화가 우선

요구되기 떼문이다. 지난 6윌에 q]북한 骨지윈의 힘의와 실

현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헤상교통이 이루어지긴 兎으니.,

이러한 일과성 통헹이 아니라 정기적인 항로개설이 중요하

다. 이깃은 해싱-교통 이외에 상도로교통과 닙북한 철도의

인짐, 그리고 영공통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모든 짓

들이 결국은 인적교X의 촬성촤와 자유왕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tA2 -



V, 맺음말

대림과 갈등으로 부터 결별하고 상호 접근체계로 동서독이

전환하는데 있어서 인적교류, 즉 자유왕래를 중시하면서 통

행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낱북대치 상황하에서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우선권이 있는가에 대한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타협이

나 경제적인 지원이 상호접근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반면,

작은 만남을 통한 인적교류의 강조야말로 민족동질섬 회복에

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독일민족이 분단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선 그

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인들의 의도는 유럽과 국제적 환경의 악조건을 무

릅쓰고 독일통일의 내적인 조건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보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관계 속에서 국경선의 움직임은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넘는 서로의 뫙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

동서독의 통일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동서독이 공히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은 지

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었는 분단된 한반도의 상호 접근방식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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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실
심사제도도입방안 검토

- 국제적 효과 및 대북제의시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최 태 현

(한양대 교수)

목 차
l l

l l
l 1. 문제의 제기 l

,. .. /睡..

l l
'·

찔>諸 
']"y] ' 割 

기
.. .... 斜

,. ..... ... 料

.. 詩, . ... .... ....

.. . .

- IS5 -



O 1953년 휴전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항공기 남치, 어선의

해상납치, 제3국에서의 납치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한국

인을 납치한 후 아직 송환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인원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고, 납북자 중 생존하고 있는 한국

민의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음.

- 1995넌 안승운 목사가 중국에서 피닙

- 1994년 6월 국제사면위원회는 1979년 노르웨이에서

남북된 전직교사인 고 상문씨가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

되어 있다고 발표

- 우성호, 동진호를 비롯한 수많은 어선과 해군 1 - 2정

(1970)이 해상 피납

- KAL(1969)등의 항공기 피낱

O 그 동안 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인 송환 등 납

북자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남북적십자회담 등 이 문제 토의를 위한 각종 회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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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었으나 북한의 계속적인 거절로 무산됨.

G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

도 불구하고 그 해걸이 지지부진하였고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 실상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저 있지 않

은 상황인 1간큼, 국제적 사신십사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난국타개의 한 돌파구 역曾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비-, 이

제도의 의의, 도입험차, 그 뱁직 · 절차적 효과에 대하여

A)L힘.

l[. 국제적 사실심사제도

1. 의의

G 국제적 사실십사는 륵히 사실관게에 관하여 국가간 의견

충돌이 있는 국제분쟁에 있어서 분毛당사꾹들이 관린조

익5이니. 국제))]위반 여부를 결정할 i 있게 하기 위하여

제3자적 국제기관이 그 문제된 사실관)]]를 조사하여 - -

고 하게 함으로써 분 을 멍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임.

-

- 

가-d- 외교교섭과 1&1적 기술의 장점을 겯합시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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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사의 영문표현은 in qu ir y, fact-findin g,

investigation 등이 혼용

-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 처음 도 입되었고, 그 후 1907년 개정조약 제3장에

상세히 규정

·

"

체약국은 명예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것

이 아닌 단순한 사실문제에 관한 의견차이로부터 발

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 외교수단에 의하여 합의

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국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평하고 양심적인 조 사

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

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바람직하
t

다고 인정한다," 0907년 조약 제9조)

· 남북한은 이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 1977년 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1추

가의정서도 제90조에서 국제사실심사위원회의 설치에

.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과 북한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만큼, 이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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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의 사실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깃임.
I

G 국제적 사실심사의 헥심은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위원

최 (국제기관)기- 분%의 사실관계를 멍확히 하어 그 걸과

를 보고하는 데 있음.

. - 긱-<1의 띵에 또는 중대이익에 관한 문제는 사실십사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사실심사는 분毛딩-사국이 다른 평화적 헤결수단(에를

들면, 조 정, 중재, 지역적 협정 등)에 의한 헤결에 합

의한 경우에도, 또는 분쟁을 빌)g시키는 사실관계를

힉-인하거나 명픽히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

집할 필요가 있는 겅우에도 이용기·능

O 사실십사는 떼 로 사실관게의 1귐확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해결조건이나 조 정안을

제시하는 겅우도 있음.

- 원래의 기x-은 사실관계의 명픽-화에 한정되었지만, 실

제에 있어서는 국기-책3] 또는 손해베상책임의 유무도

판단하는 등 조정 또는 중재재판에 가까운 기능을 하

는 경우됴 있음. (]Jogger 13ank 사건, The Red

Crusade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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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심사의 제기

O 사실심사제도의 도입은 분쟁당사국들간의 특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짐.

- 미리 사실심사제도의 도입에 합의해 놓은 조 약이 있는

경우는 일방적 회부도 가능

- 일방적 회부에 대하여 타방 분쟁당사국이 호응하는 경

우도 상정 가능

- 어떤 조 약은 상설적인 사실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

약당사국들로 하여금 미리 그 관할권을 수락하게 하기

도 항.

· 1913년 미국이 유럽 및 중낱미 국가와 체결한 브라
'

이언(Bryan)조약

r

· 1923년 미주국가간 분쟁의 회피 또는 방지를 위한

조 약(Gondra조약)

· 1948년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조약(Bogota 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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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보고서의 구속력유무

G 사실십사의 有과인 위원회의 보고서는 단순한 사실의

인정에 끝나어, 당사국을 구속하는 효럭이 없는 것이 원

칙으로서 중제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이러

한 st고의 결과에 어떠한 16적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는

윈칙적으로 딩-사국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음. (]907년 헤

이그험익· 제35조 및 1977년 제1추가의41서 제90조)

-

.

1918닌 스페인과 3일간의 
'

니-이거호 사건' 에서는 십

사결과에 미리 구속럭을 부여

(3) 운영방식

G 사실심사위운1최는 분1을 야기하는 사실판계에 대헤 충

분히 숙지할 51 있V록 필요한 모든 사실에 핀·한 징보

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운엉)· 리의 구비

기- 요칭됨.

ca 이러한 운영방식에는 사실십사위원최가 특히 분젱당사

국의 진술청취. 증인11문, 진문가의 조 인청취, 7젱당

사국의 동의히.에 실시되는 헌장김증, 서증 수렁 및 주)

旦 능의 내용이 포함되어이· 함.

<) 실 로 또는 관 1조약에 근거하이 분쟁당사국4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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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변호인에게 자국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음.

- 예 : 국제노동기구(ILO)헌장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 사실심사위원회

- 1907년 헤이그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분쟁당사국은

사실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분쟁당사국을 대표하고

위원회와 분쟁당사국간 연락임무를 맡는 특별대리인

(special a gen t )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자국의 이익

을 진술하고 변론할 변호인(counsel)을 임명할 수 있

음.

- 상기 헤이그 협약 제21조에 따르면, 사실심사위원회에

.

서 행하는 일체의 조사와 현장검증은 이러한 대리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후, 또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히 출석

을 명한 후에 이루어져야 함.

G 심리를 공개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1907년

헤이그협약은 
"

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심리에

- 관한 조서 또는 문서는 공표하지 못한다. 다만 분쟁당사

국의 동의를 얻어 행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1조)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분

쟁당사국이 모두 원하지 않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O 증거채택의 방식은 보통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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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용q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위원최가 부여받

은 임무에 띠-라 딜라질 수 있음.

- 위원회가 사실관계의 멍하촤만을 3J무로 하든지 또는

분쟁의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깃을 임무로 하는지에

띠-라 상이하게 나타남,

3, 신제이용사레외- 평가 
'

C) 국제적 사실십사제도가 실제로 이용핀 사레는 그다지 많

지 않지만, 특히 헤상사긴으로 인한 분쟁의 해짇에 공헌

하여 온 것으로 평기.힘.

C) 1907넌 헤이그협약에 따른 사실심사는 다음 411이 보고

되고 있음.

- V거1%크사5(The N()f·th Sea or Do gger Bank

Case : 영국 刺' 러시아, ]904 ; 러일전쟁중 러시아

함대가 중립국인 엉국이선을 일본함데로 오인하여 공

격한 것에서 발)g한 분%을 프宅-스의 중재에 의하어

엉 · 러 · 붇 · 미 . S스且리아 등 5개국 헤군장성으로

구성된 국제십시-위원최를 설치하여 해결)

- 타비가노 · 키-모나 · 가울로이스호사진 (The Tav rna-

no , Camouna, Gaulous Case : 프랑스 醉]·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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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912)

- 타이거호 사건 (The Ti ger Case : 사건에 관한 문서

가 공표되지 않고 있음. 1918)

- 투반치아호 사건 (The Tubantia Case : 독일 對 네

덜란드)

O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다음 1건의 이용사례만이 보고 되

고 있음.

- 레드 크 루세이더호 사건 (The Red Crusader Case

: 엉국 討 덴마크, 1961 ; 영해내에서의 어업법령 위

반으로 나포된 후 도주를 꾀한 영국어선에 대해 덴마

크 감시선이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총격을 가한 사긴으

로
,

1961년에 국제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1962년에

보고서를 제출)

O 1977년의 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1추

가의정서는 제90조에서 국제사실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로 규정함. (단, 분쟁당사국의 합의를 요함.)

O 이오]-같이 국제적 사실심사제도의 실제 이용사례는 비교

적 많지 않으나, 1977년 제1추가의정서도 이 제도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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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늘날에도 분毛의 성질에 따라서는 여전히 그 유용

성이 부정도1지 않고 있음.

IiI. 국제적 사실심사제도 도입시 그 절차 및 위

원회의 구성방식
된

1. 질차

O 사실심사는 그 대상이 되는 분쟁의 종류, 운영방식, 그

세부절차에 대해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해 놓은 조긴에 따

라 제기되고 진행됨.

- 분젱1당사 이 이미 사실십사의J/를 지고 있는 경우 이

러한 조건에 대헤 빌도의 의정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고 러 가%-

G 사실심사는 제3자에 의한 분쟁해걷절차인 비-, 그 제 른적

측면과 관린하여 미리 해길해 y아이· 할 여러가지 사'항

이 있음.

- . 애를 들면 위원최의 7L모, 위윈선임방시, 위원으로 선

입될 수 있는 자격, 선입절차 및 걸원시 충우1힘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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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방식을 고 려한 절차에 관한 규칙, 위원회소재지의

선정, 절차진행곽 관련한 비용충당을 포함한 재정부담

방식 등 많은 사항에 관한 합의가 펼요

O 절차규칙곽 관련하여 위원회가 그 상세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의 범위는 각 경우마다 상이함.

- 어떤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따른 위임으로 위

원회 자신이 스스로의 절차뿐 아니라 모든 조 사활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세세한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 분쟁당사국간이 위원회설치에 대해서만 합의한 경우에

는 이러한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관하어

1907년 헤이그협약의 관련규정이 적용되기도 하고

- 분쟁당사국이 절차규칙의 상세한 부분까지 정하는 합

의를 해놓은 경우에는 1907년 헤이그협약의 규칙은 이

러한 합의외- 다르지 않는 한도에서만 적용되기도 함.

O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나 ILO 등 국제기구의

· 

기관도 사실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보통 그 국제기구의 사무국으로부터 필요한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위원회의 소재지호1- 관련, 1907년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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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최 소재지외. 그 번경어부는 딩-사국의 합의에 의하

도], 합의가 없는 겅우에는 혜이그로 한다고 -v-정하고 있

음.

제3국의 수도로 하든지, 또는 위원최가 사실십의의 펀

의를 고 리하어 소제지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1沙식도

싱'정 기-능
고

- 5 1제기3녀에를 吾1-/J 
'

UNl-1CIA)의 감독하에 사실심사위

윈회를 구성하는 겅우 그 본부 또는 지역사무소의 소

제지도 상정 가동

G 위원으로 선임될 자격과 관런하여 일반적으로 분%의 원

인이 된 사항에 정骨한 전분가를 선입하는 겅-(기- 많으

나, 1
;9적 1가제에 데한 조 사가 특별히 요구되는지에 관게

없이 당헤 사항에 내한 진문기-외- 빌도로 법률전문가를

포험-시키는 젓이 -7용할 깃임.

- 걸국 각 분쟁에 데한 사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는 깃은 분 당사국에게 달리 있음.

C) 비용은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부딤하여야 하니-, 국제기구

의 %1독을 1但-는 겅우에는 헹정업무비용은 보통 그 기구

기- 부답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짓도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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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G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은

. 없음.

O 1907년 헤이그협약에 따르먼, 분쟁당사국들이 이 협약

에 정해진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에 실패한 경우 각 당사

. 국은 2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그 4인이 합의하여 니-r머지

� 

1인을 선임하되,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한 제3국이 니-머지 1인을 선임

하도록 되어 있음.

- 남북한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묘로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달리 합의할 수도 있음,

G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제1추가의정서에 따르면, 이 의

정서의 당사국은 쇼스로 1인썩 지명할 수 있는 명단중

에서 15인을 선임하여 국제사실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되어 있고, 관련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모든 사실심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서 실시됨.

-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 중

형평한 지역적 대표성의 기초위에서 위원장이 분쟁당

사국과 협의한 후에 임명하는 5인의 위원과 분쟁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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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분$당사국의 핵-민이 아닌 자 중에서 긱-1인씩 지

멍하는 2인의 특省위원으로서 구성

- 납북한은 이 의정서의 딩-사국인 만큽, 이 Al]도를 적질

히 촬용하는 깃이 바람직함.

G 이러한 - h-형 이외에도, 유엔사무총장 등 권위있는 한 사

림'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이나, 또는 UNHO'R

과 같은 유엔의 기관에 의헤 위원최가 구성되는 방식도

u

'

L려헤 볼 수 있음. 
.

IV, 국제법적 효과

0 사실심사제도는 국제분%의 해길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

이외에도, 이 제도의 도 워 자체가 분젱 딩사국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동일한 -7
;3분젱을 방지하는 효과릅 가지옴.

- 게언적 자긱을 가진 위윈둘V 구성 l x]]3지-적인 S (A

적 사실수]사위원최에 분젱을 최부하여 제출받은 보Of

서에 기초하여 딩-시-국간의 교 섭에 의한 해결을 吟진

- 이 러 한 분쟁방지효과는 
'

사실심시-방식의 문제1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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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2. 16자 유엔총회결의 1967(XVIU)에서도 확

인되었는 바, 이 겯의에서 유엔총회는 
"

국제기구의 체

제내에서 그리고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에서 공정한 사

실심사를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그러한

분쟁의 방지에 크 게 기여할 수 있였다,"고 언급

O 사실섬사제도에의 회부는 분쟁을 야기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통하여 분쟁당사국간의 사실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을 해소할 수 있음.

- 분정은 사실콴계의 불명확 또는 오해에 기인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됨.

- 사실관계가 분명해짐으로써 어느 일방의 국제법 위반
된

의 요소도 명확히 드러남.

O 때에 따라서는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

- 분쟁을 당사국간의 힘의 관계로부터 절단하여 국제법

과 당사국의 이성에 의한 타협을 촉구

G 분쟁의 원인을 선명히 부각시킴으로써 추후 분쟁이 발생

할 조 건의 배제에 함께 노 력함으로써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효과도 q타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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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대북제의시 정치적 효과

C) 납북자 문제 헤결을 곤란하게 히-는 북한의 징치적 엉힝C

릭과 션전 . 구호로부터 1%어나, 보디- 분1칭한 사실핀·게에

대한 정보에 기초히-이 힙-리적인'상쵱-히5서 남If한이 티-

험을 도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G 대내$]으로 탁한의 국제)/]]위반 행위에 무력하게 데처하

고 있다는 2 (민들의 시긱·과 인치을 해소할 수 있읍.

- 국기-니- 남북지-문제에 적극적으로 게입 · 대처하51 있다

는 인상을 줍으로써 대-g-민 이미지 쇄신의 효과 제공

. 1'l-힌·이 한21의 시-A)심사 제의조차 거부하는 겅우 납부

자 미송촨의 실질직 책임과 비난을 북한이 띠1림A 될

젓-은 지-1꾕

O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인권F-제계신 노 력의 촉구를 가지

合 수 었고, 2 f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일고]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최근 닙-북지- 문제 등을 포힘-한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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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 력과 정책과도 부합

O 사실심사에의 회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납북자 미

송환을 둘러싼 현재의 적대의식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국제분쟁을 평촤적으로 해결

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세계여론을 한국측에 유리

하게 돌릴 수 있을 젓임.

VI. 보충적 · 대안적 국제기구 활용방안

O 사실조사위원회는 항상 일단의 위원들로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때때로 1인에 의하여 사실조사가 진행되기도

함.

O 이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체제내

의 전문기구나 다른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분쟁당사국간

의 우호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간 분쟁에 대하

여 사실조사를 행하거나 또는 한 국가가 타국에 대해 가

지고 있는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표나 사절을 임

명해 줄 것을 합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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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7. 21 유엔 사무총장온 이란과 이라크의 요청

에 따라 이란과 이라크에 사절을 SL낸다X 1알표

- 유엔 사무총장이 파견한 사절은 사싣심사의 절차와 운

영]잉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0 유엔 총최나 안전보장이사최도 격-긱-의 책임파 권능에 A

하는 문제와 판린하여 사무총장혜게 사실심사를 
·唯管 

특
1値대표를 입밍헤 줄 것을 요칭할 수 있으며, 싣제로 여

러 겅 에 필쳐 그렇게 히-었음.

- 디모르(Timor)사테의 경우 안보리가 요칭 (1975)

- 이라크의 제소외- 37J한 안보리 의징-의 성명 (1974.

크. 28)

c-j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에는 -7이 
제3자적인 사실십사

위우1최에 최부하지 않$, 분$당시-국들이 문제가 된 특

정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tIfr 하臼

� 

사실심사를 헹할

수도 있음.

- 실x]]로 잉c국간의 조 약을 통하여 이d-]한 절차를 규정한

경7도 다수 존제

- 2/」g -



%L 결 론

l

O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식의 하나인 국제적 사실심사제도

는 그 동안 이용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

은 점들을 고 려할 때 남북한간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함

에 있어서 이용의 효과가 크 다고 봄.

- 1977년 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1추

가의정서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바외-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효용성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

- 이 제도는 제3자적인 국제기관인 사셜심사위원회가 분

쟁의 실질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단지 분쟁의 원인

이 되는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분쟁당사국들이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별도의 교

섭을 벌이는 것을 도호1-주는 기능만을 가지므로 남븍자

문제의 당사국인 낱북한의 주권을 크 게 제약하지 않는

다는 점

-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의 의견대립이 주로 한

국민의 납북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불명叫성에 기인한

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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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이 시-싣십사에 최

부하자고 내북제의吾 하는 겅우, 북한이 이 제안을 수

릭-하든 안하든 관계但이, 그 국제]]t]적 · 정치적 효과가

직지 일V-는 점

'

- 최근 한국징%L는 북한의 인권은제를 국제시/에 최부

하이 :l- 게신을 촉구하는 징첵을 추진하고 있는 d,

사실십사회A'L는 이러한 노 력에도 부합된다는 점

G 국제적 시-A-1심사제V의 진헝적인 모 델-%는 ].907닌 국제

분A의 평화적 해결에 괸-한 헤이그협익2싱'의 사실십사제

도를 들 수 있으니-, 납1'F한은 이 호]약의 당사국이 아니

므로 굳이 이 헙익)싱'의 사실십사제도를 고짐하여 이성-할

필요는 但01, 이외- 다른 운엉방식과 절차규정을 가전 제

도 에 힙의할 수 있음.

-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겅우 사실십사제도를 이용하는

깃은 불가<

- 단리 유 Il 사무총장이나 [<NIA(J]R 등 관린 국제기구에

게 납북자 분제 해짐 위한 특1但사절의 임병을 Z-칭

힐- 수도 있을 짓임.

· - 납북한 실무지-간의 사실조사도 합의만 되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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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북한은 다같이 1977년 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

호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므로, 이 의정서가

북한에 대해 발효한 일자(1988. 9. 9) 이후에 발생한

일부 납북자의 송환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 의정서

상의 사실심사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남북한간의 함의가 필요

된

- 2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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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르는 법적문
제와 남북합의 방향

최 달 곤

(고려대 교 수)

I

l l

j , . ..俱. 報. 桃 .. ... l
,. ..涉,,, ,, 料... ....

,. ..傾 ... ,, 指.. .,(7,,



1. 검토의 범위

이 보고는 가족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중 직접

적이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다루고, 그 주

변적인 이론적 문제는 지면의 형편상 섕략한다, 따라서 개개

의 구체적 개념의 검토, 국제사법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당

사자능력에 관한 것, 그리고 양사회의 가족윤리나 관념의 차

이 등에 대하여는 논급하지 아니한다.

2, 가족과 친척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

1) 서설

남북 양사회는 그들의 사회체제에 따라 가족이 무엇이고

친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서로 보는 눈이 다르고, 나아가서

는 가족곽 친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도 이해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양개념에 대한 이해는 가

족재결합이라는 과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된다.

2) 친족

- 27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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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 가족개념이나 가족의 법위를 이坤하기 위하어 친족개

념 내지는 그 )%위를 살피 보기로 한다. 한국민범 제767조

는 배우지-, 헐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그 법률효고]-를 1욘

을 수 있는 친족의 빔위 들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동법 제

777조는 8촌 이네의 힐족, 4촌 이내의 인척, d]1우자를 들고

있다. 한-<빈)$은 이러한 포괄적 구체적인 닙률판제에서 말

하는 정의외에 또한 구체적인 넙률관캐에 따라 더욱 넓은 법

위를 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밀하는 그51의

친족은 ·Z-1]809조에서 -o-정하는 금혼의 효과를 받는 깃, 에컨

대 동성동호t인 헐족, 남계헐족의 베우자, 부의 헐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를 들 수 있고, 또한

제974.조의 )1게룰 같이 하는 진족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정

이 힌 민]])]이론에 비추이 어떠한 위치를 갖는 가는 차치하

고 그 범위는 대단히 넓다고 1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범은 헌dI민)ty 이

� 

취하는 포괄적 한정주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게1敍적 한징주의에 입긱-하고 있다. 북한

가족%이 구체직인 l%률관계에서 규정하는 친족으로서는 제

10조의 급혼IA]위에서 말하는 
'

8各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 , 제46조의 상속인의 )%·1위 속에 들어가는 
'

가까운 친

칙' (필자 : 4촌까지로 보고 싶디-), 그리고 제29조의 
'

계

친지-' 省- 
-趾 수 있다.

위를 비교해 보건대 친족의 범위는 한국]%의 내용이 북한

1&]의 21-깃보다 훨씬 M]디-는 릿은 닐할나위가 似으나, 다만

어떤 법률관게 즉 친자 관게를 Id·정친자 관계로 인정하는

어부에 관헤서는 북한법이 긍정적으로서 친자의 띰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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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폭은 북한법이 오히려 넓다는 특징을 갖는다.

3) 가족

낭북양사회가 인정하는 친족의 개념 및 범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친족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구성해 주는 중요한

요소 가 되기 때문에 친족과 가족이라는 양개념은 서로 매우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며, 따라서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이라

는 
'

가족문제' 의 해결을 위한 선행적인 검토의 대상인 것이

다,

가족이 무엇이냐에 관하어는 양가족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전혀 서로 다르다,

우선 첫째로 양법은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한국법은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호칭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법은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

가정' 내지는 
'

가정성원'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둘째로 한국법은 가족이란 호적을 같이 하는 관념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반해서 북한에서의
'

가정' 또는 
'

가정셩원' 이란 현실적인 생활집단체의 구성원

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북한법상의 가족이란 한

국의 주민등록상의 구성원이란 뜻과 보 다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셋째로 가족법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서 본 
'

가족' 기

능의 차이이다, 즉 한국법에서는 가족이란 호적상의 관련집

단이고, 가족제도 해체라는 목적 때문에 호적상의 가족이 갖

는 기능을 가능하면 가볍게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북한의 
'

가정성원' 즉 가족은 헌실적인 기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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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으로서, 그짓은 북한기-족)&]이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분야이1]] 이러한 성향은 1990닌의 개정 가족1;<1의 내용이 웅

1긴으로 밀AJl 있다. 이렇게 볼 때 잉758이 비록 기-족 내지는

가정성원이리.는 같은 표힌 또는 비슷한 표호1을 하고 있지만,

호1실적으로 같은 가치선상의 기히믈로 비교하는 깃은 旻이

但다.

4·) 친족과 가족 
'

친족과 기A은 각긱- 서로 다谷 가족)]11상의 이념을 표헌하

고 있다, 또 이 이닝들은 남북에서 서로 다르다. 한국법싱-의

71족은 헐연개h 이며 헐연공동체의 유지향상을 위한 이님의

표헌문이라 할 y 있고, 한혁법상의 가족이란 추상적인 가적

(家趣'.)개님이며 가족공동체의 유지향상을 위한 이념의 표힌

骨이디-. 이에 반하여 북한1&]의 내- - 을 실/보민, 전자인 친

족개7]은 한 힘;9과 비슷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후자인 가족

님은 한국59의 그것과 엄칭나게 디-르디-. 한국빕의 그 것이

추상직 기·적개h>] 내지는 가족제도-0-지를 위한 전통적인 게녑

인대 반하여, 북한뀌의 고 깃은 헌1실적인 )%촬 공동체 개넘이

요, 국기-시-회통z]]릍 위힌· 개i]이기 떼분이다.

위외- 긴-은 兮5-한 차이가 있各에도 불구하고 친족과 가족

( 서/;'L VIJj한 A+E계를 가지는 깃이다. 다만 그 
12접의 도가

양사최에시 차이가 있을 띠-름이다.

일반직으로 가족(필지-T : 아래 서는 북한의 
'

가41' 내지

는 
'

기-정성핀' 을 핀의상 가족으로 표힌한다)은 배우지-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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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친족으로서 구성된다. 그 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로써

가족을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들어가서는 한국법과 북한법

은 서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온다.

호적상의 개념으로서의 한국의 가족은 대체로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구성되나 필요에 따라 부부 각자의 혼인외의 자오]-rn

가족의 혼인외의 자가 거기에 더해질 수 있다. 가족의 혼인

외의 자는 대부분 직계비속의 혼인외의 자가 될 것이나 경우

에 따라서는 가족으로서의 존속여자의 혼인외의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법이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이

론적으로는 매우 넓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분가의 자

유외w 법정분가제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가까운 혈족인 형제가

모두 분가해 나가고, 또 거기에 가취혼제의 채택으로 자매가

모두 낭편의 호적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범위는 매우 좁아전다.

북한의 가족은 한국법과는 달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념

이다. 특히 그들은 일정인 사이에 작용되는 부양관계를 파악

하여 그들은 서로 가족이라 관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

의 가족이란, 부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거기

에 포함된다. 이들 개념에 대하여는 약간의 조건들이 따른

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이란 부양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정경제를 이루는 성년자녀나 인척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형제자매의 개념 역시 공동가게 내지는

부양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계롤

구성하는 독립의 형제자매는 여기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이 북한법은 공동가계 내지는 무양의 권리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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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전제로히-여 
'

가족' 으로서의 지위를 부어하기 떼문에,

때로는 장인 장모나 친 또는 개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

게 q어 가족의 범위는 비교적 s이질 수 있고 또 그 위에
"

부양농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윈이 없을 겅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너, 조부모나 손지-니, 헝제자매가 부양한다"

(북한가족Ii<1 제37조 제2'힝-)고 함으로 가족의 법위는 한걸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이야 한다.

3. 가족재결71-에 따르는 구체직인 문제

위에서 우리는 남 두 가족법이 보는 가족의 뜻과 그 ]%

위에 대하여 알아 )iL았다. 확실히 두 사회의 법은 서로 많은
'

이A 있고, 또한 기-족을 c /-성하는 요소인 
4

친지: 그 지.체

의 넘이나 가 이리-는 개%i'] 그 지쩨 부터 서로 다르다. 우

리는 지급 이릴게 디-各 5>]적 5:BI]와 여건 아레서 가족의 제

절힙-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과된 헌실

3인 어려운 ·분제는 어느 힌·%의 111반을 기준으5'L 삼을7 但

고 양쪽의 뱁을 모두 가동하게 힘j으로써 Al-정에 맞고 힙-리적

인 헤걸첵을 강구하어야 하는 7]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내도에 입각하여 가족문제에 관한 중요

분제롤 c /-체적으로 4旦하5:L자 한다.

1) 배-(지- 사이의 제걸합

이러한 분제는 북에서 납으로 욘 1개우자가 북애 남기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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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방배우자외-의 재결합과 또 그 반대의 경우에서 생겨 난다.

이 경우 쌍방이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결합의사를 기다러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쌍방이 모

두 새로운 배우자를 맞아 재혼하고 있거나 또는 일방당사자

만이라도 재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한

다. 후자인 경우에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중혼상태이고, 전

자의 경우도 특별한 의미에서의 중혼상태라 할 수 있다. 냠

북의 법은 모두 중혼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한국법 제

810조, 북한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양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상태의 법률상의 뜻이 달

라질수 있다.

한국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 두 경우를 해석해 보 자. 한

국법은 중혼을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물론 후자의 경우도 말할것 없이 후혼이 중혼상태에 들어간

다. 그러나 북한법은 중혼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

다. 따라서 앞의 두가지 경우에는 모두 후혼의 일시적인 성

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북한법상의 혼인무효는 재판

상의 무효이기 때문에 후혼의 무효는 재관소의 무효선언에

의해서 비로소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는

후혼이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북한볍을

적용하면 북한에서 먼저 혼인하고 한국에서 두번째로 혼인한

경우, 그 두 번째의 혼인은 불성림이다, 또 그 반대의 경우

즉 한국에서 혼인한 자가 북한에서 두번째로 배우자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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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북한기-족)&] 제13조를 기게적으로 적용하면 미·찬가

지의 길과를 가지고 온다.

위와 긴이 부부재짐합에 있어서의 분제는 양사최의 l/] 중

어느 깃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띠-리- 크게 다룐 짐과를 가지

오고, 이러한 재걸합의 어러움은 북한이 한국에서 먼저 성립

핀 흔인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겅우에는 북한에서 성립된

두빈페의 인을 진징한 - 인으로 인정하게 된다. 위피- 같은

질과吾 /:]·L두가 잉·사최의 넙을 직% >용할떼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들인네, 혼인15제에 관한 한 딩-사자의 걸합의 의

사리-든가 보호하여야할 가정셍)骨싱-의 가치가 어느쪽이 [d 큰

4인가라는 것들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4이다. 띠-라서

배우자의 재省힙-분제는 %9문에만 얽매일 문제가 아니미, 또

한 후혼만을 일튤적으로 무효나 또는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L 없다고 뵨다.

2)부모 자너 사이의 재결합

여기서는 1개우자 사이의 제결합파 같은 중데한 문제는 일

으 키지 않는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1곡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칫쩨는, 당사자 일1-M-이 실종신고나 부재선고에 의하여 이

1J] 시-l-M-한 자로 처리되어 있을 T[]]이다. 이 경우는 실종신고

를 취소시킨다든다 또는 사무적인 정리 (호적 또는 신분등록

부)를 통해서 처리 될 수 h)기 떼분 크 문제가 될 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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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는, 자녀가 양자가 나갔을 때의 생부모와 양자 사이를

부모자녀 사이로 재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법은 성부모와 양자로 나간 사이를 여전히 부

모 자녀 사이로 인정하고 있고, 북한법은 그 들 사이를 단절시

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할 것연가가 문제

가 되는데, 생부모와 계자였던 자 사이의 정의로 보 아 한국

법의 적용이 바람직스럼다.

셋째는, 계친과 계자 사이이다. 한국법은 이들 사이를 단

순한 인척관계로 보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법은 법정친자 관

계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1990년 개정법이 성

립되기 까지는 비록 계모와 게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
a

이들 사이를 법정쳔자 관계로 보고 있었다. 생각컨대 이 운

제에 관한, 북한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도 한국인의 의식으로

보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한국법이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계모와 계자만을 굳이 법정친자

관계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형제자매 등 가족의 재결합

가족을 보는 시각은 남북 양법의 태도가 전혀 서로 다르

다. 한국법은 같은 호적에 설려 있는 자를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8촌 따위와 같은 비교적 먼 친척이라 하더라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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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결합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

우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재결합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는 재결함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2) 양보해도 좋은 사항

가) 배우자 재결합에 있어 후혼을 절대적으로 유효한 혼인

이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

나) 친자관계의 인정에 있어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자는 주

장은 수용할 수 있다.

다) 형제자매 등의 친족의 결합에 있어 친족의 범위를 그

보다 근친으로 좁히고자 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 4촌까지 양

보할 수 있다. 또한 인척의 범위를 줄이는 경우 직계 인척만

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

2. 남북합의서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1) 남북쌍방 현행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재결합 문제를

해결한다.

2) 쌍방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첫째, 한민족의 전통,

둘째, 현대국가의 입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이를 절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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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개인재

산이 극히 적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길 여지는 적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고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둔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두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재결합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

시되고 그 후 잔류자가 한국에서 다른 상속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재결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니- 실종선고가 없는

한 잔류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남북이 분

단 후 이루어진 모든 상속관계가 전부 뒤집어져야하기 때문

에 상속질서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첫째의 경

우는 일률적으로 상속의 회복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들에 대한 상속권이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를 부인함

이 옳다.

두번깨의 경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한국에 있는 다른 공

동상속인과 평등하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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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남북회담추진시 우리측이 건지헤야 할 기본원칙, 북측

에 양보해도 等은 사항 
'

1)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

가) 배우자의 제길힘-으로 중혼상태가 빌셍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게 베우자듭의 의사를 존중하어 진혼 또는 후

을 취소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겅우에

는 후혼에 중점을 骨과 아움러 자너 등의 존부를 고 려하여

범원이 이룰 길정한다.

된

나) 입양관게가 있는 경우, 부모자너사이의 제걸합에 있어

서는 양부모 8만 아니라 생부모와의 사이의 걸합을 인정하

며, 계친자 괸·게가 있었턴 겅우는 계딪와 계자 사이의 결합

만을 인정-힌-다.

다) 
'험제지·배 

등의 가족의 재결힙-은 근친족 걸합의 뜻으로

헤석하머, 친 결힙-은 부모계 8촌 이내로 한정한다. 인척은

3촌까지의 긷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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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결합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

우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재결합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는 재결함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2) 양보해도 좋은 사항

가) 배우자 재결합에 있어 후혼을 절대적으로 유효한 혼인

이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

나) 친자관계의 인정에 있어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자는 주

장은 수용할 수 있다.

다) 형제자매 등의 친족의 결합에 있어 친족의 범위를 그

보다 근친으로 좁히고자 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 4촌까지 양

보할 수 있다. 또한 인척의 범위를 줄이는 경우 직계 인척만

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

2. 남북합의서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1) 남북쌍방 현행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재결합 문제를

해결한다.

2) 쌍방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첫째, 한민족의 전통,

둘째, 현대국가의 입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이를 절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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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걸합의 원칙은 인도정신과 요부조 대상자 가족의 정

신상 및 생촬상의 안정을 윽표로 한다.

[1.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관련 남북합의서 시
안(개요)

l

1. 기뵨원칙

1) 납북이산가족제짇합은 인도정신에 입각하]1 요부{ 대

상 가족의 정신싱- 및 /W촬상의 안정을 기함을 최데의 목적으

로 한다.

2) 이 직-외을 위하여 쌍방은 방의 헌헹법의 7L정을 최대

한으로 존중하이, 씽-방의 법이 충돌하는 겅우에는 한민족의

진통, 힌데국가의 입1&1의 내용을 참작하되 이를 질충한다.

2, 구제적으로 우신 해결됨을 필 오로 하는 문제

1) 배우자의 재길키-으로 4혼상대가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 배우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어 진客 또는 후환

을 취소한다. 딩-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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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혼에 중점을 둠과 아울러 자녀 등의 존부를 고 려하여 법원

이 이를 결정한다,

2)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 · 자녀 사힉의 재결합에 있

어서는 양부모 뿐만 아니라 생부모와의 사이의 결합을 인정

하며, 계친자 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계모와 계자 사이의 결

합만을 인정한다,
럼

3) 형제 · 자매 등의 가족의 재결합은 근친족 결합의 뜻으

로 해석하며, 친족결합은 부모계 8촌 이내로 한정한다. 인척

은 3촌까지의 결합을 인정한다.

4)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결합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

우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재결합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곽 평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5) 법원의 관할 등 구체적인 그 밖의 문제는 쌍방의 합의

에 따라 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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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간 인적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
장합의서 시안에 관한 구상과 약간의
고찰

장 영 민

(인하대 교 수)

· . ·‥‥*·*… *‥

,. .循,.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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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현행 신변안전보장각서의 문제점

남북간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하여서는 정치적 관

계의 안정 뿐만 아니라, 법적 관계의 정립도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존재하며 남측에

는 이를 기초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발효되고 있어서 일단 법

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하

는 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제

까지 방북하는 경우 북한측에서는 방북초청장에 쵸청의 말에

추가하여 
"

신변안전을 담보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것이

방북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근거로 통용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남북간 왕래에 있어서 신변안전보장은 초청자

(기관, 당국)가 발부하는 
'

신변안전보장각서' 가 유일한 근거 
'

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법적 성격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

된 바 없다, 그리고 근자에 발생한 북한 쌀수송선 선원의 사

진촬영 사건에서 드 러났듯이, 북한 지역내에서 발생한 사소

한 위법에 대하여도 이 각서는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면이 노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곧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여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 색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향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이와 같

은 문제들이 모두 정치적인 문제로 처리되는데에는 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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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물론 현단게의 님-북관 로 보아 )
;5 인 헤짇의 영역이

骨은 짓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서 오는 부답을 딜고 제도적 · 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W각된다. 이를 %t]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凍디-.

t

][. 신변안전의 의의

님-북한 인적 왕레에 있어서 문제되는 신번의 안진이란 무

잇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 간에는 상호간 법적으로

불안정 상네가 존재하고 있다. 족 양측은 볍적으로는 상호간

에 외국도 아니고 자국도 아니111 상호 적대하딘 과거가 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반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기- 존제하지만 이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머 아직 구제화하어

야 曾 이지를 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寺에서는

님'북교류협릭법이 제정되어 이 님위안에서 입북하는 것은 적

]%하다, 그E-1나 남측의 주민이 북측 지역에서 갖는 지위는

남북기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어진히 불안징하다. 즉 북한측

에서 볼 그 는 외국인이 아니며 또 내국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과거 적대시하던 양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한 지역에 있는 자는 범죄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는 남측

의 경우도 l]]-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1리원은 북한인이 남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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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현행 신변안전보징각서의 문제점

남북간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하여서는 정치적 관

계의 안정 뿐만 아니라, 법적 관계의 정립도 꾈수 으로 요

구된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존재하며 남측에

는 이를 기초로 낱북교류협력법이 발효되고 있어서 일단 법

적 기초가 마卷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하

는 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제

까지 방북하는 경우 븍한측에서는 방북초청장에 초청의 말에

추가하여 
"

신변안전을 담보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젓이

방북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근거로 통용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남북간 왕래에 있어서 신변안전뵤장은 초청자

(기관, 당국)가 발부하는 
'

신변안전보장각서' 가 유일한 근거

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법적 성격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

된 바 엾다. 그리고 근자에 발생한 북한 쌀수송선 선원의 사

진촬영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 지역내에서 발생한 사소

한 위업에 대하여도 이 각서는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면이 노정되玆으며, 이를 토대로 한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곧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여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향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이와 같

은 문제들이 모 두 정치적인 문제로 처리되는데에는 문제가

. 229 -



많다. 문론 힌단계의 남북관게로 보아 It적인 해결의 영역이

좁은 깃은 사싣이나, 이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질하는 데

서 오는 부담을 덜고 제도적 . 1&]A 절차를 통해서 혜결하는

싯은 骨요한 의미가 있다고 / (r각된다�. 이를 법적으로 3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凍다.

u. 신변안전의 의의

남북한 인적 왕래에 있어서 문제되는 신볜의 안전이란 무

엇인가. 주지하는 비-외- 갑이 남북한 간에는 상호간 법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 즉 양측은 법적으로는 상호간

에 외국도 아니고 자국도 아니며 상호 적대하던 과거가 불식

도]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남북간에는 님-북기본합의서

기- 존재하지만 이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머 아직 구체화하여

야 省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측에서는

남북교7-협럭범이 제정되어 이 l%위안에서 입북하는 짓은 적

법하다. 1러나 남측의 주민이 북측 지익에서 갖는 지위는

남븍기본합의서에도 블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하다. 즉 북한측

. 에서 볼 그 t 외국인이 아니며 또 내국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과거 적대시하던 양寺의 임장에서 볼 떼, 일정
'

· 한 지 에 있는 자는 111죄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는 남측

의 겅우도 미-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1&]원은 북한인이 남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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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경우 대한민국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 및 군관계 인사는 남

측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

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신변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를

안정화시키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었다. 따라서 낱한 인사

의 입북이 전통적인 의미의 월북 · 망명 (냠측의 국가보안법의

입장으로는 잠입, 탈출 등)억 아니고, 낱북교류협력법상의

합법적인 방북으로서, 북측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

집단의 구성원요로 보지 않고 방문자 · 체류자 등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위의 인정은 남북한을 공히 기속하는

법률적 지위를 갖는 합의 (협정)를 통해서 규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적 기속을 보장하는 기구의 운용도 필요하
a

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추가하여 이를 구

체촤하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毛제로 하여 이 함의에 이

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 려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고 찰하

기로 한다.

J



(1) 신1$안전보장의 주체 : 신변안전을 보 장하는 주체는 정

무원, 사회과학원, 각 회사 등의 초칭의 주체가 아니라 북한

의 사최안전부라고 함 수 었다. 신변한전보장각서는 내부적으

로 북한의 사최안진부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

8안전뵈장 각서의 멍의는 초청주체로 되어 있지만, 그 네용

은 사회안전부에서 M장하여 주는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최사나 학술도(체, 종교단제 등의 초청주체는 
'

신변안

진의 보장' 주체가 될 수 없다. 현재의 신번안전보징·긱-서에

는 초청주체가 신벤안전보장의 주쳬인 깃 처i栢 되어있는 1-]]-,

of는 보다 멍확히 7L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깃으로 긱-된

다. 따라서 합의서에서는 초칭장은 초청기관에서 밥급하나

이에 관한 딩-국의 의무에 관한 1규정으로서 "
남과 북의 당국

은 적111한 절차에 의한 방문자의 신]쳰의 안전과 귀환을 보장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신))1인-진)1장의 객제 : 신변안전보징·카서에 표시된

l 자이다. i헹지-나 동반자가 있는 매에는 이돌도 포함하는 깃

으로 보아야 할 젓이다. 이를 r2 - 히 하기 위하이는 사진에

헙의를 거쳐 &청장 및 신번안진보장긱-서에 이들의 이 도

표시되게 하여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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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변안전보장의 법위 : 신변안전보장의 범위는 방북자

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즉 양측 정부

의 공식대표 및 그 수행원 등의 경우에는 외교관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이 이외의 장기체류자나 단기 방문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장기체류자나 단기방문자의 경우에도 초청장에 부가하여 신

변안전보장각서가 발급된다. 이 각서가 보장하는 범위는 어

디에까지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이들은 비교적 긴 기간 북에

체류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들에게 앞서 살핀 외교관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

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

신변의

안전과 귀환의 보 장' 을 전제로 
'

내국인' (북한주민)과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이들의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기타의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물품의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젓이다(먼사문제는 본 고 찰에서 제외한다). 이들이 범죄

를 저지른 때에는 앞서의 
'

내국인 기준' 을 적용한다면, 원칙

적으로 내국인과 같이 처벌하여야 할 것혁다. 이것이 상호존

중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여 될 것

이다(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졸고, 
'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 문제의 처리' 참조).

그 런데 이러한 지위를 규정에 둘 것인가가 문제된다. 
"

신

변의 안전과 귀환을 보 장한다"는 문구속에는 죄소한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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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젓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의 공식, 비공이 대표에게는 국제])]상의 외교

관의 민첵특권에 상응하는 지위가 보장될 것이묘로 舌이 이

러한 내용을 띵시히-는 규정을 두어 일반인에게 네국인으로서

의 지위보장에 그치게 할 필요는 없올 것이라고 셍지-된다.

띠-라서 규정에는 단지 
"

신빈의 안전과 귀환을 $L장한다"고

7L정하는 깃으로서 족하다고 AI각된다.
범

(4) 신번안전보장의 기간 : 북한에 체류하는 전 기간이 이

에 헤딩-한다. 퇴거기간이 도과한 떼 또는 되거요구를 빌은

겅우 요구핀 퇴거기간이 도 과한 떼에는 어떠한가. 이떼에도

사실상 히거하는 때까지 신번안전을 보장하어야 管 것이다.

다시 말하자민 이 겅우 북측의 출입국관리관련빕에 저촉도]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변안전의 보장이 소밀도]는 짓은 아니

라고 보 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자국민과 같은 지위에

서 보호되던 지위가 기간의 도 과로 적대하는 지위로 변하는

깃은 티-당하다고 할 수 일기 때문이다.

(9 신1쇈안전보장의 한계 : 신1쇤안전보장의 대싱-자가 싱-데

방今에 방띵을 요청하는 떼에는 신1친보징-긱-서의 효력은 소별

된다고 보 아야 할 섯이다. 이떼에는 합의서의 l·심위룰 빗어나

는 새로운 %괸3가 헝성되기 떼분이다. 문제는 이 겅우 밍-

멍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깃이 문제)組 것이다. 망명을 가장한

억퓨의 기-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외에는 신벙을 자
-i로운 상테에 i 자-7로운 의사에 의한 판단인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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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구과 제도를 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 별목공 귀순의 경우나 남으로부터 북으로의

월북자의 경우는 사안을 정치적 의사에 의한 망명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망명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 합의서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왕래하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대상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합의에는 정치

적 문제의 처리라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이 합의서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왕래한 자가 망

명 . 귀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이에 관하여는 망명 · 귀순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

기 위한 조 사절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법률실무협의회에서 망명 · 거순자의 진의를 조사하여

판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경

수로 관련 과학기술자가 장기 체류하는 경우 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류케하여 북측의 인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이 사람을 중림국감시위원

회에 신병을 인도하여 자유로운 상태를 조 성한 후 망명자의

법률실무협의회에서 그 자의 진의를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를 조문화하기는 어려

운 점이 있어 법률실무협의회의 논의사항으로하여 여기서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6) 기타의 고 려사항 : 범죄인 인도문제보1- 형사사법공조문

제는 중요한 고 려사항이나 현단계에서는 이에 관한 고 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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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지나친 부답율 주어 신빈안전보

장애 관한 허-의 자체를 이끌어 내는데 걷림돌로 작용할 소지

기-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긴-을 두고 헙의를 통해서 합의

에 이르게 하는 깃이 타당할 것이디-.

IV. 결 어 
'

남북한의 인적 욍-래에 따리- 1身 하는 왕래자의 신볜의 안

진보징-과 무사귀환을 위해이서는 님·북기본骨의서의 정신에

입각히-여 이를 55L제하는 부속힙-의서 헝식의 납북간의 힘의를

채텍曾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에 남과 북이 모 두 기속됨

으로써 상호 신뢰와 교 류는 가농힐 짓이다.

그 부속힙'의서의 네용으로는 우선 신1선안전보장지-서는 초

청기관이 1身부힌·디-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짓은

납과 북의 당3((사최안전부, 내무부, 1려무부 등)이므로 이

당국을 기속하는 4용을 가저야 한다.
된

!

방북지-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빌도의 규정을 7여 1$

죄처리 우1 울 규질히-이야 할 깃이다. 그리고 1침죄인 인도외-

형사사){]공조도 가능하도록 헙정을 체질하여야 할 것이1다.
! 그러나 이는 신빈인-전보징-합의서의 내용으로 합 깃은 이-니고

향후 이러한 이름의 밸도의 합의를 도 출하여야 할 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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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인적 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장합의서(시안)

전문 : 냠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기

본합의서 (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한다)의 정신에 입z]-하여,

남북간 언적 왕래시 왕래자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남과 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제1조(적용대상) 이 합의는 남과 북 사이의 적법한 절차

에 의거하여 왕래하는 남북한 주민에 적용한다.

제2조(신변안전보장) 남과 북의 관련당국은 왕래자에 대

하여 신변의 안전과 귀환을 보장한다.

제3조(범죄발생시의 처리) 남과 북은 왕래자가 관할지역
된

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남북합의서의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

각하여 다음의 각항과 같이 처리한다.

(1) 체류자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체류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재판 및 판결의 집행을 이송할 수

있디-.

(2) 형의 집행을 이송받은 때에는 남과 북은 각각의 법률

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제4조(낭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최) 남북간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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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신번안전을 실효&]으로 보 징-하고, 띰죄 및 기타 문

제 발)r시

� 

이를 협의하고, 헝사 사법공조를 위한 의를 포

함한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

남북화해공동위

원최 l%骨실무협의회' 를 둔다.

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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